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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2002.  4. 10 조례 제1879호
개정 2005. 11. 11 조례 제2123호
개정 2011.  6. 13 조례 제2611호
개정 2016.  8.  8 조례 제3113호
개정 2018.  4.  9 조례 제3274호
개정 2019.  3. 27 조례 제339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선도산업 육성ㆍ개발 및 중소 벤처기업 진흥ㆍ육성을 위한 

부천산업진흥원을 설립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6.13><2019. 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 벤처기업"이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중소 

벤처기업을 말한다.<개정 2011. 6.13>

제3조(적용범위) 부천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은「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대한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 6.13.><개정 2016. 8. 8><개정 2019. 3.27>

제4조(법인격) 진흥원은「민법」제32조 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1. 6.13><개정 2019. 3.27>

제5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 6.13.><개정 2019. 

3.27>

  1. 산업기술단지 개발⋅관리 및 지원

  2. 첨단산업 기술진흥 지원

  3. 인력 자금 기술 마케팅 및 교육 지원

  4. 중소기업 국제협력 촉진

  5.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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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벤처창업보육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창업보육에 관한 지원

  7. 지역 선도산업 육성⋅개발을 위한 국비⋅도비사업 유치

  8. 공적지원기능간 네트워크 구축

  9. 자립기반구축을 위한 수익사업

  10.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경영ㆍ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신설 2016. 8. 

8>

  12.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중 산업분야 운영관리<신설 2018. 4. 9>

  13.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18. 4.19> <개정 

2019. 3.27>

제6조(정관) ①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1. 

6.13><개정 2019. 3.27>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기금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업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진흥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8. 4. 9><개정 2019. 3.27>

제7조(임원) ①진흥원에는 이사장과 원장, 상임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

사 2명을 둔다.<개정 2011. 6.13><개정 2016. 8. 8><개정 2019. 3.27>

  ②이사장은 공개채용하며, 시장이 임면한다.<개정 2016. 8. 8>

  ③원장과 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개정 2016. 8.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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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18. 4. 9><개정 2019. 3.27>

  ④원장과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2011. 6. 13>

<개정 2016. 8. 8><개정 2019. 3.27>

  ⑤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1. 6.13>

제8조(이사회) ①진흥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

를 둔다.<개정 2011. 6.13><개정 2019. 3.27>

  ②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

다.<개정 2011. 6.13><개정 2019. 3.27>

  ③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개정 2011. 6.13>

제9조(원장과 감사) ①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 6.13><개정 2019. 3.27>

  ②감사는 진흥원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1. 6.13><개정 2019. 3.27>

제10조(직원)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의 직원을 임면한다. <개정 

2019. 3. 27>

제11조(기금)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진흥원

에 기금을 둘 수 있다.<개정 2011. 6.13><개정 2019. 3.27>

제12조(출연금) ①시장은 진흥원의 설립ㆍ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

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1. 6.13>

<개정 2019. 3.27>

  ② <삭제 2011. 6.13>

제13조(운영재원 등)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

원으로 충당한다.<개정 2011. 6.13><개정 2019.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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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앙정부의 지원금

  2. 시와 도가 출연한 현금 및 현물

  3.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4.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위탁사업 수익금, 진흥원의 사업 수익금 <개정 

2019. 3.27>

  5. 그 밖의 수입

제14조(사업연도)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1. 6.13><개정 2019. 3.27>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진흥원은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1. 6.13><개정 2019. 3.27>

제16조(결산서의 제출)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

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매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시장 및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6.13><개정 2016. 8. 8><개정 2019. 3.27>

제17조 (시설물의 관리위탁) ①시장은 공유재산 중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시설물의 관

리ㆍ운영을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1. 6.13><개정 2019. 3.27>

  ②진흥원은 시설물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시

장은 시설물의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원에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

다.<개정 2011. 6.13><개정 2019. 3.27>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1. 6.13>

제18조(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흥원에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1. 6.13><개정 2019. 3.27>

  ②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한 경비는 별도 협약으로 정한다.<개정 2011.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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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물품의 관리전환 등) ①시장은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에 공

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의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6.13>

<개정 2019. 3.27>

  ② <삭제 2016. 8. 8>

제20조(보고 및 검사) 시장 및 의회는 필요한 경우에 진흥원의 경영상황 등을 보고하

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6.13><개정 2019. 3.27>

제21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진흥원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진흥원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19. 3.27>

제2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2. 4. 10 조례 제18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1. 11 조례 제2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6. 13 조례 제2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8. 8 조례 제3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4. 9 조례 제3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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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9. 3. 27 조례 제3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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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8.  4.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자⋅출연 기관”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

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거나 대행하

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출연 기관의 제도,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운영, 성과계약서 실적 평가 및 경영실적 평가, 경영

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출연 기관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

도⋅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조직⋅인력 운용)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

다)은 법 제6조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

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④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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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

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출연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제5조(임⋅직원의 임명 및 채용) ①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②출자⋅출연기관의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공개경쟁 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에 관한 사항은 법 제12조를 따른다.

  ③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은 시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통합채용 실시) ①제5조제3항에 따라 시가 위탁받은 경우 시장은 전체 기관을 

통합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통합채용으로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

무분야,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자체 채용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통합채용을 실시하는 경우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효

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

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

인할 수 있다.

  ②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추진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

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

(최초 임명일이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로 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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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연도의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출자⋅
출연 기관장의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경기도⋅시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

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

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10조(지도⋅감독) ①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출자⋅출연 기관의 사무를 지도⋅감독한

다.

  ②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③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에 주무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무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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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에 해산 사

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 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가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제12조(경영실적 평가) ①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

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진단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말까지, 경영진단 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

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 예산서와 결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및 사업 실적 보고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3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

  1.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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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경영평가단은 성과계약 실적평가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

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

에는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

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계약 실적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4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시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
의결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 석사학

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4.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시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재무건전

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

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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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8. 4. 9. 조례 제32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

지한다.

제3조(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는 이 조

례를 적용한다.

제4조(위촉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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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부천산업진흥원」정관

제정 2002. 11. 27
개정 2004. 12. 22
개정 2005.  3.  4
개정 2005.  6. 12
개정 2006.  6. 12
개정 2007.  8. 17

개정 2009.  5. 29
개정 2010.  3. 24
개정 2011.  3. 28
개정 2011.  6. 17
개정 2011.  11. 1
개정 2014.  3. 26

개정 2016.  8. 31
개정 2017.  9. 28
개정 2017. 12. 12
개정 2018.  6.  7

전면개정 2019.  4.  9
개정 2020.  1. 15

제 1 장    총      칙

제1조(설립근거 및 명칭) ①이 법인은「민법」제32조 및「부천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

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설립한다.<개정 2018. 6. 7><전면개정 2019. 

4. 9>

  ②이 법인은 재단법인 부천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라 한다.<전면개정 

2019. 4. 9>

제2조(목적) 진흥원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통하여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전면개정 2019. 4. 9>

제3조(사무소) 진흥원의 주된 주소지를 부천시에 두며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9. 4. 9>

제4조(사업) 진흥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

다.<전면개정 2019. 4. 9>

  1. 창업 정보제공과 창업보육센터의 관리⋅운영

  2. 각종 산업⋅금융⋅신기술⋅무역정보등의 제공

  3. 종합 기술지도 및 연수 실시

  4. 공동 마케팅 프로그램 개발 추진

  5.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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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산업기술의 연구⋅개발⋅관리 사업<개정 2006. 6.12>

  7.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부천시장 및 중앙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8. 로봇 등 첨단산업에 관한 과학관 또는 박물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업<신설 

2005. 6.14>

  9. 평생교육시설 운영 및 각종 교육훈련 실시<신설 2011.11. 1>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경영‧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신설 2016. 8.31>

  11.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중 산업분야 운영관리<신설 2018. 6. 7>

  12. 기타 진흥원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수익사업을 포함한다)<개정 2011.11. 1><신

설 2018. 6. 7><전면개정 2019. 4. 9>

제5조(수익사업) <삭제 2018. 6. 7>

제 2 장    임      원

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전면개정 2019. 4. 

9>

  1. 이사장 1인

  2. 원장 1인<전면개정 2019. 4. 9>

  3. 이사 15인 이내(이사장 및 원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개정 2016. 8.31><전면개

정 2019. 4. 9>

  4. 감사 2인<개정 2020. 1. 15>

제6조(임원의 선출방법) ①이사장은 공개선임 절차를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6. 8.31><전면개정 2019. 4. 9>

  ②원장은 공개선임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이를 시장과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6.12><개정 2017. 9.28><신설 2018. 

6. 7><전면개정 2019. 4. 9>

  ③상임이사는 공개선임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신설 2016. 8.31>

  ④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되, 선임직 이사는 학계, 전문가, 지역

경제인, 시 공무원 및 재원 출연단체 등의 임원 중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⑤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이사회의 선임 없이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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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된다.<개정 2016. 8.31>

  1. 시 업무담당 국장<개정 2018. 6. 7>

  2. <삭제 2010. 3.24>

  3. <삭제 2016. 8.31>

  4. <삭제 2016. 8.31>

  ⑥감사 2인중 1인은 시 진흥원 소관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1인은 이사

회에서 선임한다.<개정 2011. 3.28><개정 2014. 3.26><개정 2018. 6. 7><전면개정 

2019. 4. 9>

  ⑦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6. 8.27>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6. 8.31>

  4.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6. 8.31>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신설 2016. 8.31>

  6.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6. 8.31>

제7조(임원의 임기와 해임) ①선임직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단, 이사장, 원장 및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각각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5.29><개정 2011. 3.28><개정 2016. 8.31><개정 2018. 6. 7><전면개정 2019. 4. 

9>

  ②당연직 이사와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

한다. 

  ③선임직 임원중에서 결원이 생기는 경우 그 후임자를 2월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삭제 2019. 4. 9>

  ④임원이 진흥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진흥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단, 이사장이 해임 대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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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18. 6. 7><전면개정 

2019. 4. 9>

제8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전면개정 2019. 

4. 9>

  ②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진흥원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

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면개정 2019. 4. 9>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다만 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

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상임이사, 제7조의 당연직이사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

행한다.<개정 2016. 8.31><전면개정 2019. 4. 9>

  ④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

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

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⑤상근 임원은 원장, 상임이사에 한하며 타 상근직에 종사하지 못한다.<개정 2016. 

8.31><전면개정 2019. 4. 9>

제 3 장 이 사 회

제9조(이사회 구성) ①진흥원에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전면개정 2019. 

4. 9>

  ②이사회는 이사장, 원장, 이사로 구성한다.<전면개정 2019. 4. 9>

제10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전면개정 

2019.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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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인의 예산⋅사업계획⋅결산⋅사업실적⋅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

에 관한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진흥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전면개정 2019. 4. 9>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중요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진흥원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전면개정 2019. 4. 

9>

제11조(이사회의 소집 등)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

의 1이상 또는 감사 1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전면개정 2019. 4. 

9>

  ②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 7일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각 통지

하여야 한다.

  ③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의결 정족수 등)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4조의 의결 제척사유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

하지 못하는 이사는 의결 정족수 산정 시 제외하고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

다.<개정 2016. 8.31><전면개정 2019. 4. 9>

  ②이사는 전자우편, 전화화상, 화상회의 등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

항의 정족수에는 당해 이사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서면결의)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11조의 절차를 생략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에 의한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서면 의결사항은 차기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9. 4. 

9>

제14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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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할 수 없다.<전면개정 2019. 4. 9>

  1.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진흥원과 이사장 또는 이사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전

면개정 2019. 4. 9>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이사장 또는 이사 자신과 법인의 이해

가 상반되는 경우

제15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이사 2인 및 감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9. 4. 

9>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16조(설치) ①진흥원은 진흥원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흥원내에 운

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전면개정 2019. 4. 9>

  ②운영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원장

이 된다.<전면개정 2019. 4. 9>

  ③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5 장 재산 및 회계

제17조(재산) ①진흥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전면개정 2019. 

4. 9>

  ②진흥원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전면개정 2019. 4. 9>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별표 1]

  2. 설립 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법인 및 개인의 출연금 또는 토지‧건물 등의 부

동산

  3. 기금으로 적립한 금액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결산상 잉여금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

입하도록 의결한 재산

  ③진흥원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시의 지원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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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위탁사업수입금, 진흥원의 사업수입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구성하며 진흥원의 유

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충당한다.<전면개정 2019. 4. 9>

제18조(재산의 평가) 진흥원의 재산평가는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에 의한다.<전면개정 2019. 4. 9>

제19조(재산의 관리) ①진흥원의 원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진흥원

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9. 4. 9>

  ②진흥원의 원장이 기본재산을 양도, 증여,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

의 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을 경유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1. 6.17><개정 2017. 9.28><전면개정 2019. 4. 9>

  ③재산 및 장비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잉여금의 처리) 진흥원의 각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전면개정 2019. 4. 9>

  1. 이월 손실금의 보전

  2. 다음 연도 목적사업 운영비용으로 이월

  3. <삭제 2011. 6.17>

제21조(기금) ①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기금을 설치한다.<전면개정 2019. 4. 9>

  ②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개정 2018. 6. 7>

  2.「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저촉되지 아니한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출연금<개정 2018. 6. 7>

  3. 기타 기본재산의 운용 및 진흥원의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전면개정 2019. 4. 

9>

  ③진흥원은 기금의 원금을 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을 

경유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 9.28><전면개정 

2019.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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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진흥원은 기금의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전면개정 2019. 4. 9>

  ⑤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

다. 

제22조(사업연도)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준한다.<개정 2018. 

6. 7><전면개정 2019. 4. 9>

제23조(사업계획과 예산) 진흥원은 회계연도 개시전 2월이내에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9.28><전면개정 2019. 4. 9>

제24조(결산) 진흥원의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수지결산서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하여 시

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 및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지결산서는 업무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

결과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 9.28><개정 2017.12.12><전면개정 

2019. 4. 9>

제25조(임원 보수의 제한) 진흥원의 상근 임원에 대한 보수는 별도 규정으로  정하고, 

상근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실비보상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9. 4. 9>

제26조(보고 및 검사) 시장 및 의회는 필요한 경우에 진흥원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

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

다.<개정 2018. 6. 7><전면개정 2019. 4. 9>

제 6 장 조      직

제27조(직제 및 정원) ①진흥원은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직을 두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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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전면개정 2019. 4. 9>

  ②원장은 진흥원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진흥원

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 요청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9. 4. 9>

제28조(직원의 임면등) ①진흥원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한다.<전면개정 2019. 4. 9>

  ②직원의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기관설치 및 출자) ①진흥원은 제4조 와 제5조에 의한 수익사업등 부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또는 그 기관에 출자할 수 있다.<개정 

2007. 8.17><전면개정 2019. 4. 9>

  ②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진흥원 규정으로 정한다.<전면개정 2019. 4. 

9>

제 7 장 보      칙

제30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 9.28><신설 2018. 6. 7><전면개정 2019. 4. 9>

제31조(해산) 진흥원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을 경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9.28><전면개정 2019. 4. 9>

제32조(잔여재산의 귀속) 진흥원 해산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 및 중소

기업 지원 기관에 귀속한다.<개정 2018. 6. 7><전면개정 2019. 4. 9>

제33조(공고) 진흥원의 설립⋅해산등 중요한 사항의 공고는 부천시내에서 발간되는 일

간신문에 게재한다.  다만,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전면개

정 2019. 4. 9>

제34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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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 정한다.<전면개정 2019. 4. 9>

제35조(기타) 동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

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개정 2017. 9.28><전면개정 2019. 4. 9>

부      칙<2002. 11. 27>

①(시행일) 이 정관은 중소기업청장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고 법원의 등기를 필한 날부

터 시행한다.

②(사업연도) 진흥원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로부터 당해 연도말

까지로 한다. 단, 설립연도에 속하는 회계연도의 필수경비는 시 보통재산 출연금에

서 지출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이 정관에 의한 최초의 원장의 직무는 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부천시 4

급공무원(국장급)이 그 직무를 행한다. 

④(사업계획등) 진흥원의 설립년도에 속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설립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을 경유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설립당시의 임원) 진흥원의 설립당시 임원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2004. 12. 22>

이 정관은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3.  4>

이 정관은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 14>

이 정관은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6. 12>

이 정관은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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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7.  8. 17>

이 정관은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5. 29>

이 정관은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3. 24>

이 정관은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3. 28>

①이 정관은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2011년 3월 28일 현재 1회 이상 연임된 진흥원의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현 임기 

만료시까지로 한다.

부      칙<2011.  6. 17> 

이 정관은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1. 1>

이 정관은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3. 26>

이 정관은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는 날(2014. 4.17.)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8. 31>

이 정관은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9. 28>

이 정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 12>

이 정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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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8.  6.  7>

이 정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4.  9>

이 정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 15>

이 정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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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설립당시 출연재산 목록
□ 재산총괄표

재  산  명 내      역
평 가 액
( 천원 )

비    고

계 1,336,942.4

기본재산  ․ 출연금(기금)  ․ 출연금 1,000

보통재산

 ․ 보유장비

 ․ 시 출연금

  (운영지원금)

 ․ 기술교육전시관 조성비

 ․ 3개 공동연구센터 연구장비

 ․ APT형 공장 203동 임대수입금

114,498.4

810,444

411,000

□ 보통재산목록 : “별도작성”

[별표 2]<전면개정 2019. 5.10>

진흥원의 설립당시임원(당연직)

연  번 소    속 직 성    명 비    고

5    명

1 부  천  시  청 시        장 원 혜 영

2 부 천 시 의 회 기획재정위원장 오 세 완

3 부  천  시  청 경제통상국장 이 영 기

4 부천상공회의소 회        장 김 규 명

5 부  천  시  청 감 사 실 장 윤 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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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제2호, 2017. 7. 26,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민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

(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한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

게 위임된 경우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을 말하며,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호의 재산목

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를 적

은 서류와 정관)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임원 취임승

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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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하는 서류) 1부

제4조(설립허가) ①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

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

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

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증을 발급하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설립 관련 보고) ①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이전(移轉)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

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비영리법인은「민법」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또는 제52조의2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제42조제2항(같은 법 제45조제3항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

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 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인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

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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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①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비영리법

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

⋅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비영리법인의 사

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해산신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

4호 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

출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제11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민법」 제80

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5호 서식]의 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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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

다.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

다)

  2.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

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

여야 한다.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

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

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설립허가

  2. 제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

  3. 제10조에 따른 해산신고

  4.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5. 제12조에 따른 청산 종결의 신고

    부      칙<제2호, 2017.  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 이관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

의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자

원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금

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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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주

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은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허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청 또는 금융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미래창조과

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

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또는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

경 허가 또는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 제6조 및 제11조에 따

라 주무관청에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허가 또는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

청한 것으로 본다.







제2편  조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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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및 정원규정

제정 2003.  6. 30
개정 2004.  4.  8
개정 2004. 12. 22
개정 2005.  1. 19
개정 2007. 12. 27
개정 2008.  3. 25

개정 2010.  3. 24
개정 2010.  6. 22
개정 2010. 12. 28
개정 2016.  3. 29
개정 2016.  7. 27
개정 2018.  2. 13

개정 2018.  3. 20
개정 2018.  9. 11

전면개정 2019.  5. 2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부천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정관에 규

정된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면개정 2019. 5.27>

제2조(적용범위) 진흥원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하여는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

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전면개정 2019. 5.27>

제3조(직제개편 및 정원의 개편) 진흥원의 직제 및 정원의 개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전면개정 2019. 5.27>

제 2 장    구  성  원

제4조(임원) 진흥원의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임원인사규정의 규정에 의한다.<개

정 2016. 3.29><전면개정 2019. 5.27>

제5조(직원) ①진흥원의 직원은 일반직, 계약직으로 구분한다.<개정 2007.12.27> <개

정 2016. 3.29><전면개정 2019. 5.27>

  ②일반직은 1급부터 5급까지로 구분하고, 계약직 직원의 직급은 계약직 시행내규에 

의한다.<개정 2005. 1.19><개정 2007.12.27><개정 2016. 3.29>

  ③<삭제 2016. 3.29>

  ④진흥원 직원의 원활한 대내‧외 업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호칭을 부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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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신설 2010.12.28><개정 2016. 3.29><전면개정 2019. 5.27>

제6조(계약직 등) ①진흥원은 업무수행의 필요에 따라 계약직등을 채용할 수 있다.<전

면개정 2019. 5.27>

  ②진흥원은 수행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수한 기술 또는 자격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계약직을 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채용후 이사회에 보고한다.<개정 2005. 1.19><전면개정 2019. 5.27>

제 3 장    기      구

제7조(기구 및 보직) ①진흥원은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사무집행기관으로 전략

사업본부, 산업진흥본부를 둔다.<개정 2010. 6.22><개정 2016. 3.29><개정 2018. 

2.13><개정 2018. 3.20><전면개정 2019. 5.27>

  ②이사회는 이사장, 원장, 이사로 구성하며 전략사업본부, 산업진흥본부에는 본부장

을 두고 정원의 범위 안에서 실 및 팀 직제를 둔다. 본부장은 상임이사, 1급 또는 2

급으로 보하고 실장과 팀장은 1급, 2급 또는 3급으로 각각 보한다.<개정 2010. 

6.22><개정 2016. 3.29><개정 2018. 2.13><개정 2018. 3.20><전면개정 2019. 

5.27>

  ③진흥원은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 등의 사업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9. 5.27>

  ④제2항 및 제3항에 관하여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할 수 있다.<개정 2018. 3.20><전

면개정 2019. 5.27>

제8조(정원) ①진흥원의 정원은 [별표 제1호]와 같다.<전면개정 2019. 5.27>

부      칙<2003.  6. 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진흥원의 직제운영은 사업수행의 준비상태

에 부응하여 기획부에서 직원 충원시까지 수행한다.

부      칙<2004.  4.  8>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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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4. 12. 2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 1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27>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3. 2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6. 22>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2010.12.28>

부      칙<2010. 12. 28>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3. 29>

①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임이사는 부천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와 정관의 개정 승인일로부터 시행한

다.

부      칙<2016.  7. 27>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2. 13>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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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8.  3. 2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9. 1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5. 2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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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개정 2004. 4. 8><개정 2004.12.22><개정 2007.12.27><개정 2008. 

3.25><개정 2010. 6.22><개정 2016. 3.29><개정 2016. 7.27><개정 2018. 3.20><개

정 2018. 9.11>

정    원    표

구분 계
임원 일반직

원장 상임이사 1급 2급 3급 4~5급

정원 38 1 1 2 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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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운영규정

제정 2003.  9. 23
개정 2004. 12. 22
개정 2010.  6. 22
개정 2016.  7.  1
개정 2018.  5.  3

전면개정 2019.  5. 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부천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정관 제1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면

개정 2019. 5.10>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하여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하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그 적용에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

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조(소집 및 부의절차) ①이사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전면개정 2019. 5.10>

  ②이사회에 의결사항을 부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전면

개정 2019. 5.10>

  ③제2항의 긴급한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4조(간사) ①이사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0. 6. 22><개정 2016. 7. 1>

  ②간사는 이사회와 관련된 운영과 사무를 담당 처리한다.

제5조(의사진행) ①이사장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간사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

다.

  ②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직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이나 

진술을 하게 할 수 있다.

  ③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의결안건 중 일부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소위원회에 위

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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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소위원회) ①소위원회는 진흥원 이사중 5인이상 8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 또는 소위원회에서 선출한다.<전면개정 2019. 5.10>

  ②소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등은 재단 정관을 준용한다.

  ③소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7조(서면결의표) 정관제14조(서면결의)에 의한 서면결의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

한다.<전면개정 2019. 5.10>

부      칙<2003.  9.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된 것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

다.

부      칙<2004. 12. 2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6. 22>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7.  1>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5.  3>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5. 10>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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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8. 5. 3><전면개정 2019. 5.10>

이사회 소집 통보서

수신 : 부천산업진흥원 이사(감사)님 귀하

     정관 제12조(이사회의 소집 등)에 의하여      년도 제  회 부천산업진흥원 이

사회 개최를 통지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 회의 10분전 참석 부탁드립니다.

     ○ 장    소 :  

        - 

     ○ 심의안건

       ⋅  
       ⋅  
     ○ 보고사항

       ⋅  
       ⋅  

년   월   일

재단법인 부천산업진흥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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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8. 5. 3>

(전면표제)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사

항

보    고

년 월 일

    .  .  .

( 제   회 )

안건명(안)

제안자

제출일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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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안)

□ 의결주문

 ○ 

□ 개정사유

 ○ 

 ○ 

   - 

□ 주요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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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8. 5. 3><전면개정 2019. 5.10>

서 면 결 의 표
         년도 제 회 부천산업진흥원 이사회의 부의안건에 대해 본인의 의

사를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의안
번호 안 건 명

결 의
의견

찬성 반대

제1호 정관 개정(안)

    년   월   일

부천산업진흥원 이사           (인)

부천산업진흥원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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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2003.  9. 23
개정 2010.  6. 22

전면개정 2019.  5. 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부천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정관 제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2조(자문사항) 진흥원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진흥원 운영에 대하여 자문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3조(위원회)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이상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

한다.

  ②위원은 진흥원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전면개정 2019. 

5.10>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진흥원의 원장(이하 “원장”으로 한다)으로 한다.<전면개정 

2019. 5.10>

  ②위원장의 유고시는 진흥원의 소관부서 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 

6.22><전면개정 2019. 5.10>

제5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부서의 팀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회와 관련된 운영과 사무를 담당처리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또는 이사장이 한다.

  ② 위원회 의결정족수 등은 진흥원 정관을 준용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7조(소위원회) ①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회에서 위원 5인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 규정

- 49 -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며, 소위원회의 결정은 위원회 결정으로 본다.

<전면개정 2019. 5.10>

  ③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는 위원회의 간사가 처리한다.

  ④위원회 의결정족수 등은 진흥원 정관을 준용하며, 소위원회 구성목적을 달성하면 

자동 해체된다.<전면개정 2019. 5.10>

  ⑤소위원회에서 제안제도심사를 한다.

제8조(회의록) ①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한다.

  ②회의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 한다.

제9조(수당) ①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2003.  9. 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6. 22>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5. 10>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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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5.  8. 25
개정 2018.  9.  6

전면개정 2019.  5. 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 부천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임원(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

히 임명되는 자는 제외한다.)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비상근 무보수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3조(구성시기) ①진흥원은 임원의 임기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기 

만료의 2월 이전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9. 5.10>

  ②진흥원은 예정되지 않은 임원의 결원 등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선임하거나 임

원이 연임하고자 할 때에도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9. 

5.10>

  ③위원회는 임원의 후보자 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이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결원이 동시에 발생 또는 최초 결원발생 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

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구성인원 및 위원 자격) ①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

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인

  3.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인

  ②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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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 경영전문가

  2. 지역경제인

  3.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4.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5.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6. 기타 산업진흥기관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당해 진흥원의 임원과 직원(비상근 임원은 제외함) 및 부천시 소속 공무원, 시의

회 의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전면개정 2019. 5.10>

제5조(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6조(위원의 추천) 진흥원은 위원회의 구성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 및 시의회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사회 추천방식은 방침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전

면개정 2019. 5.10>

제7조(존속기한) 위원회는 추천한 자가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8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의 공개모집과 심사를 위한 계획의 수립

  2. 임원후보자 심사

  3. 임원 후보를 임용권자에게 추천

제9조(회의 및 의결)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진흥원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급 이상 직원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

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전면개정 2019.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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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2. 위원회의 소집 및 심사결과 처리

  3. 기타 위원회의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전문가 유치노력) ①임용권자는 우수 전문가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시에 자체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거나 채용전문기관, 대학, 관련단체 등

에 의뢰하여 적격자를 추천받아 임원후보자로 응모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

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임원후보자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행 전문기관은 인재채용‧인재추천‧인사컨설팅 등 인사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

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이와 관련된 상당한 업무수행 실적이 있는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제12조(공개모집계획 수립) ①위원회는 임원후보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자는 제외하며, 

비상근 무보수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제8조에 의한 임원 공개모집 계획에는 모집 공고, 지원서 접수, 임원후보 추천대

상자 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공고시기 및 기간) ①위원회는 임원 임기 종료 등 미리 결원이 예상되는 경우 

인사절차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임기 중 결원 발

생 시에는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모집 및 공고 기간은 15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상 

모집공고 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고매체) ①임원을 공개모집 하는 경우 시와 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

고하고, 필요한 경우 전국 및 지방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9.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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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공고내용) ①모집공고에는 임용예정직위, 선발인원, 응모자격, 직무수행 요건, 

임용계약 및 보수, 지원서 접수,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 및 발표에 관한 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재공고 및 변경공고) ①최초 공개모집에서 응모자 수가 결원예정 직위수의 2배

수에 미달하거나, 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임용권자가 임원후보의 재

추천을 요구할 때에는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모집마감 7일 

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재공고를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결원예정 직위수의 2배수

에 미달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제17조(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①응시원서 접수는 위원회 위원장의 주관으로 위

원회 간사가 실무지원 처리하고 인터넷, 방문, Fax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②임원후보자로 응모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 

무보수 임원의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다.<개정 2018. 9. 6>

  1. 지원서

  2. 직무수행계획서(기관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 포함)

  3. 자기소개서

  4.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개정 2018. 9. 6>

  5. 기타 위원회에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제18조(심사기준)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한 후보자 심

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를 심사한다.

  1.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2. 경력⋅학위 등 기관경영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3. 과거의 경영실적⋅경영기간 등 경영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 54 -

  4. 기타 해당 임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제19조(심사절차 및 방법) ①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한 임원의 직무수행요건 및 자격요

건에 따라 응모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면접시험 대상자를 결정한

다.

  ②위원회는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원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등을 

참고하여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위원회가 면접심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

정한 경우에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최종 임원후보자는 면접심사결과(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결과에 

의함)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최종 후보자 수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서류 및 면접심사 시 응모자 1인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하

고,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하며, 소수점은 둘째자리까지 표시하고 

나머지는 절사한다. 다만, 동점자가 있을 경우는 투표로 순위를 결정한다.

  ⑤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각 1개를 제

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할 수 있다.

  ⑥서류심사는 절대평가하고, 면접심사는 응모자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상대 평

가한다.

  ⑦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 과정에

서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에게 이를 공지하여야한

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임원 후보자인 경우

  2. 임원후보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제20조(임원후보의 추천) ①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정결원직위에 대하여 2배수 이상 추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2배수 미만으로 후보자를 선정⋅추천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임원추천후보 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후보자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선발경과요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와 함께 임용

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는 임원으로 추천된 후보가 관련법령 및 진흥원 정관 등에 따라, 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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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진흥원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21조(임원의 임명) 임용권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 지체 없이 추

천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제22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

수당,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채용과정 공개) 진흥원은 임원의 채용과정을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

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후보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9. 5.10>

제24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임원의 추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

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위원장은 서약서를 위원에게 징구할 수 

있다.

제25조(기타)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2015.  8. 2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9.  6>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5. 10>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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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전면개정 2019. 5.10>

임원후보자 추천서

  부천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일동은 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2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        ) 직위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의결함

연번 성  명 생년월일 비 고

 * 작성은 성명 가나다순

 (별첨. 추천 후보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부천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   (서 명)

위  원   ○○○   (서 명)

위  원   ○○○   (서 명)

위  원   ○○○   (서 명)

위  원   ○○○   (서 명)

위  원   ○○○   (서 명)

위  원   ○○○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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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전면개정 2019. 5.10>

임원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

1. 선발개요

 가. ○○직위(성명 : ○○○)의 임기만료(20○○.○.○)에 따른 후임자 선발

 나. 선발방법

  ○ 근거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의결

  ○ 방법 : 공개모집, 추천방식,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 중 택일

  ○ 공개모집 등의 세부내용

구분 기 간 인  원 접수기간 비고

1차 공개모집 공개모집 ○명
추천방식 ○명 추천방식 병행

2차 공개모집

 다.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 20○○.○.○(월) 10:00, 임원회의실

  ○ 응모자○명중 ○명을 임원 후보자로 추천

2. 모집개요

 가. 1차 공고

  ○ 지방자치단체/진흥원 인터넷 등(20○○.○.○～○.○)

  ○ ○○신문(20○○.○.○)

  ○ 각종 유관기관, 단체 등 공문발송(필요시)

  ※ 접수기간 : 20○○.○.○부터 20○○.○.○까지(○일간)

 나. 2차 공고(필요시)

  ○ 지방자치단체/진흥원 인터넷 등(20○○.○.○～○.○)

  ○ ○○신문(20○○.○.○)

  ○ 각종 유관기관, 단체 등 공문발송(필요시)

  ※ 접수기간 : 20○○.○.○부터 20○○.○.○까지(○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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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자 현황 : ○명

응시번호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주요경력 비 고

공개모집

추천

* 학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및 최종학력과 졸업년도를 기재

* 주요경력란은 가능한 자세히 작성하되, 경력별로 재직기간(부터～까지) 기재

4.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현황(총 ○명)

유 형
성 명
(성별)

소속 및 직위 주  요  경  력 비 고

시장 추천 학  계

〃 경제계

시의회 추천 언론계

〃 노동계

〃 법조계

이사회 추천 회계사

〃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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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전 결 규 정

제정 2003.  9. 23
개정 2004. 12. 22
개정 2005.  9. 29
개정 2006. 12. 22
개정 2007. 12. 27
개정 2008. 12. 26

개정 2010.  6. 22
개정 2011.  6. 17
개정 2012.  3. 19
개정 2013. 11. 20
개정 2016. 10. 14
개정 2017.  9.  1

개정 2018.  5.  3
개정 2018.  9.  6

전면개정 2019.  5. 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부천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정관 제29

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결의사항을 제외한 업무 전반에 관한 직제별 직무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는데 따르는 결재권한과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

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2조(적용범위) 진흥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본부장 및 사무담당자는 진흥

원의 업무를 진흥원 제규정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별로 전결 또는 처리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3조(전결권한) ①전결권자의 전결권한에 관하여는 [별표 제1호]의 “위임전결구분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전결권자는 “위임전결구분표” 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그 실질내용이 

전결사항에 유사할 때에는 전항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전결권자라 함은 일정한 사항의 집행과정에 있어 최종의 결재를 하는 권

한을 가진 직계를 말한다. 

제4조(전결권한 행사의 기준) 전결권자는 법령,정관,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1. 관계 부서가 있을 때에는 그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이례적인 사항 및 이의가 있는 것에 관하여 전결권을 행사할 때에는 직속 상위자

의 결정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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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결권자라도 그 하위결재자의 결재는 생략할 수 없다.

제5조(전결권의 표시) 전결사항에 대하여 품의 할 때에는 그 직계의 전결사항임을 표

시하여야 한다.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의 처리에 따르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전결권 행사의 제한) 진흥원의 사업 및 경영정책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이사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결권한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9. 

5.10>

제8조(전결권한의 대행) 전결권자의 유고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거나 업무처리상 

긴급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직속 하위직계자가 자기의 책임으로 전결권자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전결사항의 후열) 제8조의 경우에 있어 대행자는 전결권자에게 후열하여야 한

다.

제10조(보고) 전결권자 및 전결권한 수임자는 전결사항이 중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상위 직계자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을 행사할 때에는 이사장

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10.19>

부      칙<2003.  9.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위임전결규정

- 61 -

부      칙<2004. 12. 2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9. 2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22>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27>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26>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6. 22>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6. 17>

이 규정은 2010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3. 1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1. 2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0. 14>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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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7.  9.  1>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5.  3>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9.  6>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5. 10>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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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개정 2012. 3.19><개정 2013.11.20><개정 2016.10.14><개정 2017. 9. 

1><개정 2018. 5. 3><개정 2018. 9. 6><전면개정 2019. 5.10>

위임전결권 구분표
[ 공통사항 ]

단위
업무

세 부 사 항
전 결 구 분

팀(실)장 본부장 원장 이사장

기본(종합)계획

수립

1. 기본(종합)계획 수립 ○
2. 세부시행계획 및 집행
 가. 세부시행계획 수립 ○
 나. 시행 및 지도감독 ○
 다. 자료수집 등 경미한 사항 ○

업무

1. 사무분장 조정
 가. 새로운 기능 ○
 나. 팀(실)간 조정 ○
 다. 팀(실)내 직원간 조정 ○
2. 업무 인계인수
 가. 원장 ○
 나. 본부장 ○
 다. 팀장, 실장 ○
 라. 직원 ○
3. 관계기관 업무협조
 가. 정책사항 ○
 나. 중요사업실적의 대외제출 및 발표 ○
 다. 일반사항 ○
 라. 기타 경미한 사항 ○
4. 대내 각 부서간 업무협조
 가. 중요사항 ○
 나. 일반사항 ○
 다. 기타 상례적인 사무연락 및 자료송부 ○

복무

1. 근무상황관리(조퇴, 외출, 결근)
 가. 본부장 ○
 나. 팀장(실장)이하 ○
2. 국내 출장명령 및 복명
 가. 본부장 ○
 나. 팀장(실장)이하 ○
3. 국외출장명령 및 복명
 가. 원장 ○
 나. 본부장, 기타직원 ○
4. 휴가
 가. 원장 ○
 나. 본부장 ○
 다. 팀장(실장)이하 ○
5. 초과근무명령
 가. 팀장(실장) ○

 나. 팀(실)원 ○
(소관부서장)

6. 정원 외 직원 복무관리

 가. 일용인부 및 아르바이트(근무명령) ○
(소관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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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업무

세 부 사 항
전 결 구 분

팀(실)장 본부장 원장 이사장

원인행위품의
및 예산집행

1. 제조ㆍ용역ㆍ공사

 가. <삭제 2017. 9. 1>

 나. 5,000만원 이상 ○

 다. 5,000만원 미만 ○

2.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가. <삭제 2017. 9. 1>

 나. 5,000만원 이상 ○

 다. 5,000만원 미만 ○

3. 그 밖의 예산

 가. <삭제 2017. 9. 1>

 나. 5,000만원 이상 ○

 다. 5,000만원 미만 ○

 라. 봉급 및 수당 등 법령 정관 및 제규정에
    의하여 출의무가 있는 사항

○

예산전용

1. 예산항목 전용 및 변경 ○

 가. <삭제 2017. 9. 1>

 나. <삭제 2017. 9. 1>

수입

1. 수입결의

 가. 500만원 이상 ○

 나. 500만원 미만 ○
(소관부서장)

2. 징수결정

 가. 500만원 이상 ○

 나. 500만원 미만 ○
(소관부서장)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

1. 수탁사업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2. 사업계획 변경 ○

각종 심사업무
1. 지원대상 업체선정 및 기술심사에 관한사항 ○

2.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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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지원팀 소관 ]

단위
업무

세 부 사 항
전 결 구 분

팀(실)장 본부장 원장 이사장

인사

1. 직원채용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원 채용계획 ○

 나. 국비사업 기간제 계약직 채용 ○

 다. 일용인부 채용 ○

2. 인사위원회   

 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위촉 ○

 나. 인사위원회 개최계획 ○

 다. 인사위원회 일반운영 ○

3. 직원의 승진임용 ○

4. 직원의 의원면직, 정년퇴직, 휴직 및 복직 ○

5. 직원의 징계 ○

6. 노사협의회

 가. 노사협의회 구성 및 위촉 ○

 나. 노사협의회 개최계획 ○

 다. 노사협의회 일반운영 ○

7. 근무성적평정

 가. 근무성적평정 계획 및 결과보고 ○

 나.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구성 및 개최 ○

공유재산

1. 입주업체 선정 ○

2. 입주업체 모집 ○

3. 대부계약 및 해지 ○

4. 입주업체 관리 ○

5 공용시설(회의실, 교육장)대관관리 ○

문서 및 
공인관리

1. 문서의 분류 ○

2. 문서의 통제 ○

3. 보존문서의 폐기 ○

4. 공인의 각인 및 폐기 ○

5. 공인의 보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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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업무

세 부 사 항
전 결 구 분

팀(실)장 본부장 원장 이사장

복지

1. 맞춤형복지 계획수립 ○

2. 맞춤형복지 운영 ○

3. 임원과 직원 후생복지 계획수립 ○

4. 임지원 후생복지 운영 ○

5. 행사(체육, 워크숍, 월례조회 등) ○

계약

1. 계약(공사, 용역, 구매) ○

2. 계약의뢰 ○

3. 계약관리 및 공개 ○

자금관리

1. 세출예산

 가. 세출예산 월별 집행계획 ○

 나. 월별 자금배정 및 교부신청 ○

2. 지출 및 수입관리

 가. 출연금 및 국⋅도비 수탁사업비 등 일일결산 ○

 나. 출연금 및 국⋅도비 수탁사업비 등 월별 지출

계산
○

3. 급여관리

 가. 임원과 직원 급여 및 퇴직금 지급 ○

 나.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납부(소득세, 주민

세)
○

물품관리

1. 재물조사 계획 및 결과보고 ○

2. 물품불용 결정 및 처분

 가. 취득가액 1억원 이상 ○

 나. 취득가액 1억원 미만 ○

3. 차량관리

 가. 차량운행일지 작성관리 ○

 나. 기타 차량관리에 관한사항 ○

기타

1. 제증명서류 발급

 가.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 ○

 나. 실적증명서 등 발급 ○

2. <삭 제>(산업정책팀 이관)

3.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복지에 관한 사항 ○

4.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

5. 총무 및 비서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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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기획팀 소관 ]

단위
업무

세 부 사 항
전 결 구 분

팀(실)장 본부장 원장 이사장

이사회

1. 이사회 구성 및 위촉

  가. 이사회 구성(선임) 계획 ○

  나. 지원서 접수 ○

  다. 후보자 결정 ○

  라. 위촉 ○

2. 이사회 개최계획 및 결과보고 ○

3. 상정안건 결정 ○

4. 이사회 운영일반 ○

경영평가

1.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

2. 기관 경영평가 관리 ○

3. 원장 경영성과계약 지표관리 ○

4. 경영부문 경영평가지표 운영관리 ○

법무

1. 제규정 관리 ○

2. 법률자문(변호사, 노무사)운영 ○

3. 제도분석 및 개선안 마련 ○

4. 직무제안제도 운영 ○

교육훈련
1. 임원과 직원 교육훈련 계획 수립 ○

2. 임원과 직원 교육훈련 운영 ○

업무보고
1. 대외(시장, 시의회 등) 업무보고 ○

2. 내부 업무보고 ○

전략기획

1. 산업공간혁신 정책 기획

 가. 부천시 성장동력기획단 구성 ○

 나. 부천시 성장동력기획단 운영 ○

 다. 기업집적단지 조성 ○

 라. 신성장동력 산업 업종발굴 ○

2. 정책자문 위원회 및 커뮤니티 운영

 가. 위원회 및 커뮤니티 구성 ○

 나. 위원회 및 커뮤니티 운영 ○

3. 신규 정책사업 발굴 및 기획 ○

4. 산학연관 협력지원 ○

산업연구

1. 연구보고서(이슈리포트) 발간

 가. 연구보고서 발간 기획 ○

 나. 연구보고서 발간 ○

2. 산업동향 및 경제지표 조사 분석

 가. 산업동향, 경제지표 분석 기획 ○

 나. 산업동향, 경제지표 조사 ○

 다. 산업동향, 경제지표 분석 결과보고 ○

3. 기업지원정책 성과 분석

 가. 기업지원정책 성과 분석 기획 ○

 나. 기업지원정채 성과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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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업무

세 부 사 항
전 결 구 분

팀(실)장 본부장 원장 이사장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1.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가.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추진계획 수립 ○

  나. 유지보수 및 세부사업 추진 ○

  다. 신규시스템 도입, 변경 등 ○

  라. 운영 결과보고 및 개선계획 수립 ○

2. 기업 정보화 지원

  가. 정보화 지우너사업 추진계획 수립 ○

  나. 온라인 홍보 및 세부사업 운영 ○

  다. 전산 교육장 운영관리 ○

  라. 운영 결과보고 및 개선계획 수립 ○

감사, 기타

1. 자체/외부감사 관리 ○

2. 유관기관 행정 업무 ○

3. 지시사항관리(시장, 원장 등) ○

4. 출연기관, 공직유관단체 현황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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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보파크실 소관 ]

단위
업무

세 부 사 항
전 결 구 분

팀(실)장 본부장 원장 이사장

교육업무

1. 각종 교육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2. 교육관련 기관협약 및 업무협약 ○

3. 국ㆍ도비 교육사업 계획서 수립 ○

4. 교육과정 프로그램 편성 ○

5. 교육운영 월간보고 ○

수입금

관리

1. 일일 수입금 정산 ○

2. 카드매출 수입결의 품의 ○

3. 교육료 과오납 반환 품의 ○

4. 로보샵 입점물품 결정 ○

5. 로보샵 물품 입점 및 변경결정 ○

전시,

학예업무

1. 로보파크 운영인력 편성 ○

2. 아르바이트 운영계획 ○

3. 특별 및 정기 이벤트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4. 로봇대회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5. 기타 로봇대회 계획 및 결과보고 ○

6. 자원봉사자 신청서 접수 및 확인서 발급 ○

7. 연간 홍보계획 수립 ○

8. 단위사업별 신문홍보 ○

9. 사업관련 외부기관 홍보요청 ○

10. 외부기관 요청에 의한 전시관 무료입장 ○

11. 기획ㆍ특별전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12. 전시콘텐츠 개발 및 구매 ○

13. 전시관 리뉴얼 및 공간구조 변경 ○

14. 박물관ㆍ과학관협회 관련 신규 지원사업 운영 ○

15. 학예업무 보고 및 박물관협회 월간 보고 ○

16. 박물관ㆍ과학관 협회 요청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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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산업팀 소관]

단위
업무

세 부 사 항
전 결 구 분

팀(실)장 본부장 원장 이사장

로봇융합부품
고도화 지원

1. 사업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2. 로봇분야 연구장비 구축 ○

3. 로봇부품 제품화 지원 ○

4. 로봇부품 시제품 제작 지원

 가. 시제품 제작 지원계획 수립 ○

 나. 지원기업 선정, 결과 평가 및 보고 ○

5. 로봇산업 홍보/마케팅 지원

 가. 지원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나. 지원기업/대행사 모집 및 선정 ○

6. 로봇산업네트워크

 가. 산학연 네트워크 운영계획 수립 ○

 나. 기술교류 등 운영 및 결과보고 ○

7. 지원기업 만족도 조사 ○

로봇부품
사업화지원

1. 연구개발과제 성과활용조사 ○

2. 연구개발과제 최종평가 ○

3. 연구개발과제 사업비 정산 및 결과통보 ○

4. 연구개발과제 기술료 보고 ○

5. 연구개발과제 보증증권 완료 확인서 발급 ○

로봇융합
비즈니스 지원

1. 지원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2. 로봇부품산업 창업 지원

 가. 지원계획 수립, 선정, 결과보고 ○

 나. 창업자금, 컨설팅 등 세부지원 ○

3. 로봇부품 마케팅/부품인증 지원

 가. 지원계획 수립, 선정, 결과보고 ○

 나.  세부지원 및 진행점검 ○

4. 지역로봇산업 발전전략 수립

 가. 추진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나. 위원회 구성 및 대행업체 선정 ○

5.  로봇기술 확산 및 융합 지원

 가. 융합심포지업 및 전시회 계획수립 ○

 나. 행사 운영 및 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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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업무

세 부 사 항
전 결 구 분

팀(실)장 본부장 원장 이사장

산업융합
로봇교육

1. 산업융합형 로봇창의 인재양성사업

  가. 사업계획 수립 ○

  나. 교육생 모집 및 홍보, 사업운영 ○

  다. 컨소시엄 사업비 지출

  라. 결과보고 및 개선계획 수립 ○

시장창출
로봇보급

1. 시장창출형 로봇부품보급사업

  가. 사업계획 수립 ○

  나. 예비컨소시엄 평가 계획수립 ○

  다. 사업운영, 컨소시엄 중간점검 ○

  라. 컨소시엄 사업비 지출 ○

  마. 사업홍보 및 전시회 참가계획 ○

IMT
산업혁신
클러스터

1. 경기도 IMT IICC

  가. 사업계획 수립, 결과보고 ○

  나. 총회 및 워크숍 운영 ○

부천IoT
혁신센터

1. IoT혁신센터 조성

 가. 센터 공간 구성 및 컨텐츠 구축 ○

 나. 센터관리 인력 운영 ○

 다. 입주기업 발굴 및 유치 ○

2. IoT혁신센터 운영

 가. 기업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운영 ○

 나. 입주기업 관리 ○

 다. IoT관련 신규사업계획 수립, 결과보고 ○

교육사업운영

1. 중소기업 교육지원 사업

  가. 교육사업 추진 계획 수립 ○

  나. 교육생 모집 및 선정 ○

  다. 교육과정 운영 및 세부사업 추진 ○

  라. 결과보고 및 개선계획 수립 ○

공용장비 운영

1. 장비사용 신청서 접수 ○

2. 장비 점검일지 ○

3. 고장발생 및 조치결과 보고 ○

4. 수입금 수입결의 ○

5. 장비 반출(반입) 신청 ○

6. 장비 적립금 보고 ○

7.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가. 사업계획서 제출 ○

  나. 바우처 사용료 신청 ○

  다. 진도보고서 제출 ○

  라. 결과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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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도약팀 소관 ]

단위
업무

세 부 사 항
전 결 구 분

팀(실)장 본부장 원장 이사장

창업기업
종합지원

1. 창업기업 종합지원 사업

  (투자, 보육, 글로벌진출 지원 등)

  가. 사업계획안 작성 및 보고 ○

  나. 사업 세부추진(업체모집, 선정 등) ○

  다. 결과보고 및 개선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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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팀 소관 ]

단위
업무

세 부 사 항
전 결 구 분

팀(실)장 본부장 원장 이사장

국내외
마케팅지원

 1. 해외마케팅 지원(전시회, 시장개척단 등)

  가. 사업계획안 작성 및 보고 ○

  나. 지원업체 모집 및 선정 ○

  다. 참가협의, 업체지원 등 세부지원 ○

  라. 결과보고 및 개선계획 수립 ○

 2.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

  가. 사업계획안 작성 및 보고 ○

  나. 사업 세부추진(업체모집, 선정 등) ○

  다. 결과보고 및 개선계획 수립 ○

중소기업
종합지원

1. 중소기업 종합지원 사업

  (창업, 인증, 시험분석, 협의회 운영 등)

  가. 사업계획안 작성 및 보고 ○

  나. 사업 세부추진(업체모집, 선정 등) ○

  다. 결과보고 및 개선계획 수립 ○

전통시장
활성화

1. 전통시장 활성화 조직 구성 ○

2.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기획 ○

3.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 ○

4. 기타 전통시장 활성화 커뮤니티 운영 ○

지식재산 육성

1. 지식재산센터 운영사업

  가. 지식재산센터 운영계획 수립 ○

  나. 지원업체 모집 및 선정 ○

  다. 지원금 지급 및 세부사업 추진 ○

  라. 결과보고 및 개선계획 수립 ○

일자리
사업 운영

1. 청년 및 장년인턴 지원사업

  가. 인턴 지원사업 계획 수립 ○

  나. 구인 구직 모집 및 선정(기업, 개인) ○

  다. 세부사업 추진(알선, 지원금 지급, 실사) ○

  라. 결과보고 및 개선계획 수립 ○

나들가게 
육성지원

1.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가. 나들가게 육성 지원사업 계획 수립 ○

  나. 지원기업 모집 및 선정 ○

  다. 세부사업 추진(교육, 컨설팅, 네트워크) ○

  라. 결과보고 및 개선계획 수립 ○

[ 산업정책팀 소관 ] <삭제 2018. 5. 3>

[ 지식서비스팀 소관 ] <삭제 2018.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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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단설치및운영규정

제정 2007. 8. 24
개정 2010. 6. 22
폐지 2015. 12. 24

부      칙<2007.  8. 2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6. 22>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2. 24>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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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행동강령 규정

제정 2009.  3. 20
개정 2010.  6. 22
개정 2015. 12. 24
개정 2016.  7.  1
개정 2017.  2. 27
개정 2017.  9.  1

개정 2017. 11.  1
개정 2018.  2.  9
개정 2018.  5.  3

전면개정 2019.  5. 10
개정 2019.  8. 30
개정 2019. 11. 1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직무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재

단법인 부천산업진흥원 (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임원과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진흥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전면개정 2019. 5.10>

    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라. 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전면개정 

2019. 5.10>

    마. 진흥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전면개정 2019.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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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사. 그 밖에 진흥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

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전면개정 2019. 5.10>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

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전

면개정 2019. 5.10>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기관 임직

원<전면개정 2019. 5.10>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임직원<전면개정 2019. 5.10>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7. 9. 1>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삭제 2017. 9. 1>

제3조(적용범위) 강령은 진흥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 2 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

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

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

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인”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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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인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

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9. 5.10>

  ⑤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9. 5.10>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임직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원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이 원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5. 3><전면개정 2019. 5.10>

  1.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개정 2018. 5. 3>

  2.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개정 2018. 5. 3>

  3.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개정 

2018. 5. 3>

  4.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하며, 이하 같다)이 

사외 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신설 

2018. 5. 3>

  5.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신설 2018. 5. 3>

  6.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원장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

우<신설 2018. 5. 3><전면개정 2019. 5.10>

    가.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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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상인 사업자

    다.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

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5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개정 2015.12.24><개정 2017. 9. 1><개정 

2018. 5. 3>

  5. <삭제 2018. 5. 3>

  8. 소속 기관의 퇴직공무원(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개정 2015.12.24><개정 2017. 9. 1> <개정 2018. 5. 3>

  9.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

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신설 2015.12.24><개정 2017. 9. 1><개정 2018. 5. 3>

  10.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

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신설 2015.12.24><개정 2017. 9. 1><개정 2018. 5. 

3>

  11. 그 밖에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개정 2017. 9. 1><개정 2018. 5. 3><전면개정 2019. 5.10>

  ②직무관련자 또는 진흥원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별지 제4호의1 서

식]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조치 신청의 대상

이 된 임직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임직원은 그에 대한 의견서

를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5. 3><전면개

정 2019. 4.  >

  ③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도 원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8. 5. 3><전면개정 2019. 5.10>

  ④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원장은 임직원의 공

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

를 할 수 있다.<개정 2018. 5. 3><전면개정 2019. 5.10>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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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보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에

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

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8. 5. 3><전면개정 2019. 

5.10>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제5항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8. 5. 3>

<전면개정 2019. 5.10>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

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신설 2018. 5. 3><전면개정 2019. 5.10>

  제5조의2(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임원(상근이사 및 감사, 이에 준하

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

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원장(원장이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

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

다.<신설 2018. 5. 3><전면개정 2019. 5.10>

  ②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 5. 3>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전면개정 2019. 5.10>

  ③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5. 3><전면개정 2019. 5.10>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

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신설 2018. 5. 3>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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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진흥원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진흥원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진흥원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전면개정 2019. 5.10>

  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

한다.<전면개정 2019. 5.10>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전면개정 2019. 5.10>

  5. 그 밖에 원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

는 직무 관련 행위<전면개정 2019. 5.10>

  ②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신설 2018. 

5. 3><전면개정 2019. 5.10>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임직원은 진흥원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8. 5. 3><전면개정 2019. 5.10>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임직원은 자신, 자신의 가족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진

흥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8. 5. 3><전면

개정 2019. 5.10>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진흥원의 퇴직자(퇴직

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원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5. 3><전면개정 2019. 5.10>

  ②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및 방법 등은 원장이 정한다.<신설 

2018. 5. 3><전면개정 2019. 5.10>

제6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

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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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

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진흥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전면개정 

2019. 5.10>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

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원장에게 보고하

거나 행동강령책임인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9. 5.10>

  ②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인은 그 임직원이 공정

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

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 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

니 된다.

  ②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

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 3 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1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

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진흥원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

는 아니 된다.<전면개정 2019. 5.10>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 또는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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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 5. 3>

  ②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

를 다른 직무관련자, 임직원 또는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 5. 

3>

  ③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

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8. 5. 3>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

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

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

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

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원장이 임직원이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전면개정 2019. 5.10>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

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

는 아니 된다.

  ② 제1항 직무관련 정보 중에서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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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7. 9. 1>

  1. 정보의 범위 : 상훈, 인사, 조직, 정보화, 회계, 예산, 재정, 계약, 지방세정, 지방공

기업, 지역개발(건축, 건설, 토목, 도시계획, 정비사업 등), 기업육성 등

  2. 대상자 : 제1호 업무관련 임직원

  3. 제한기간 : 제1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간 및 직무와 관련없는 시점부터 2년 이

내의 기간

제14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①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

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9. 1>

  ②제1항 관련 위반행위 적발 시 공용재산 사적 사용 및 취득 비용 전액(공용 재산상 

손해의 원금 및 이자비용 포함)의 3배 이내에서 환수 조치 할 수 있다.<신설 2017. 11. 

1>

제14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

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사

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

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8. 5. 3>

제14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

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신설 2019. 5.10>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

익ㆍ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

구를 하는 행위

  3.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

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

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

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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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ㆍ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5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임직원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

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

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

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제18조2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

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소속 기관의 장등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
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

비⋅선물 등으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

공되는 금품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

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임직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

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

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

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임직원은 제3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에는 그 수수 사실을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9. 5.10>

  ⑤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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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

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면개정 2017. 9. 1>

제15조의2(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금지) ①임직원은 행사 등을 진행하면서 직무관련

자에게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

⋅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7.11. 1>

제16조 <삭제 2017. 9. 1>

제17조(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①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

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5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7. 9. 1>

 ②임직원은 진흥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

다.<개정 2017. 9. 1><전면개정 2019. 5.10>

제17조의2(금품등의 중개행위 금지)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다른 임직원에게 사적으

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청탁을 조건으로 하거나 직무관련 정보제공 등 업무편의를 

조건으로 하는 금품등 중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7. 9. 1>

제17조의3(골프 제한) ①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

며, 사전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골프 종료 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1>

제18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임직원은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

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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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전면개정 2019. 5.10>

  ②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

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

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 4 장    건전한 직무풍토의 조성

제18조의2(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①임직원은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

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

(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11. 1><개정 

2018. 2. 9><전면개정 2019. 5.10><개정 2019. 8.30>

  ②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별표 제1

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27>

  ③임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때는 [별지 제1호의1 서식]에 따라 원장에

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대가나 소요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보완하여야 한

다.<신설 2017. 2.27><개정 2018. 2. 9><전면개정 2019. 5.10><개정 2019. 8.30>

  ④임직원은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

강의 등을 마친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1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신

설 2018. 5. 3><전면개정 2019. 5.10>

  ⑤외부강의⋅회의 등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별

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미리 원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7. 2. 27><개정 

2018. 5. 3><전면개정 2019. 5.10>

  ⑥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하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7. 

2.27><개정 2018. 5. 3><전면개정 2019. 5.10>

제18조의3(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임직원은 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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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

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2 서식]으로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

설 2019. 5.10>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원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9. 5.10>

  ③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원

장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9. 5.10>

제19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①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석⋅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3>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

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

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

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

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

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

는 직무관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신설 2018. 5. 3><전면개정 2019. 5.10>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이「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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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외한다.<신설 2018. 5. 3>

  ④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

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

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

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8. 5. 3>

  ⑤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

을 할 수 있다.<신설 2018. 5. 3><전면개정 2019. 5.10>

제20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

선수범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개정 2017. 9. 1>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개정 

2017. 9. 1>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알리는 경우<개정 2017. 9. 1>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개정 2017. 

9. 1>

  ③ <삭제 2017. 9. 1>

제 5 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1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임직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

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

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인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1><전면개정 2019. 5.10>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9.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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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인 또는 국민권

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행동강령책임인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

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9. 5.10>

  ④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무는「부천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 지

침」을 준용하여 처리한다.<신설 2017.11. 1>

제23조(신고인의 신분보장 및 포상) ①원장과 행동강령책임인은 제22조에 따른 신고인

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9. 5.10>

  ②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인⋅원장 또는 국민권익위

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과 행동강령

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9. 5.10>

  ③제22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⑤원장은 신고에 따라 현저히 진흥원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 조치 시 우선적으로 배려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16. 7. 

1><전면개정 2019. 5.10>

제24조(징계) ①원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진흥원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

다.<전면개정 2019. 5.10><개정 2019.11.14>

  ②원장은 제15조를 위반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징

계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훈이나 표창 등의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

다.<전면개정 2019. 5.10><개정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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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원장은 임직원이 제23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신설 2019.11.14>

제25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9. 5.10>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

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

록 하여야 한다.

  ③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

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9. 5.10>

  ④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전면개

정 2019. 5.10>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원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

으로 녹화하고 기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전면개정 2019. 5.10>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

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

⋅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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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 밖의 경우에는 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진흥원 금고에 귀속시

킨다.<전면개정 2019. 5.10>

  ⑥원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기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9. 5.10>

  ⑦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

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17. 9. 1><전면개정 2019. 5.10>

제 6 장    보      칙

제26조(교육) ①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9. 5.10>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

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9. 

5.10>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

제27조(행동강령책임인의 지정) ①진흥원의 행동강령책임인은 진흥원 본부장으로 한

다.<개정 2010. 6.22><전면개정 2019. 5.10>

  ②행동강령책임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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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행동강령책임인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

니된다.

제28조(준수 여부 점검) ①행동강령책임인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행동강령책임인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행동강령책임인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면개정 2019. 5.10>

제29조(포상) 원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9. 5.10>

제30조(행동강령의 운영) 기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행동강령운영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2009.  3. 20>

이 강령은 200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6. 22>

이 강령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2. 24>

이 강령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7.  1>

이 강령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2. 27>

이 강령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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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7.  9.  1>

이 강령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1.  1>

이 강령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2.  9>

이 강령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5.  3>

이 강령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5. 10>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8. 30>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1. 14>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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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신설 2015.12.24><개정 2017. 2.27><개정 2018. 2. 9><전면개정 2019. 

5.10>

1. 사례금 상한액 : 40만원

2. 적용기준
가.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미포함)

다.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대가의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

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대가 제공자가 제공하는 일체의 금액을 포함한다.

마. 라목에도 불구하고 요청기관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하는 여비는 상한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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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의1 서식]<신설 2015.12.24><개정 2018. 2. 9><전면개정 2019. 5.10>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연락처

외부강의 
등의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

신고

⋅ 월(연)평균 횟수 :   회

⋅ 1회 평균 시간 :   시간

대    가
 총액               만원(1회 평균대가:                 만원)

 (교통비:      만원, 원고료:      만원, 재료비:     만원 포함)   

20    .     .     .

                                   신고자 :                (서명)

「비고」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       ) 안에 기재함.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 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 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대가를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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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의2 서식]<신설 2019. 5.10><개정 2019. 8.30>

초과사례금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소  속

직  급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연락처

외부강의 

등의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       천원)

초과

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

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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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신설 2017. 2.27><개정 2018. 2. 9>

외부강의・회의등 승인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청인

  ① 소속 : 

  ② 직급 :

  ③ 성명 : 

외부강의⋅회의등

요청기관

  ① 요청기관명:                  (대표자:               )

  ② 담당부서명:                  (연락처:               )

  ③ 담당자명:                    (연락처:               )

승인요청 사유   월(   회), 월(   시간) 초과       

 ※ 외부강의⋅회의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고자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외부강의⋅회의등 승인요청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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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신설 2018. 5. 3>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

성명

주소

연락처

관계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

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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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의1 서식]<신설 2018. 5. 3><전면개정 2019. 5.10>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무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천산업진흥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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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의2 서식]<신설 2019. 5.10>

의 견 서

성        명

소        속

직 위(직 급)

담 당 업 무

의       견

 본인은 직무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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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신설 2018. 5. 3><전면개정 2019. 5.10>

임직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천산업진흥원 귀중



임직원행동강령 규정

- 102 -

[별지 제6호 서식]<신설 2018. 5. 3>

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

기간 근무처(부서) 소재지 대표자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

기간 업체명 사업의 목적 소재지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기타

                        작성일자 : 20  .   .   .      

 신고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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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신설 2018. 5. 3>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 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인 
퇴직공무원

성명 연락처

현 소속

퇴직 전 
소속

퇴직일

접촉 일시 장소

접촉 유형  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

접촉 사유

비용 부담자

참고서류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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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신설 2018. 5. 3>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 고 사 항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
(이율)

거래원인*

 [ ] 물품 계약 [] 용역 계약 [] 공사 계약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거래금액 거래원인

 [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거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대상 거래 금액

거래원인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 







제3편  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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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규 정

제정 2003.  6. 30
개정 2004.  1. 13
개정 2004. 12. 22
개정 2005.  6. 14
개정 2005.  9. 29
개정 2005. 12. 22
개정 2006.  3.  8
개정 2006.  6. 12
개정 2006. 10. 11
개정 2007. 12. 27
개정 2008.  3. 25

개정 2008. 12. 26
개정 2009.  3. 20
개정 2009.  5. 29
개정 2009. 12. 29
개정 2010.  6. 22
개정 2010. 12. 28
개정 2011. 12. 27
개정 2012.  3. 19
개정 2012. 12. 27
개정 2014.  3. 26
개정 2014. 12. 24

개정 2015. 12. 29
개정 2016.  3. 29
개정 2016. 12. 29
개정 2017.  4.  1
개정 2017. 12. 26
개정 2018.  3. 20
개정 2018.  9. 11

전면개정 2019.  5. 27
개정 2019. 12. 19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부천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정관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진흥원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

면개정 2019. 5.27>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관에 명시된 모든 직원에게 적

용한다. 

제3조(직원의 직위 및 직급) ①직원의 직위 및 직급은 진흥원의 직제 및 정원규정에 

의한다.<전면개정 2019. 5.27>

  ②진흥원의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진흥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직 등 임시직원을 둘 수 있다.<전

면개정 2019. 5.27>

제4조(임용권자) 진흥원 직원의 임용은 원장이 행한다.<전면개정 2019. 5.27>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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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보직”이라 함은 직원에게 일정한 직책을 부여함을 말한다.

  3.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

한다.

  4. “직종”이라 함은 업무의 성질에 따라 일반직, 기능직 등으로 분류 구분한 직무의 

종류를 말한다.<개정 2007.12.27>

  5.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전보, 겸직, 휴직, 정직, 해임, 복직, 면직, 파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일체의 발령을 말한다. 

  6. “승진”이라 함은 현재 보직되어 있는 직급보다 상위 직급에 임명되는 것을 말한

다. 

  7.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8. “복직”이라 함은 휴직 또는 정직 중에 있는 자를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9. “면직”이라 함은 진흥원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전면개정 2019. 

5.27>

  10. “직위해제”라 함은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미 부여된 직위를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인사위원회 

제6조(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 ①진흥원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전면개정 2019. 5.27>

  ②위원회는 인사업무담당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

인 이하로  구성하되, 시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진흥원 임원과 직원과 

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인사로 구성하며 외부인사를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당해 인사위원

회 위원 중 그 직무 대행자를 호선한다.<개정 2005. 6.14><개정 2006.10.11><개정 

2008. 3.25><개정 2009. 3.20><개정 2009.  5.29><개정 2010. 6.22><개정 2017. 

4. 1><개정 2017.12.26><전면개정 2019. 5.27>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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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 기본방침

  2. 직원의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단, 1년 이하의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한다.<개정 2014. 3.26>

  3. 직권면직, 징계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1.12.27>

  5. 직원의 징계 재심에 관한 사항<개정 2014. 3.26>

  6. 기타 인사에 관한 원장의 요구사항<전면개정 2019. 5.27>

제 3 장    채     용

제8조(채용방법) ①원장, 상임이사의 신규채용은「부천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및 임원인사규정에 따른다.<신설 2009. 3.20><개정 2016. 3.29><전면개정 2019. 

5.27>

  ②진흥원 직원의 신규채용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

로 하고 [별표 제2호]와 같이 직종별 직급별 채용기준을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채용 할 수 있다.<개정 2006. 3. 8>

<전면개정 2019. 5.27>

  1. 채용하고자 하는 직종에 상응하는 자격증 또는 경력소지자

  2. 특수 전문직으로 공개채용 방법에 의하는 것이 비능률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 법령에 의하여 채용의무가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

  ③제2항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은 제한경쟁시험 또는 서류전형 방법에 의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별표 제2호]에 의한 직종 및 직급별 채용자격 기준을 갖춘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다.<전면개정 2019. 5.27>

  ④채용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다만,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

부를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나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시에 위탁할 경우에

는 시가 정한 절차에 따른다.<개정 2016.12.29><개정 2018. 3.20>

  ⑤진흥원 설립 및 운영요원으로 진흥원에 파견중인 시 직원이 진흥원 전임직원을 

희망하는 경우 진흥원에 필요한 인력을 우선 특별채용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9. 

5.27>

  ⑥채용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직원연봉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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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1부를 보관한다.<전면개정 2019. 5.27>

제9조 <삭제 2011.12.27>

제10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진흥원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

다.<개정 2018. 3.20><전면개정 2019. 5.27>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병역기피 중에 있는 자

  ②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채용을 취소

한다.<신설 2018. 3.20>

제11조(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 임용)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공개경쟁 채용시

험 합격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제12조(임용후보자의 임용) 임용후보자의 임용은 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록된 순으로 

한다. 

제13조(수습임용) ①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임용한다. 

다만,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경력자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단축 또는 면

제할 수 있다.<개정 2017. 4. 1>

  ②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

쳐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7. 4. 1>

  1. 근무성적이 불량한 때

  2. 진흥원의 규칙을 위반할 때<전면개정 2019.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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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4. 제출한 임용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③수습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수습직원 소속 부서

장이 작성하여 수습기간 종료 15일 전까지 인사부서에 제출한다.<신설 2017. 4. 

1><전면개정 2019. 5.27>

  ④수습기간 중 보수는 직원의 보수지급방법에 준하며, 수습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

한다.<신설 2017. 4. 1>

제14조(계약직의 채용) ①임용권자는 전문적인 업무수행의 필요에 따라 특수한 기술 

또는 자격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진흥원의 직제와 정원에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사업기간 동안 계약직으로 채용한 후 이사회에 보고한다.<전면

개정 2019. 5.27>

  ②계약직 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5조(신원보증) ①<삭제 2019.12.19>

  ②<삭제 2019.12.19>

제16조 <삭제 2004. 1.13>

제 4 장    보     직

제17조(보직) ①임용권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그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8조(겸직) 임용권자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겸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07.12.27>

제18조의2(직무대행) 임용권자는 본부장, 팀장의 결원, 출장, 휴가 등 기타 사유로 정

당한 기간내 부재중일 때에는 직제에 따라 차하위 직위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 

또는 겸직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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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직위해제) ①임용권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를 해

제할 수 있으며, 제3호, 제4호, 제5호의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야 한다.<개정 2011.12.27>

  1.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3. 소속 직원에 대한 감독능력이 극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

  4.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저히 진흥원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한 자<전면개정 

2019. 5.27>

  ②직위해제를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신설 

2018. 3.20>

  ③제1항에 따라 직위를 해제한 자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

다.<신설 2018. 3.20>

제 5 장    승진 및 승급

제20조(승진 및 승급의 원칙) ①직원의 승진은 업무 및 사업추진 실적 등의 평가에 의

한 직무수행능력과 근무성적평정에 의한다. 

  ②승진은 현 직급에서 차상위 직급으로 1직급 승진을 말하며, 승급은 1년에 1호봉 

승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승급시기는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개정 2005. 9.29><개정 2007.12.27><개정 2012.12.27>

  ③승진의 시기는 내규로 정한다.

제21조(승진소요년수) 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1의 기간 동안  당해 

직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7>

  1. 2급 : 3년<개정 2007.12.27>

  2. 3급 : 4년<개정 2007.12.27>

  3. 4급 : 3년<개정 2007.12.27>

  4. 5급이하 : 2년<신설 2007.12.27>

제22조(승진방법) ①직원을 승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급의 승진 후보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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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서열을 참작하여 승진시키고자 하는 결원범위 안에서 실시한다.

  ②승진 후보순위 결정은 직무수행능력, 근무성적평정, 포상 및 가점평정 등에 의한

다.

  ③제2항 규정의 직무수행능력 등의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3조(특별승진) ①임용권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진흥원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전면개정 2019. 

5.27>

  2. 업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

  3.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의 절감 등 진흥원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전면개정 

2019. 5.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 임

용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승진소요 최저근무 기간의 1/2이상을 근무한 경력이 있어

야 한다.<신설 2005. 9.29>

제24조(승진⋅승급의 제한) ①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기간 중에 있는 직원은 승진

⋅승급할 수 없다.<개정 2006.10.11>

  ②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그 처분의 종료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1의 기간이 경과

하는 때까지 승진⋅승급할 수 없다.<개정 2006.10.11>

  1. 견책 : 6개월

  2. 감봉 : 12개월

  3. 정직, 강등 : 18개월<개정2012. 3.19>

  ③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이나 기타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 그 승급제한기간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기

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삭제 2016. 3.29>

제 6 장    신분보장

제25조(신분) 진흥원 직원의 신분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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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다.<개정 2010. 6.22><전면개정 2019. 5.27>

제26조(휴직) ①임용권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

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3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업무로 인한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3.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4. 천재지변 또는 기타 재해로 직원의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②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진흥원의 필요에 의하여 국내외 연구기관 등에서 연수를 하기 위해 휴직을 원하

는 경우<전면개정 2019. 5.27>

  2. 생후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에는 휴직을 허용하여야 하며, 휴직 대신 근로

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때에는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다. 단,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

을 수 있다.<개정 2008. 3.25> <개정 2011.12.27><개정 2014.12.24.><개정 

2018. 9.11>

  3. 직원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

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

을 신청하는 경우, 단, 돌봄휴직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 근로관계법령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지 않을 수 있

다.<신설 2016.12.29>

  4.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

<신설 2018. 3.20>

제27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제26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

위내에서 연장 가능 <개정 2016. 3.29>

  2.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징집 또는 소집기간

  3.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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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경우 2년 이내<개정 2011.12.27>

  5. 제26조 제2항 제2호의 경우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개정 2018. 3.20>

  6. 제26조 제2항 제3호의 경우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8. 3.20>

  7. 제26조 제2항 제4호의 경우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2년 이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신설 2018. 3.20>

제28조(휴직자의 대우 및 복직) ①휴직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제26조 제2항 제2

호의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한다.<개정 

2008. 3.25>

  ②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다만,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휴직자는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복

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 제2호의 경우에는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④제3항의 복직원을 제출받은 경우에 휴직당시 직위 또는 보수에 발령함을 원칙으

로 한다.<개정 2008. 3.25>

제29조(의원면직) ①직원이 원에 의하여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제출하고 임

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직원행동강령규정에 따라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징계요구중인 직원의 의원면직은 제한한다.<신설2012. 3.19><전면개정 2019. 5.27>

제30조(직권면직) ①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의 승인과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

귀한 후에도 직무를 담당 할 수 없는 때

  3. 연속 7일 이상 무단결근 한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5.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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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중인 직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일시 보상

을 한 때<전면개정 2019. 5.27>

  7.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

행할 수 없게 된 때

  8. 근무성적평정 결과 3회 연속하여 최하등급으로 평가 되었을 때<신설 

2010.12.28>

제31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퇴직한다.

  1. 제10조 및 제32조 규정에 해당되는 때

  2. 사망한 때

제32조(정년) ①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개정 2011.12.27>

  1. <삭제 2011.12.27>

  2. <삭제 2011.12.27>

  3. <삭제 2011.12.27>

  ②제1항의 정년기준일은 생년월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6월30일로, 7월

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 12월 31일로 한다.<개정 2018. 3.20>

제 7 장    근무평정

제33조(근무평정) ①진흥원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연 2회 근무평정

을 실시한다.<개정 2010.12.28><전면개정 2019. 5.27>

  ②근무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8 장    상      벌

제3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정부 및 시의 포상규정에 의한다.<개정 2018. 

3.20>

제35조(징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9>



인사규정

- 119 -

  1. 진흥원의 규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개정 2019.12.19>

  2. 직무상의 의무(복무규정상의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

을 때<개정 2019.12.19>

  3.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개정 2019.12.19>

  4. <삭제 2019.12.19>

제36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및 파면으로 구분하며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중징계라 하며, 감봉, 견책을 경징계라 한다.<개정2008.12.26>

<개정2012. 3.19>

제36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

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공금을 유용⋅ 착복하거나 배임 또는 업무상 

부정하게 금품, 향응물을 받았을 때 에는 5년으로 한다. <신설 2012. 3.19><개정 

2012. 12.27>

제37조(징계양정기준) 징계양정기준 및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

못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개정2005. 12.22>

제38조(징계의 효력) ①징계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파면, 해임 : 직원으로서 신분을 박탈한다.<개정 2008. 3.25>

  2. <삭제 2008. 3.25>

  3. 강등 :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신분은 유지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

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월액의 3분2를 감하여 지급한다.<신설2012. 3.19>

  4. 정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

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 동안 보수월액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

급한다.<개정 2008. 3.25><개정 2012. 3.19>

  5.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월액의 10분의 1을 감하여 지

급한다.<개정 2008. 3.25><개정 2012. 3.19>

  6. 견책 : 과실에 대하여 경위서를 제출케 하고 서면으로 훈계하여 반성케 한다.<전

면개정 2019. 5.27>



인사규정

- 120 -

제39조(징계절차) ①징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행한다.

  ②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유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

우 재심청구자는 위원회의 재심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40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2003.  6. 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 1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2. 2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 14>

이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9. 2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2. 2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6. 1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0. 1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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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7. 12. 27>

1.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단, 2007년 12월 31일 기준 전문직 직원은 계약기간 만료시 별도의 임용계획에 의

해 재임용여부를 결정한다.

부      칙<2008.  3. 25>

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제26조 제2항 제2호의 휴직은 2008년 1월 1일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하며, 휴직기

간은 현재와 같이 출산휴가기간 중 출산일 이후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로 하고, 

2008년 6월 22일부터는 휴직기간을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부      칙<2008. 12. 26>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3. 2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5. 2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2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6. 22>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 28>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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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1. 12. 27>

직원의 정년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3. 1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2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3. 2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2. 2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2. 2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2. 2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4.  1>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3. 2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9. 1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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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9.  5. 2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2. 1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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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직급별 채용기준
<개정 2007.12.27><개정 2008. 3.25><개정 2009. 3.20><개정 2009. 5.29><개정

2009.12.29><개정208. 3.20><전면개정 2019. 5.27>

[별표 제1호]<삭제 2016. 3.29>

[별표 제2호] 직원 채용기준

직    위

(직급)
분야 자    격     요    건 보수수준 채용방법

1급

기획,

경영,

경제,

기타전문

 ⋅일반직 공무원 5급 이상

 ⋅대학교 교수, 연구원(센터장 이상), 상시종업원수 50인 이상 중견기

업체 및 유관기관단체에서 실장(부장)급 이상으로 채용분야에서 10

년 이상 종사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 소유자

보수규정에 

의함

공개

경쟁

2급

기획,

경영,경제,

기타전문

 ⋅일반직 공무원 6급 이상 

 ⋅상시종업원수 50인 이상 중견기업체 또는 유관기관단체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채용분야에서5년이상 근무경력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 

소유자

보수규정에 

의함

공개

경쟁

3급

경영,경제,

회계,

기타전문

 ⋅일반직 공무원 7급 이상

 ⋅상시종업원수 50인이상 중견기업체 또는 유관기관단체에서 채용모

집분야 3년이상 경력자

 ⋅석사 취득 후 해당분야 1년 이상 유경력자

보수규정에 

의함

공개

경쟁

4급

경영,경제,

회계,

기타전문

 ⋅일반직 공무원 8급 이상

 ⋅채용모집분야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

 ⋅4년제 대학 졸업 후 채용모집분야 3년 이상 경력자

 ⋅기타 진흥원 인사규정의 채용기준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

는 자

보수규정에 

의함

공개

경쟁

5급

경영,경제,

회계,

기타전문

 ⋅일반직 공무원 9급 이상

 ⋅전문대졸 이상의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

 ⋅채용모집분야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로 1년 이상 경력자

 ⋅기타 진흥원 인사규정의 채용기준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

는 자

보수규정에 

의함

공개

경쟁

[우대사항]

※ 각 직위 공히 국비지원사업의 기획 또는 예산 담당경력자 및 국비 사업수행 경력자 우대

※ 중소기업지원업무 경력자 및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보훈대상자, 어학능력자 우대

※ <개정 2007.12.27><삭제 2016.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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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04.12.22><개정 2015.12.29><전면개정 2019. 5.27>

(재)부천산업진흥원 직원 연봉계약서

(재)부천산업진흥원 인사규정 제8조, 보수규정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연봉계약당사자)

  (임용권자)   (재)부천산업진흥원 원장

  (직    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제2조(연봉계약직원의 담당업무 및 성과계획) 계약기간동안 직원이 담당할 업무 및 성

과 목표는 붙임의 “업무추진계획서”로 갈음한다

제3조(연봉계약기간) 연봉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주당 근무시간)       주     시간

제5조(신분) ______급 일반직, 전문직, 기능직, 직위_______

제6조(월보수지급액 및 보수지급방법)

  1. 연    봉 :

  2. 수    당 :

  3. 기    타 : 

  4. 지급방법 : 매월 20일 지급

제6조의2(기타 근로조건)

  1.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복무규정 제13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휴일 및 휴가 : 복무규정 제3장 제19조부터 제28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근무실적평가) 임용권자는 연봉계약서 제2조에 규정된 담당업무 및 성과목표를 

기준으로하여 직원의 근무실적을 매년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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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신분보장) 부천산업진흥원 인사규정 제25조(신분보장)규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 

제9조(계약의 해지) 임용권자는 직원이 진흥원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 각 호의 1

에 해당되면 계약기간에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복무) 직원은 본 업무수행을 위하여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기관에 근무하며 진

흥원의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권리의 승계) 직원이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는 임용권자가 승계한다. 

제12조(기타고용조건)

  1. 직원은 진흥원 제규정 등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임용권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본 계약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의 제규정에 따르며, 근로기준법을 적용

할 수 있다.

제13조(해석) 본 계약서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임용권자의 해석에 의한다.

제14조(계약에관한특례) ① 임용권자와 직원은 연1회 연봉계약을 체결한다.

  ②임용권자와 직원은 연봉계약서를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용권자  (재)부천산업진흥원 원장    (인)

        직    원  주소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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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신설 2017. 4. 1><전면개정 2019. 5.27>

수습직원 근무성적 평가표

□ 평가대상기간 : 20  . . . ~ 20  . . .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항 목 배점 평가내용
평 가

평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업    무
수행능력

45

자신의 업무를 숙지하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다. 10 8 6 4 2

계획성 있게 업무를 수행한다. 10 8 6 4 2

정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마무리를 잘한다. 10 8 6 4 2

상사의 지시명령과 요청 등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10 8 6 4 2

자신의 의견, 생각, 주장 등을 명확하게 전달한다. 5 4 3 2 1

근무자세 30

무단결근이나 지각, 조퇴가 없다. 10 8 6 4 2

직원 간에 협조를 잘하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5 4 3 2 1

주어진 업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완수한다. 5 4 3 2 1

학습태도가 성실하며 배우려는 열정과 열의를 보인다. 5 4 3 2 1

사내 규정을 잘 준수하며 상사의 지시에 긍정적이다. 5 4 3 2 1

발  전
가능성

30

새로운 업무 및 변화되는 상황에 잘 적응한다. 5 4 3 2 1

자기개발을 통해 업무에 효율을 높이려는 의지가 있다. 5 4 3 2 1

업무수행에 필요한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보유하고 있다. 5 4 3 2 1

창의적 방법과 아이디어로 업무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 5 4 3 2 1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다. 5 4 3 2 1

합 계 100 80 60 40 20

종합의견 평가등급

평가기준 평가등급 B 이상 : 정식 채용, 평가등급 C이하 : 채용 취소

※ 평가등급 : S(90점 이상), A(89점~80점), B(79점~70점), C(69점~60점), D(60점 미만)

※ 종합의견 부적격 등급(C, D) 판정 시 구체적 증빙자료 제출

20  년  월  일

평가자      직 위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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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내규

제정 2003.  9. 23
개정 2005.  1. 19
개정 2005.  6. 14

전면개정 2008. 12. 26
개정 2009.  3. 20
개정 2010.  6. 22
개정 2011. 12. 23

개정 2012.  3. 19
개정 2013.  2.  6
개정 2014.  3. 31
개정 2014.  7. 21
개정 2015. 12. 24
개정 2016.  7.  1
개정 2017.  4.  1

개정 2017.  9.  1
개정 2017. 11.  1
개정 2017. 12. 22
개정 2018.  5.  3
개정 2018.  9.  6

전면개정 2019.  5. 10
개정 2019.  8. 3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시행내규는 재단법인 부천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라 한다) 인사규정 

제40조에 따라 인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2조(적용범위) 진흥원의 운영에 관하여 인사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3조(인사기록관리) ①인사기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기록관리자를 두며 진

흥원 인사기록관리자는 소관부서장이 된다.<개정 2010. 6.22><개정 2016. 7. 1><전

면개정 2019. 5.10>

  ②인사기록관리자는 직원별 인사기록카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 유지하여야한다.

  ③인사기록관리자는 인사규정 제4조 규정에 의한 임용관련 사항을 발령대장(별지 제

2호 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제증명의 발급) ①진흥원에서 발급확인하는 인사관련제증명은 다음과 같다.<전

면개정 2019. 5.10>

  1. 재직증명서: 진흥원 상근 정규 임원과 직원의 현 재직사항 확인[별지 제3호 서

식]<전면개정 2019. 5.10>

  2. 경력증명서: 과거 근무경력확인[별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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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 진흥원이 근거문서를 보유하고 있고 진흥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이 인정하는 증명 또는 확인<전면개정 2019. 5.10>

  ②인사관련 제증명은 인사기록관리자가 발급한다.

  ③인사관련 제증명 발급시에는 증명서 발급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일련번호와 발

급년월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임용장) 인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 2 장    인사위원회

제6조(인사위원회)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한

다.<개정 2009. 5.29>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인사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

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조의2(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신설 2018. 

5. 3>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 대상

자인 경우

  3. 위원 본인이 심의⋅의결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

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②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신설 2018. 5. 3>

  ③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18. 5. 3>

제7조(임무)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원의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단, 1년 이하의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한다.<개정 2014.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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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개정 2014. 3.31>

  3. 진흥원 제규정에서 인사위원회에 부의하도록 규정한 사항<전면개정 2019. 5.10>

  4. 기타 이사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소집 및 의결)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인사위

원회를 소집한다.

  1. 원장이 심의안건을 요구하였을 때<전면개정 2019. 5.10>

  2. 기타 진흥원 제규정 및 내규에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전면개정 2019. 

5.10>

  ②인사위원회는 그 구성원의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하거나 사안이 일상적이거나 경미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서기) 인사위원회에 서기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 3 장    채      용

제10조(신규채용) ①직원의 신규채용을 공개채용으로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시험일시 

7일 내지 20일전에 게시판과 일간신문이나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원서교부기간, 원서접수기간,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2. 시험과목

  3. 응시자격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직원의 특별채용시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직원 채용을 위한 심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시험위원 구성시 응시자와의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제외한다.<신설 201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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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시험의 방법)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은 서류전형⋅필기시험⋅면접전

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험단계 및 방법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6. 7. 1>

  1.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여야 한다.

  2.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3. 면접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②직원의 채용 시험은 필요에 따라 직종별로 채용인원을 예정하여 시행 할 수 있

다.<신설 2016. 7. 1>

  ③직원의 채용 시험은 해당 직무에 적합한 전공분야별로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6. 7. 1>

  ④서류 및 면접전형의 시험위원은 외부인원을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한다.<신설 

2017.12.22>

제10조의3(시험과목 등) ①제10조의2에 의한 필기시험은 [별표 제7호]와 같고 2과목 

이상일 경우 각 과목의 점수 배점은 동일 비율로 반영하여 평가한다.<신설 2016. 7. 

1><전면개정 2019. 5.10>

  ②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시험점수를 가산한다.<신설 2016. 7. 

1>

  ③필기시험의 출제수준은 채용 직급별 수준에 상응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와 같다.<신설 2016. 7. 1>

  1. 일반직 2급 이상 : 정책의 기획 및 기술 관리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

  2. 일반직 3급 이하 : 전문 행정, 일반행정 및 기술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지

식

  ④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험과목 및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6. 7. 1><전면개정 2019. 5.10>

제10조의4(합격기준) ①필기(실기)시험은 선발 예정인원의 3~5배수 내외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합격기준은 부가점수를 가산한 총점 순위로 결정한다.<신설 2016. 7. 1>

  ②면접전형은 부가점수를 가산한 총점이 70점 이상인 자 중 1순위자를 최종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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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선발하고, 1순위자가 입사를 포기하거나 3개월 이내에 

퇴사할 경우 2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다.<신설 2016. 7. 1>

  ③면접전형은 진흥원 인사위원, 관련분야 전문가 등 5명 내외의 면접위원을 위촉하

여 운영한다.<신설 2016. 7. 1><전면개정 2019. 5.10>

  ④면접전형 점수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

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신설 

2017.12.22>

  1. 1순위 : 면접전형 배점이 높은 항목 고득점자

  2. 2순위 : 필기시험 성적 우수자

  3. 3순위 : 군 복무를 필한 자

  4. 4순위 : 연소자

제11조(채용구비서류) ①직원을 공개 및 특별채용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2. 경력증명서 1통

  3. 주민등록초본 1통

  4. 가족관계증명서 2통

  5. 사진5매 (최근 6월이내 촬영분)

  6. 기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현직공무원을 특별채용할 때에는 경력증명서 1통,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

본만 각 1통씩 구비한다.

제12조(재정보증) ①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진흥원의 임원과 직원(이하 “임직원”이

라 한다)은 회계관계 임직원에 한한다.<전면개정 2019. 5.10>

  ②회계관계 임직원의 보증보험계약은 원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 직원을 피보증인

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재정보증이 된 것으로 본다.

<전면개정 2019. 5.10>

  ③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1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④회계관계 임직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3,000만원으로 한다.

  ⑤회계관계 임직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원장이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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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13조(파견근무) ①원장은 진흥원 업무의 수행상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진흥원 직원에 대한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9. 5.10>

  1. 대외기관 및 국외의 파견을 요할 때

  2. 기타 업무수행상 부득이 한 때

  ②원장은 파견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당해 파견직원을 지체없이 진흥원 소속부서에 

복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파견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인사담당부서 소

속으로 한다.<개정 2017. 4. 1><전면개정 2019. 5.10>

제14조(임용장 및 발령통지) ①진흥원의 정규직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된 경우에 원장

은 당해 직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임용장을 수여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9. 

5.10>

  ②소속 직원이 임용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해임, 위촉된 경우에 원장은 당해 직원에

게 [별지 제7호 서식]의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9. 5.10>

  ③직위해제를 행함에 있어서는 인사발령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 서식]

에 의한 직위해제처분사유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발령대장)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

식]의 발령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훈련) 직원의 교육훈련은 타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휴직자 및 장기훈련자 등의 결원보충) ①직원이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6월이

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당해 휴직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자와 휴직자의 복직으로 정원이 초과된 때에는 이후 최

초의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 4 장    근무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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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기본원칙) ①직원의 근무성적의 평정은 직종별, 직급별로 전체 직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평정에 있어서는 객관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③평정에 있어서는 피평정자의 업무수행계획, 담당 직무가 요구하는 기준과 담당 직

무 수행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하향식 근무성적평정제도를 보완하고 다양한 인사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평가방법 등을 정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할 수 있

다.<전면개정 2019. 5.10>

  ⑤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개별적으로 평정의 결과를 요청

할 경우에는 본인의 결과만을 상담할 수 있다.<개정 2017. 4. 1>

  ⑥근무평정의 결과는 승진, 전보, 교육훈련, 보수의 차등지급 등 인사관리의 기초자

료로 활용한다.<신설 2017. 4. 1>

제19조(평정시기) ①근무성적평정⋅성과평정⋅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

분하여 실시한다.<개정 2017. 4.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정은 근무성적평정은 6월 30일, 12월 31일을 기준으

로 연2회 실시하고, 성과평정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1회 실시하며,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후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 경력에 대하여 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1.12.23><개정 2017. 4. 1>

제20조(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 ①근무성적평정은 원장이 정하는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자(이하 이 장에서는 “평정자”라 한다) 및 근무성적평정확인자(이하 이 

장에서는 “확인자”라 한다)가 실시한다.<전면개정 2019. 5.10>

  ②평정자는 평정대상자의 직근 상급⋅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급⋅차상위 감독자로,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상위 감독자로 원장이 지정한다.<전면개정 2019. 

5.10>

  ③근무성적평정 대상자별 평정자와 확인자는 [별표 제1호]을 원칙으로 하되 직제개

편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9. 5.10>

  ④성과평정은 성과평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실시한다.<신설 2017.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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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근무성적 평정요소 및 평정표) ①근무성적의 평정은 피평정자의 근무실적, 직

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청렴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 평정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해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일부 항목을 

변경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위원은 본

부장 2명으로, 간사는 인사업무담당 실(팀)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 6.22><개정 

2016. 7. 1><개정 2017. 4. 1><전면개정 2019. 5.10>

제23조(경력평정) ①경력평정은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직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경력평정의 평정자는 인사업무 소관부서장이 되며 확인자는 본부장이 된다.<개정 

2010. 6.22><개정 2016. 7. 1>

  ③경력평정은 해당직급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만점도달기간은 10년(120개

월)으로 한다.

  ④경력평정점은 경력 총평정점을 만점도달기간으로 나눈 구간값에 경력기간을 월로 

환산한 값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제4항의 경력기간 환산시 1년은 12월로, 1월은 30일로 환산하되 잔여일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경력 및 가점평정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24조(실적가점) ①2급이하 전직원(일반직, 계약직)은 당해 근무성적평정 기간 중 담

당직무와 관련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실적가점 심의를 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9. 5.10>

  ②원장은 [별표 제2호]의 기준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가점 및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9. 5.10>

  ③실적가점의 승진후보자명부 반영은 근무성적평정점 반영방법을 준용한다.

제 5 장    승      진

제25조(기본원칙) ①승진임용은 승진후보자명부의 서열에 의해 3배수 이내의 자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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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임용하되, 승진후보자명부 고순위자, 업무수행능력, 성실성 및 조직화합능력, 조

직기여도, 근무년수, 다면평가, 포상실적 및 징계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야 

한다.

  ②승진임용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근거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그 결과

를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③승진의 시기는 매월 초일자로 실시하되, 인사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장이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9. 5.10>

  ④근속승진은 당해계급에서 승진 소요년수 이상 재직하고 승진임용배수내에 포함되

며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인사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장이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9. 5.10>

제26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①승진후보자명부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직원

에 대하여 작성하되 명부작성에 필요한 평정점은 근무성적평정점(70%), 경력평정점

(20%), 직무수행능력평정점(10%) 및 가점을 종합하여 산정한다.<개정 2017. 4. 1>

  ②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최근 2년 이상의 기간 중 원장

이 정하는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하고, 평가점수 반영비율은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한다.<개정 2017. 4. 1><전면개정 2019. 5.10>

  1. <삭제 2017. 4. 1>

  2. <삭제 2017. 4. 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 평정대상 기간 중 평정

점이 없는 연도가 있을 때에는 평정점이 있는 연도의 평균평정점을 최종 근무성적평

정점으로 한다.

  ④직무수행능력평점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근무평정위원회에서 평가한다.

  ⑤명부는 원장이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27조(명부작성 기준일) 명부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28조(동점자의 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 평정점 및 실적가점을 합산한 점수가 우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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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당직급에서 장기근속한 자

제29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명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이를 조정하여 그 조정결과가 당해 조정사유 발생 후에 하는 승진임용에 적용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승진소요연수에 도달한 직원이 발생할 경우

  2.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해제된 직원이 발생할 경우

  3. 가감점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에 해당 직원을 명부에서 작

제한다.

제30조(명부의 공개) 명부작성권자는 대상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승진후보자명

부 순위를 공개할 수 있다.

제 6 장    징      계

제31조(직원의 징계) ①원장이 직원을 징계처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

의 징계의결요구서에 의하여야 하며, 징계의결 요구 시 징계기준 보다 낮은 징계요

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4. 7.21><전면개정 2019. 5.10>

  ②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소집 또는 서면의결로 30일에 한

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2조(징계대상자의 진술권 등) ①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소명은 서면 또는 구술로서 할 수 있다.

  ②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징계양정기준)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제3호], [별표 제3호의3], [별표 제3호의

4], [별표 제4호], [별표 제5호], [별표 제6호]와 같다.<개정2012. 3.19><개정 2018. 

5. 3><전면개정 2019.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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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징계양정) ①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제33조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19>

  ②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진흥

원업무의 공정성 유지와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

어야 한다.<신설 2012. 3.19><개정 2017. 9. 1><전면개정 2019. 5.10>

  1.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

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7. 9. 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이 되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

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주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

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제3항의 징계감경 예외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

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직원에게 당해 직급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제5호]의 징계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

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인사규정 제36조의2 규정에 의해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성매매알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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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공직선거법」위반에 다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신설 2012. 3.19><개정 2015.12.24><개정 2016. 7. 1><개

정 2017. 9. 1>

  1.「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장을 받은 공적

  2.「정부표창규정」에 따른 중앙 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 포함), 광역

시장,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부천시장 또는 부천시의회의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공적

  ⑤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

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4항의 징계감경 예외사항에 해당하

지 않는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정

을 고려하여 [별표 제5호]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신설 

2015.12.24><개정 2017. 9. 1>

제34조(징계의 집행) ①원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9. 5.10>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통지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전

면개정 2019. 5.10>

제35조(징계현황의 공개) 원장은 임직원의 징계사항 중 부패행위자의 징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4. 7.21><전면개

정 2019. 5.10>

  1. 징계양정 기준, 감경제한 대상 부패행위, 의무적 고발대상, 징계위원회 구성 현황 

등 징계제도 관련 정보

  2.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징계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제외), 금품

‧향응 수수현황 및 그에 따른 징계처분의 결과

부      칙<2003.  9. 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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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4.  1. 1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 14>

이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26>

1.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인사와 관련하여 작성하는 각종 양식은 진흥원 실정에 따라 최초 양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09.  3. 20>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29>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6. 22>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 23>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3. 19>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3. 31>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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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4.  7. 21>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2. 24>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7.  1>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4.  1>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9.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개정된 규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 11.  1>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5.  3>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9.  6>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5. 10>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8. 30>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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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개정 2016. 7. 1><전면개정 2019. 5.10>

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

피 평 정 자 평 정 자
확 인 자

평정대상 1차 2차

본부장 원장 원장

실(팀)장 본부장 원장

실(팀)원 실(팀)장 본부장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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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개정 2017.12.22><전면개정 2019. 5.10><개정 2019. 8.30>

실적가점 부여기준 및 배점

구분 배점 가점 부여기준

포상
유공
가점

최대
2점

○ 인사업무 부서장에 승인된 공적 포상가점 부여

구분
배점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도지사
(청장)

시장 원장

기관표창 2.0 1.5 1.2 1.0 - -
개인표창 1.0 0.8 0.6 0.4 0.3 0.2

※ 기관표창은 기여도에 따라 배점 범위 내에서 배분(최대 3명까지)

업무
추진
가점

최대
2점

○ 업무성과 가점 심의

구분 배점 가점항목 부여기준 및 배점
사업
성과

최대
1.0

사업운영 및  유치성과
관리업무 개선성과

 성과목표 외 추가과업 사업유지 성과
 ․사업부서 및 관리부서 포함 성과 심의

경영
개선

최대
1.0

공식 승인된 TFT활동
제도개선(도입) 활동

 조직 발전과 연계된 경영활동 수행 보상
 ․공식 승인된 TFT활동 및 제도개선 활동 

※ 난이도(상,중,하), 등급(1~5등급)을 심의하여 최종 배점을 정함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상 1.0 0.8 0.6 0.5 0.3
중 0.8 0.6 0.5 0.3 0.2
하 0.6 0.5 0.3 0.2 0.1

※ 난이도 기준 : 상(전략과제, 경영성과), 중(혁신과제, 신규업무), 하(직무분야)

직무
개발
가점

최대
1점

○ 자격증 취득(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기능분야 자격증)

구분 자격증 종류 배점

상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장급 이상 자격증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포함)
1.0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급 이상 자격증

(직무관련 서비스분야 민간1급 자격증)
0.6

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급 이상 자격증

(직무관련 서비스분야 민간2급 자격증)
0.3

※ 신규 취득 자격증에 대해 가점 부여(기타 민간자격증은 별도 심의)

○ 사내 교육강사(1인 1회)

구분 참가선정 가중치 계산식
사내강사 0.5 강의 만족도 0.5점 × 만족도(%)

사회
공헌
가점

최대
1점

○ 각종 단체 봉사활동 및 헌혈 참여(증빙자료 제출)

구분 인정회수 배점(회) 충족요건
사회봉사 4회 0.2 직원 2인 이상

헌혈 2회 0.1 본인 헌혈증

※ 단체 봉사참여는 사전에 참가계획을 인사업무 담당자에 통보 후 참가

○ 외부기관으로 선행 및 의인 선정 표창수여자(최대가점 5점 인정)

※ 단, 각각의 실적가점 합산점수는 최대 5점을 초과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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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개정2012. 3.19><개정 2014. 7.21><개정 2015.12.24><개정 2017. 9. 

1><개정 2017.11. 1><개정 2018. 9. 6><전면개정 2019. 5.10>

징 계 양 정 기 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

비위의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거나, 비위의 정
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
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
거나, 비위의 정
도가 약하고 중
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

용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부작위⋅직무태만(라목에 따른 소극

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
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소극행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마.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

발 의무 불이행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바.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
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아. 부정청탁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자.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

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직장이탈 금지위반
 가. 불법적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다.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엄수의무 위반
 가. 비밀의누설⋅유출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분실 또는 해킹등에 의한 비밀침

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소
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별표 3의 3과 같음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

력,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나. 그 밖의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마. 음주운전 별표 3의 4와 같음
 바.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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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

비위의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거나, 비위의 정
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
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
거나, 비위의 정
도가 약하고 중
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인 경우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직장 내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불법적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1. 임직원행동강령 위반행휘 신고 방해
 가. 조사완료 전 피신고인 및 신고내용 

공개
견책 견책

 나.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감봉 감봉-견책 견책
 다. 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책
 라. 신고 방해 및 신고 취소 강요 감봉 감봉-견책 견책

※ 비고
 1. 제1호가목의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

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임직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호라목에서 “소극행정”이란 임직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

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4. 제1호마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인사규정」 제36조의2에서 정한 징계 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5. 제1호사목에서 “부정정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

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6. 제1호아목에서 “부정정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

한다.
 7.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

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8. 제7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9. 제7호라목에서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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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의2]<삭제 2017. 9. 1>

[별표 제3호의3]<신설 2017. 9. 1><전면개정 2019. 5.10>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구  분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100만원

미만

수동 경징계⋅중징계 강등-감봉

중징계

해임-정직

중징계

파면-강등

능동 중징계 해임-정직 파면-강등 파면-해임

100만원

이상
중징계 파면-강등 파면-해임 파면

 ※ 비고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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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의4]<신설 2017. 9. 1><전면개정 2019. 5.10>

음주운전 징계기준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1% 미만인 경우

경ㆍ중징계

감봉-견책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

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

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제

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

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ㆍ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

능성이 희박한 불구ㆍ불치의 부

상ㆍ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

상ㆍ질병을 말한다.

4.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직

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

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

코올농도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 

한다.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정직-감봉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정직-감봉

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감봉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해임-정직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해임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파면-정직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강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정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정직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해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강등-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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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개정 2017. 9. 1><전면개정 2019. 5.10>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책임자

(담당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사항

   - 중요사황

   (고도의 정책사항)

   - 일반적인 사항

 ○ 단순반복업무

   - 중요사황

   - 경미사항

 ○ 단독행위

4

3

1

1

1

3

1

2

2

2

2

2

3

3

1

4

4

  <삭제 2017. 9. 1>

 ※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인사규정 시행내규

- 149 -

[별표 제5호]<신설 2012. 3.19><전면개정 2019. 5.10>

징계양정감경기준

제33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

제33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감경된 
징계양정

파        면 해        임
해        임 강        등
강        등 정        직 
정        직 감        봉
감        봉 견        책 
견        책 불문(경고)

[별표 제6호]<신설 2012. 3.19><개정 2017. 9. 1><전면개정 2019. 5.10>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

비위의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

호의 금품, 물품, 부동산, 향응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

정」 제8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

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

나 제공한 경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4∼5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3∼4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3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1∼2배

2.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

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

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3∼5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3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1배

※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다만, 감면의결의 경우에는 정수로 하지 않을 수 있

다)
  ② <삭 제>
  ③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

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인사규정 시행내규

- 150 -

[별표 제7호]<신설 2016. 7. 1><전면개정 2019. 5.10>

시 험 과 목

필기시험

필수과목 선택과목

일반상식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법학 등 전공과목 중 선택

  ※ 필요시(경력직 선발의 경우 등)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험과목을 달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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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7.11. 1><개정 2018. 5. 3><전면개정 2019. 5.10>

(재)부천산업진흥원 인사기록카드

1.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증명서 □ 2. 신원보증각서 □

3.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 4. 최종학력증명서 □

5.경력증명서 □ 6. 채용신체검사서 □

7.주민등록등본 □ 8.사진(명함판상반신) □

(A4 횡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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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횡용지 앞면)

사번
성

명

한  글

한  자

인  사  기  록  카 드

성별 생년월일 비상연락번호
주소

 우편번호(       )

 

(사   진)

병역
관계

해당없
음

미    필 복                 무

신체검사
일 신체등위 병역

종류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일자 제대일자 주특기

신체
사항

신장 체중 시력 혈액형 종교 색맹

      ㎝       ㎏ 좌(    )
우(    )

가
족
사
항

관 계 성명 생년월일 학력 직업 거주지 비고

징

계

년  월  일 사    건    내    용 징 계 구 분

1

2

3

4

5

6

자
격
면
허

년  월  일 종         별 발 령 청  

교
육
또
는
외
국
훈
련
파
견

기  간 내      용 교 육 처 교육성적

표

창

년  월  일 종         별 발 령 청  

인
사
고
과

일자근무성적 적성 일자근무성적 적성 일자 근무성적 적성

학

력

기      간 출  신  학  교 수업연한 전공 학위

부터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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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횡용지 뒷면)

24  전       력 26 임  면   사   항

기   간 기 관 명 및 직 위 퇴직사유 년월일 직   급 임 면 구 분 발 령 청 기록자

부터
    까

지

25

발

령

사

항

일   자 발령근거 직위 직급 부서(팀) 비 고 승                      급

        
호
 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호
 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주

의

사

항

 1. 본표의 기재사항은 확실, 정확하여야 하며 사실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

 2. 연호는 서력 기원으로 기재한다.

 3. 본인의 성명은 한글, 한자로 쓰고 나머지는 한글로 

기재한다.

 4. 현주소는 반드시 연필로 기재한다.

27

기

록

사

항

확

인

본

인

     본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함

              20     년     월     일
       직명              성명           

수

속

장

    본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재)부천산업진흥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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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발   령   대   장

발령일자 소속 및 직급 직위 성  명 발 령 사 항 발 령 근 거
기재자

날  인

확 인 자

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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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8. 5. 3><전면개정 2019. 5.10>

제    호

재  직  증  명  서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재

직

사

항

소      속

직위 (직급)

기      간

                  .       .      부터

                                           (    년  월)

                  .       .      까지

실적 또는 수행업무

용              도

위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재)부천산업진흥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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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8. 5. 3><전면개정 2019. 5.10>

제    호

경  력  증  명  서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재

직

사

항

소      속

직위 (직급)

기      간

                  .       .      부터

                                           (    년  월)

                  .       .      까지

실적 또는 수행업무

용              도

위와 같이 재직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재)부천산업진흥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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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제증명 발급대장
일련
번호

년월일 직  명 성  명 증명종류 해당기간 발급부수 수 령 자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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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전면개정 2019. 5.10>

임      용     장

                                    성  명  ○ ○ ○

임  용  사  항

200    년   월    일

(재)부천산업진흥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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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전면개정 2019. 5.10>

인 사 발 령 통 지 서 

     (직 급)                     (성 명)

     (발령사항)

20    년       월     일

(재)부천산업진흥원 원장

     위와 같이 발령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통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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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전면개정 2019. 5.10>

직위해제처분사유설명서 

(1) 직     급 (2) 성        명 (3) 소       속

(4) 주     문

(5) 이     유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20     년       월       일

(재)부천산업진흥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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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근무성적평정표

1. 소   속  :                  팀

2. 직   급  :   

3. 평정기간 :      .   .   .부터   .   .   .까지

※근무성적평정의 최고점 : 40점

  수: (37점이상)           2할

  우: (29점이상 37점미만)  4할

  양: (16점이상 29점미만)  3할

  가: (16점미만)           1할

※ 평정자. 확인자는 해당란에 ○표시

※ 근무성적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할 것.

⑪ 1.조정자
    위원장

 성명          

평정요소

평정기준 

평정등급 및
점  수

근무성적 초  과  근  무  내  역 직 무 수 행 태 도

⑩청렴도
① 직 무 의
양

② 직 무 의
질

③ 전 문 지
식

④기획.
창의력

⑤이해.
판단력

⑥지도력 ⑦책임성 ⑧적극성 ⑨협조성

 담 당 직 무

를 기간내 

얼마나 처

리 하였

나？

담 당 직 무

의 수행에 

있어 그 

처 리 내 용

이 어느 

정도 정확

하고 효과

가 있었는

가？

직 무 수 행

에 필요한

지식과 경

험은 어떠

한가？

새로운 임

무를 기획 

연 구 하 여 

담 당 직 무

를 효율적

으로 개선

하는 능력

은 어떠한

가？

문제의 핵

심을 정확

히 이해하

고 적절한 

결론을 내

리는 능력

은 어떠한

가?

부 하 직 원

의 특성을 

잘 파악하

고 담당직

무에 충실

하도록 통

솔하는 능

력은 어떠

한가？

담 당 직 무

에 대하여 

어느 정도 

근면.성실

하고 책임

감이 있는

가？

담 당 직 무

를 자발

적.의욕적

으로 수행

하고 있는

가？

상사나 동

료간에 원

만한 협조

관계를 유

지하고 있

는가？

직 원 으 로

서 청렴하

게 근무하

고 있으

며,확고한 

윤 리 관 을 

가지고 있

는가？

 ⑫ 2.확인자

 직위

 성명          

 ⑬ 3.평정자

 직위

 성명          

탁월
우

수

보

통

미

흡

탁

월

우

수

보

통

미

흡

탁

월

우

수

보

통

미 

흡

탁

월

우

수

보

통

미

흡

탁

월

우

수

보

통

미

흡

탁

월

우

수

보

통

미

흡

탁

월

우

수

보

통

미

흡

탁

월

우

수

보

통

미

흡

탁

월

우

수

보

통

미

흡
수우 양 가 평정

자

확인

자

총  

점

총

점

조

정

점

순 

위피평

정자

2급

이상
2.0 1.51.00.52.01.51.00.52.5 2.01.51.01.51.20.90.61.51.20.90.63.02.52.01.52.01.51.00.52.01.51.00.51.00.80.50.3

2.01.51.0
성 

명

3급

이하
3.5 3.02.51.53.53.02.51.52.5 2.01.51.02.52.01.51.02.01.51.50.5 1.51.20.90.61.00.80.50.31.00.80.50.3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A4 횡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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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경력ㆍ가점평정표

○ 소속：    ○ 직급：          (현직급임용일：     년    월   일)

○ 성명：               ○ 평정일자：      년    월    일

경력

평정

대상

기간

구  분 직  급 경력기간(연ㆍ월ㆍ일) 환산경력기간

총 환산경력기간：       년    월    일(     월)

경력환산 실적가점 징계감점

환산경력기간 환산월수 평정점 부여일 평정점 부여일 평정점

 총평정점：   총평정점：  총평정점：

평 정 자

확 인 자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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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전면개정 2019. 5.10>

직무수행능력평가표(1, 2급)

     소  속 :                  직  급 :                    성  명 :

평정

요소
평정항목 비중 평정내용설명

평 정 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의식

평정

1. 책임감 10%

자신의 역할⋅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여 기대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하고 책임전가를 하지 않으며 일을 끝까지 완수하

려는 정도

2. 협조성 10%

조직의 일원으로서 자각을 지니고 조직내 활동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고 타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과 조직을 활성

화 시키는 정도

3. 성실성 10%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진흥원 업무에 충실하게 임하

는 정도

4. 공정성 10%
업무처리나 의사결정을 편견이나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상

관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는 태도

능력

평정

5. 전문성 10%

담당부서 업무특성에 맞는 전문영영과 지식을 확보하여 

진흥원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업무의 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6. 기  획

   창의력
10%

유연한 사고와 예리한 분석력을 갖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켜나가는 능력

7. 지도력 10%

업무를 적정하게 배분하고 이를 수행시키기 위해 지도⋅
조언을 실시하며 인간관계를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해 문

제를 처리하고 조직을 통솔하는 능력

8. 섭  외

   조정력
10%

업무수행에 있어서 외부와의 교섭, 절충, 상담 등을 성공

적으로 이끌어가는 능력

9. 기  대

   수  준

   충족도

10% 수행한 업무 중 상사가 기대하고 요구한 수준 달성도

10. 실  무

    지  식
10%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기초지식의 보유정도와 활용정도

종합

평정

 평정점수 : 

 종합의견 : 

평정자  직  위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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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능력평가표(3급이하)

     소  속 :                  직  급 :                    성  명 :

평정

요소
평정항목 비중 평정내용설명

평 정 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의식

평정

1. 책임감 10%

자신의 역할⋅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여 기대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하고 책임전가를 하지 않으며 일을 끝까지 완수하

려는 정도

2. 협조성 10%

조직의 일원으로서 자각을 지니고 조직내 활동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고 타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과 조직을 활성

화 시키는 정도

3. 성실성 10%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진흥원 업무에 충실하게 임하

는 정도

4. 공정성 10%
업무처리나 의사결정을 편견이나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상

관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는 태도

능력

평정

5. 전문성 10%

담당부서 업무특성에 맞는 전문영영과 지식을 확보하여 

진흥원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업무의 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6. 기  획

   창의력
10%

유연한 사고와 예리한 분석력을 갖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켜나가는 능력

7. 변  화

   대  응

   능  력

10%
환경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업무처리 

방법을 바꾸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자세

8. 논리적

   표현력
10%

말이나 글로 전달하려는 의도⋅생각을 논리정연하고 정확

하게 표현하는 능력

9. 기  대

   수  준

   충족도

10% 수행한 업무 중 상사가 기대하고 요구한 수준 달성도

10. 실  무

    지  식
10%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기초지식의 보유정도와 활용정도

종합

평정

 평정점수 : 

 종합의견 : 

평정자  직  위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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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실적가점 심의 신청서

소속 직급 성명 가점분야 실적기간 증빙자료목록 비고

제목을

기재

- 가장 핵심이 되는 증빙

자료 1부를 담당부서장

의 확인 후 제출

                              작성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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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서식]

승 진 후 보 자 명 부

○ 기 관 명 :                                 월    일    작성자               (서 명) 

                                            월    일    조정자               (서 명) 

○ 직급 또는 등급(    )                      월    일    조정자               (서 명) 

                                            월    일    조정자               (서 명) 

순      위

⑤소속 ⑥성 명 ⑦총평정점수

평 정 점 수 내 역

⑫비 고

①

정기

②

조정

③

조정

④

조정

⑧근무

  성적
⑨경력 ⑪가점

비고 : 1. 가점의 경우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2. 승진후보자명부는 승진심사일 전에 비고란에 조정사유를 기재하고 조정한다. 

3.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란을 주선으로 삭제하고 비고란에 삭제사유 및 삭제일자를 

예시와 같이 기재하고 인사담당관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예 시” 휴직(2005.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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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 서식]<전면개정 2019. 5.10>

징 계 의 결 요 구 서

인 적

사 항

성   명 직   명 소   속 

생년월일 근무년한

본   적

주   소

징  계

사  유

징  계

요구자

의  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 요구함

                               20    .     .     .

                                      요 구 자

                                      직    명

                                      성    명                  

(재)부천산업진흥원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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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 서식]<전면개정 2019. 5.10>

징 계 처 분 통 지 서

   소   속 :

   직   명 :

   성   명 :

            (처분사항)

                             20    년       월     일

(재)부천산업진흥원 원장

                      위와 같이 처분되었기에 통보함.

                      

                          20     년     월     일

            (통지자)      대  표  이  사   

첨부 : 징계처분 이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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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인사규정

제정 2016.  3. 29
개정 2017.  9.  1

전면개정 2019.  5. 1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부천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임원(비상근

임원은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기본사항과 처우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경영의 

효율과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2조(적용범위) 진흥원의 임원에 대한 인사관리는 다른 법령과 정관, 진흥원의 규정

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제4조를 제외하고는 진흥원의 원장

(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상임이사를 말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 2 장    임      면

제4조(임원의 임면) ①진흥원의 임원의 임면은 정관에 따른다.<전면개정 2019. 5.10>

  ②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채용기준은 [별표 제1호]와 같다. 다만, 비상근 

무보수 임원의 경우는 공개모집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9. 5.10>

제5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의하며, 상근임원의 연임인 경우 임명권자

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

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연임시에는 공개모집을 생략 할 수 있다. 또

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임기 중에라도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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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복      무

제6조(성실의무) ①임원은 법령과 정관 및 진흥원의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그 임무

를 수행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9. 5.10>

  ②임원은 진흥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전면개정 2019. 5.10>

제7조(복종의 의무) 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장 또는 진흥원의 업무를 감독

하는 기관장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9. 5.10>

제8조(청렴의 의무) ①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②임원은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임명권자나 감독기관 구성원에게 증여할 수 

없으며, 소속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조(품위유지의 의무) 임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친절, 공정의 의무) 임원은 친절, 공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엄수의 의무) 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2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상근 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진흥

원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진흥원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

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임면권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 

9. 1><전면개정 2019. 5.10>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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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
業體)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

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신설 2017. 

9. 1>

제13조(직장이탈금지) 임원은 임면권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

지 못한다.

제14조(근무시간 등) 임원의 근무시간 및 출장에 대하여는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진흥원에 대한 책임) 임원이 법령 및 정관 또는 진흥원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

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임원은 진흥원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전면개정 2019. 5.10>

제 4 장    보      수

제16조(보수) 임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며 만 1년이상 근속

한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 5 장    상      벌

제17조(포상 및 포상금) ①이사장은 임원이 헌신적인 노력으로 진흥원의 경영개선에 

기여하거나 대외적으로 진흥원의 명예를 높이 선양하는 등 진흥원발전에 공로가 있

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9. 5.10>

  ②이사장은 임원이 진흥원에 재산 상 현저한 이익을 가져온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

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9.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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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문책)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책한다.

  1. 법령과 정관 또는 진흥원의 규정을 위반한 때<전면개정 2019. 5.10>

  2.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때

제19조(문책의 종류) 임원에 대한 문책은 해임, 경고 및 주의로 구분한다.

제20조(문책의 효력) ①임기 중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때에는 재계약을 제한하고,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②주의는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며, 주의를 3회 받은 때에는 경고 1회로 간주한다.

  ③문책은 당해 임기 만료로 효력을 상실한다.

제21조(문책의 절차) ①임원에 대한 문책은 이사장이 행하며 이사회 안건으로 부의하

여야 한다.

  ②임원에 대한 문책 중, 주의는 이사회에 안건으로 부의하지 아니하고 집행한다.

  ③이사회에서 심의할 때에는 대상 임원이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임원의 표결권은 없다.

제22조(문책양정기준) 임원의 문책양정기준은 [별표 제2호]와 같다.<전면개정 2019. 

5.10>

부      칙<2016.  3. 29>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9.  1>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5. 10>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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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전면개정 2019. 5.10>

임원 채용기준

직위 자격요건 제한연령 보수수준 채용방법

원장

⋅ 4급이상 공무원으로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가능한 기획예산 또
는 중소기업정책, 산업정책 담당부서 책임자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정부(지방)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에서 본부장급 이상 직책으
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석사학위 소지자는 관련분야 8년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는 관
련분야 5년 이상 경력자로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 상장기업 임원급 이상 또는 1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으
로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없음
보수규정에 

의함

공개경쟁
(임원추천
위원회)

상임이사

⋅ 5급이상 공무원으로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정부(지방)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에서 상응하는 직급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석사학위 소지자는 관련분야 8년 이상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중소기업 임원급 이상 또는 1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없음
보수규정에

의함

공개경쟁
(임원추천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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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전면개정 2019. 5.10>

임 원 문 책 양 정 기 준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중하

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

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

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

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

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

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나. 기타

해    임

해    임

해임 - 경고

경    고

경    고

주    의

주    의

주    의

2. 복종의무 위반 해    임 경    고 경    고 주    의

3. 직장이탈금지 위반 해    임 경    고 경    고 주    의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해    임 경    고 경    고 주    의

5. 비밀엄수의무 위반 해    임 해    임 경    고 주    의

6. 청렴의무 위반 해    임 해    임 경    고 주    의

7. 품위유지의무 위반 해    임 경    고 주    의 주    의

8.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해    임 해    임 경    고 주    의

9.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해    임 해    임 경    고 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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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인사규정 시행내규

제정 2016.  7.  1
개정 2017.  9.  1
개정 2018.  5.  3
개정 2018.  9.  6

전면개정 2019.  5. 1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시행내규는 재단법인 부천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임원인

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

면개정 2019. 5.10>

제2조(적용범위) 임원의 인사에 관한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

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임      면

제3조(임명원칙) 임원은 업무수행능력과 지식을 가진 자로서 리더십, 문제해결, 조직관

리, 의사소통, 협상, 위기관리 능력 등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진흥원 발전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4조(임명자격기준) 임원의 자격기준은 임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의한다. 

다만 기관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경력 등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질적인 능력과 자질에 따른 적임자 선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

록 학력에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5조(결격사유) <삭제 2018.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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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응모자 구비서류) <삭제 2018. 9. 6>

제7조(임원추천 구비서류) 임원으로 추천받아 임명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

  2. 주민등록 등‧초본

  3. 채용신체검사서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8조(당연면직)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면직한다.

  1. 임기가 만료된 때

  2. 사망한 때

제9조(의원면직) 임원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임서를 제출하여 임명권자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임명권자는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임원에 

대하여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

제 3 장    복      무

제10조(근무시간) ①임원의 1일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으로 하여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시간은 부천시 조례 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휴식시간) ①임원의 1일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

간을 근무 도중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②휴식시간은 진흥원의 질서와 규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각자 자

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9. 5.10>

제12조(휴일 및 휴가) ①임원의 일반휴가는 최초 재임 1년간 15일을 부여하되, 재임기

간 1년을 초과하는 매 1년마다 18일을 한도로 1일씩 추가 부여한다.

  ②제1항의 휴가 외에 경조휴가, 포상휴가, 공가 및 병가의 부여일수는 직원의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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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휴가에 있어 일반휴가, 경조휴가, 포상휴가, 공가 및 병가

는 유급으로 하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하지 못하며 초과 사용한 휴

가일수는 연봉을 일할 계산하여 감액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휴가(병가를 포함한다)에 있어 휴가기간 중 토요일 및 공

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한다.

  ⑤임원의 출장 및 업무추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및 직책급업무 추

진비를 지급한다.

제13조(사무인계인수) ①임원이 신분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무인계인수서

를 작성하여 후임자 또는 그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와 사무를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서는 진흥원의 서류, 비품, 업무의 개요 등을 명기하며, 

금전이나 물품 등을 인계할 때에는 인사업무 담당 부서장을 입회인으로 한다.<전면

개정 2019. 5.10>

제 4 장    상      벌

제14조(임원의 포상) ①규정 제17조제1항에 의한 임원의 포상 대상은 진흥원 근무기

간이 1년 이상인 자 이어야 한다.<전면개정 2019. 5.10>

  ②포상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15조(임원의 징계) 임원을 징계처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안건으로 부의하여

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 한다.

제16조(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사유의 시효) ①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

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및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②이사회의 징계의결에 있어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를 이

유로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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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 등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7조(소집 및 의장) ①임원의 징계의결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이사

장 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된다.

  ②임원의 징계의결에 따른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징계의결 기한) 이사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의결방법) ①임원의 징계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

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20조(재심요청) ①징계처분을 받은 임원은 이사회의 징계처분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

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재심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제21조(징계의 양정) 이사회가 임원의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징계 혐의자의 소행,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22조(문책의 효력) 규정 제20조 제1항에 의한 문책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의 임기 중 1회 경고시에는 2월의 기간 동안 보수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10분의 1을 감하고 지급한다.

  2. 2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4월의 기간 동안 보수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10분

의 1을 감하고 지급하고 연임을 제한한다.

  3. 3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임한다.

제23조(적용의 특례) ①수행한 업무 내용이 사회통념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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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상을 참작하여 규정 제22조에 의한 양정기준보다 경하게 처벌하거나 처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양정기준에 열거한 이외의 비위행위자에 대하여는 열거된 비위 유형 중 유사내용

의 처벌기준에 따른다.

제24조(의결통고) 이사회가 임원에 징계의결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 정본을 첨

부하여 임면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25조(징계의 집행) ①이사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제1항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 사본

을 첨부하여 징계처분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감사원 등에서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감사원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징계의결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

행하지 못한다.

  ②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를 개시한 날로부

터 징계의결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6조에 의한 기간이 경

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그 

조사나 수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6.  7.  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이전에 임용된 임원은 이 내규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7.  9.  1>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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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8.  5.  3>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9.  6>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5. 10>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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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시행내규

제정 2003.  9. 23
개정 2004. 12. 22
개정 2005.  1. 19
개정 2005.  9. 29
개정 2006.  3.  8
개정 2010.  6. 22

개정 2011. 12. 23
개정 2014.  3. 31
개정 2015. 12. 24
개정 2016.  7.  1
개정 2017.  9.  1

전면개정 2019.  5. 10

개정 2019. 10. 29

제1조(목적) 이 시행내규는 재단법인 부천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직제 

및 정원규정 제6조(계약직), 인사규정 제14조(계약직의 채용), 보수규정에 의한 계약

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6.22><전면개정 2019. 

5.10>

제2조(계약직의 구분) 진흥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진흥원의 계약직에 대해 

상근하는 전임 계약직과 상근하지 아니하는 비전임 계약직으로 구분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3조(채용절차) ①원장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전임계약

직 및 비전임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9. 5.10>

  ②원장은 진흥원 사업의 필요성,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 자격 및 채용조건에 관하

여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1년 이하의 계약직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한다.<개정 2014. 3.31><전면개정 2019. 

5.10>

  ③계약직 채용 시에는 필기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6. 7. 1>

제4조(채용기간) ①전임계약직원의 채용기간은 고용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

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7. 1>

  ②비전임계약직원의 채용기간은 1년의 범위안에서 당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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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채용계약의 해지)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는 

채용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9. 5.10><개정 2019.10.29.>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내에 계약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계약사업이 완료되거나 존속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2019.10.29.>

  4.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6.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

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7. 기타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제5조의2(당연퇴직) 계약직 직원이 사망한 때에는 당연퇴직한다.<신설 2016. 7. 1>

제6조(근무실적평가) 원장은 채용된 계약직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계약의 변경⋅연장 또는 해지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9. 5.10>

제7조(복무등) ①계약직원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채용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진흥원의 복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9. 5.10>

  ②원장은 계약직원으로서 국외훈련후 1년 이상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자에 대하여

는 계약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국외훈련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보수를 지급한다.<전면개정 2019. 5.10>

  ③계약직원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진흥원 직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면개

정 2019. 5.10>

제8조(계약직의 보수)

  ①전임계약직의 보수<개정 2004.12.22><개정 2005. 9.29><개정 2006. 3. 8><개정 

2011.12.23><개정 2017. 9. 1><전면개정 2019.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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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등급 적     용    대     상
기본연봉

하한액 상한액

“가”급

°채용부문의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자
°채용부문의 산업진흥원 5년 이상의 경력자

30,000,000 -

“나”급

°채용부문의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자
°채용부문의 산업진흥원 3년이상의 경력자

25,000,000 40,000,000

“다”급

°채용부문의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 기능사자격  취득 후 

2년이상 경력자
°채용부문의 산업진흥원 2년이상의 경력자

부천시 
생활임금
고시금액

35,000,000

“라”급 °채용부문의 해당기술 능력 및 업무수행 경력자
부천시 

생활임금
고시금액

25,000,000

  ②비전임계약직의 보수<전면개정 2019. 5.10>

연봉등급 적     용     대     상
보    수

하한액 상한액

“가”급

°위 전임계약직의 “가”급 내지 “다”급의 자격 및 경력요
건에 포함 시킬 수 없는 자격,기술, 기능 및 경력이 있
는 자

°진흥원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이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자

10,000,000 25,000,000

“나”급
°채용부문의 기술고문 내지 진흥원에 기여할 수 있는 경

력이 있는 자
5,000,000 15,000,000

제9조(계약직원의 채용계약서) 원장은 계약직원을 채용할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계

약채용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10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직으로 채용될    수 없

다.<신설2005. 9. 29>

  1. 인사규정 제10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채용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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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직시 징계, 형사사건으로 면직된 자

부      칙<2003.  9. 23>

제1조(시행일) 이 계약직의 시행내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2. 22>

이 시행내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 19>

이 시행내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9. 29>

이 시행내규는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3.  8>

이 시행내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3.  8>

이 시행내규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 23>

이 시행내규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3. 26>

이 시행내규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2. 24>

이 시행내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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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6.  7.  1>

이 시행내규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9.  1>

이 시행내규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5. 10>

이 시행내규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0. 29>

이 시행내규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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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1.12.23><개정 2015.12.24><전면개정 2019. 5.10>

부천산업진흥원 계약직원 채용계약서

부천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원장(이하 “임용권자”라 한다)과          

   (이하 “직원”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임용권자)   (재)부천산업진흥원 원장

  (직    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제2조(계약직원의 담당업무 및 성과계획) 계약기간동안 “직원”이 담당할 업무 및 성과 

목표는 붙임의 ‘업무추진계획서’로 갈음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채용계약기간은         사업기간까지 임.

제4조(주당 근무시간)       주     시간

제5조(신분) 전임 계약직, 비전임 계약직, 직위

제6조(월보수지급액 및 보수지급방법)

  1. 연    봉 :

  2. 수    당 :

  3. 지급방법 : 매월 20일 지급

제6조의2(기타근로조건)

  1.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복무규정 제13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휴일 및 휴가 : 복무규정 제3장 제19조부터 제28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근무실적평가) “임용권자”는 계약서 제2조에 규정된 담당업무 및 성과목표를 기

준으로 하여 “직원”의 근무실적을 매년 정기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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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계약의 해지) “임용권자”는 “직원”이 규칙 제5조 각 호의 1에 해당하거나 계약

서 제7조에 의한 근무실적평가결과 불량으로 판정된 때에는 계약기간에 불구하고 

채용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9조(복무) “직원”은 본 업무수행을 위하여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기관에 근무하며 

전임계약직원의 경우 진흥원의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비전임 계약직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권리의 승계) “직원”이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임용권자”가 승계한다. 

제11조(기타채용조건)

  1. “직원”은 계약직의 규칙등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임용권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직원”은 법령 및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12조(해석) 본 계약서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임용권자”의 해석에 의한다.

제13조(계약에 관한 특례)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용권자”  (재)부천산업진흥원 원장    (인)

        “직    원”  주소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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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신설 2015.12.24><전면개정 2019. 5.10>

부천산업진흥원 단시간근로자 채용계약서

부천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과        (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2조(근무장소) 

제3조(업무의 내용)

제4조(근무일) 주당   일 이내 근무(  요일/  요일, 근무편성 및 사정에 따라 요일이 

변경될 수 있음)

제5조(소정근로시간)     ~    (휴게시간   ~   )

제6조(임금)

  1. 시간급 : 금       원

  2. 기타급여(제수당 등) : 

  3.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 150%

  4. 지급일 : 익월 10일 이내

  5.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계좌 입금

  6. 휴일, 연차유급휴가 : 

제7조(계약의 해지) “진흥원”은 “근로자”가 근무실적이 불량으로 판정된 때에는 계약

기간에 불구하고 채용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8조(복무) “근로자”는 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진흥원”의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

다.

제9조(기타 채용조건)

  1. “근로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진흥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근로자”는 법령 및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진흥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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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계약에 관한 특례)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용권자) 부천산업진흥원 원장          (인)

        (근 로 자) 주       소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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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등 처분에 관한 시행내규

제정 2005. 12. 22

개정 2006. 10. 11

개정 2012.  3. 19

개정 2018.  5.  3

전면개정 2019.  5. 10

개정 2019. 10. 29

제1조(목적) 이 시행내규는 재단법인 부천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인사규

정에 의한 징계사유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주의, 각성을 촉

구하고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5. 3><전면개정 2019. 5.10>

제2조(적용대상) 이 시행내규는 진흥원에 근무하는 모든 임원과 직원(이하 “임직원”이

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18. 5. 3><전면개정 2019. 5.10>

제3조(처분의 종류) ①경고 등 처분의 종류는 경고와 훈계 및 주의로 구분한다.<개정 

2019.10.29.>

  ②경고는 진흥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훈계 및 주의는 원장이외의 모

든 직원에게 적용하며, 경고와 훈계는 동일한 효력을 갖고, 주의는 훈계 처분보다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4조(처분사유)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

다.

  1. 제반 복무규정 등에 위반한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진한 때

  3. 징계 의결요구가 되었으나,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요구를 기

각한 때<개정 2019.10.29.>

  4.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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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인사규정 제37조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정도가 경미한 때

제5조(처분권자) ①경고 처분은 이사장이 행한다. 다만 이사장이 선임되지 않은 등 부

득이한 사정으로 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장을 제외한 이사회의 의결로 이를 

행사한다<개정 2019.10.29.>

  ②훈계 및 주의는 원장이 행한다. 다만 원장이 선임되지 않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한 대행자가 이를 행한다.<전면개정 2019. 

5.10><개정 2019.10.29.>

제6조(처분방법) 경고 등 처분은 처분권자가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

한 처분장을 교부함으로써 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7조(처분의 효력) ①2년 이내에 동일한 유형(「부천산업진흥원 복무규정」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유형을 말한다)의 비위로 3회 이상 훈계 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양정기준(감봉⋅견책)에 따라 징계 처

분한다.<개정 2012. 3.19><전면개정 2019. 5.10>

  ②<삭제 2006.10.11>

제8조(기록유지) ①[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경고 등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상황

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9. 5.10>

  ②제1항의 경고 등 처분대장은 인사담당부서에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2005. 12. 2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0. 1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3. 19>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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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8.  5.  3>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5. 10>

이 시행내규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0. 29>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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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전면개정 2019. 5.10>

경  고  (훈 계, 주 의) 장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위반 및 처분내용 기재)

             년       월       일

재단법인 부천산업진흥원 이사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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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전면개정 2019. 5.10>

경 고 등 처 분 대 장

일련

번호

⋅처분

일자

처 분 대 상 자 처 분

종 류
처 분 사 유 비고

소 속 직위 직명 성 명



임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시행내규

- 195 -

임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시행내규

제정 2014.  7. 21

개정 2015. 12. 24

전면개정 2019.  5. 10

개정 2019. 10. 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부천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소속 임원과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

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임직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

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개별 법률 및 진흥원 제규정의 금지 

또는 의무 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와 관

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3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진흥원 각 부서책임자와 감사업무담당자는 직무관련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진흥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또는 감사부

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9. 5.10>

  ②원장은 제2조에 따른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에는 이 규정에 따라 사법기관에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9. 5.10><개

정 2019.10.29.>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①원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9. 5.10>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금횡령‧유용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

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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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200만원 이상(공소시효내의 누계금액을 말한다)의 금품‧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을 한 경우<개정 2015.12.24>

    나. 횡령‧유용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5.12.24>

    다. <삭제 2015.12.24>

    라. <삭제 2015.12.24>

    마. 금품‧향응 수수,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징계를 받은 날부

터 3년 이내에 또다시 수수, 횡령‧유용, 배임을 한 경우<개정 2015.12.24>

    바.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

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한 

경우<신설 2015.12.24>

  6.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고발 시기 및 절차) ①고발의 시기는 명백한 범죄행위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12.24>

  ②고발은 원장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9. 5.10>

제6조(고발처리상황의 관리) 감사부서의 장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

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원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

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원장은 범죄행위의 보고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

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

는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인사규정 시행내규」제33조에 따라 징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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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9. 5.10>

부      칙<2014.  7.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발견한 범죄행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 12. 24>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5. 10>

이 시행내규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0. 29>

이 시행내규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임직원 범죄행위 고발처리상황부

일련
번호

건명 및 범죄
혐의사실의 요지

피 고 발 자
고발
일자

고발장
접  수
기관명

수사 진행상황 
(수사개시부터
최종 결과까지)

참고사항
(고발을 아니
하는 사유 등)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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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규정

제정 2019.  8. 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여 재단법인 

부천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임원과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진흥원의 임원과 직원, 협력사 직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서 진흥원과 계약을 맺고 있는 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진흥원의 책무) 진흥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

였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

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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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

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

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직) 진흥원 내 인사노무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자(이하 “예방‧대응 업무담당자”라 한다)를 부서장을 

포함하여 1명 이상 둔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원) ①진흥원은 제11조에 따른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둔다. 이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관한 업무를 담

당하는 고충상담원이 있는 경우 그를 상담원으로 할 수 있다.

  ②상담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남성과 여성을 고루 배치한다.

  ③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관한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

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결재권자 및 원장에게 보고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진흥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③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진흥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

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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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절차) 진흥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사건의 접수

  2. 상담을 통한 피해자의 의사 확인

  3. 피해자의 의사에 기초한 당사자 간 해결 또는 정식 조사의 실시

  4. 정식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의 확인

  5.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결정

제10조(사건의 접수) ①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예방‧대응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예방‧대응 담당자는 제①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접수한다.

제11조(상담) ①제10조에 따라 사건이 접수된 경우 상담원은 지체 없이 신고인을 대

면하여 상담한다.

  ②신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상담원은 신고인을 먼저 상담한 후 피해자

를 상담한다.

  ③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구제방법 및 진흥원 내 처리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피해자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선택하는 처리방향에 대하

여 청취한다.

  ④상담원은 상담이 종료하면 그 결과를 예방‧대응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상담원은 상담 시 신고인 또는 피해자 등에게도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당사자 간 해결) ①상담원은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

고, 피해자가 그 행위의 중단을 위하여 행위자와 분리되기만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예방‧대응 담당자를 통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

  ②상담원은 피해자가 행위자의 괴롭힘 행위 중단 및 사과 등 직접적인 합의를 원하

는 경우에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해자가 추천한 참고인 등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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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시하고, 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요구안을 정리하여 행위

자에게 전달하여 합의를 진행한다.

  ③제②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모든 관련 서류는 비공개처리하고 사건

을 종결한다.

  ④제②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담원은 피해자를 다시 상담한 

후 정식 조사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조치한다.

제13조(정식 조사) ①진흥원은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정식 조사를 요구하

는 경우 지체 없이 제14조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②조사위원회는 조사가 개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피해자 및 행위자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2명 이내의 조사위원이 참여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선임되어 있으면 그 위원이 참여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④조사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고 인사위

원회로 보고서를 이관한다.

  ⑤조사위원회는 제④항에 따른 조사보고서 작성 시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조사위원회와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비밀유지 서약을 하여야 하며, 조사 내용 및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조사위원회) ①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조사위원회는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포함하

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조사의 전문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제②항 및 제③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진흥원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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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감사는 진흥원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를 위원

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5조(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 진흥원은 제13조에 따른 정식조사기간 동안 피해자

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의 요청을 고려하

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16조(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①제13조제④항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가 이관되면 인사규정 제6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인

사위원회를 소집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 양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③원장이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감사는 지체 없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하고 소집된 

이사회에 출석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인

정 시 원장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내용을 보고한다.

  ④이사회는 감사의 보고를 받으면 원장에 대한 조치를 의결한다.

제17조(사건의 종결) ①진흥원은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②인사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상담원은 피해자를 다시 

상담하여 피해자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①진흥원은 제16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

절한 조치를 한다.

  ②진흥원은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③진흥원은 사건이 종결된 때부터 2년 간 반기별로 해당 사건의 행위자에 의한 직

장 내 괴롭힘 재발 여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모니터

링하고 피해자를 지원한다.

제19조(징계) ①진흥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는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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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징계사유 등에 따르되,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진흥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신고자 또는 사건 관련 진술

자 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관련자를 엄

중 징계한다.

제20조(재발방지조치 등) ①진흥원은 사건이 종결하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

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진흥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부      칙<2019.  8. 30>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편  복무⋅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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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무 규 정

제정 2003.  9. 23

개정 2004.  7. 21

개정 2004. 12. 22

개정 2005.  9. 29

개정 2006. 10. 11

개정 2006. 12. 22

개정 2011. 12. 27

개정 2013. 11. 20

개정 2015. 12. 24

개정 2017.  4.  1

개정 2017.  9.  1

개정 2018.  5.  3

개정 2018.  9.  6

전면개정 2019.  5. 10

개정 2019. 10. 29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부천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정관 제29

조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

면개정 2019. 5.10>

제2조(적용범위) 진흥원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3조(책임완수)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과 정관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

고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며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이탈 금지) 직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

지 못한다.

제5조(친절⋅공정) 직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

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밀엄수의무) 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직무상 취득한 기밀사항을 누

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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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청렴의무) 직원은 청렴결백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사례, 증

여 또는 향응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제8조(품위유지의무) 직원은 진흥원 소속 직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전면개정 2019. 5.10>

제9조(겸직금지) ①직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진흥원의 이익과 상반되

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진흥원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

하려는 경우에는 진흥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

다.<개정 2017. 9. 1><전면개정 2019. 5.10>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
業體)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

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신설 2017. 9. 1>

제10조(집단행위금지) 직원은 진흥원의 이익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된다.<개정 2017. 9. 1><전면개정 2019. 5.10>

제11조(손해배상) 진흥원은 소속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진흥원 재산

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12조(사무인계) 직원이 전보, 퇴직 또는 휴직한 때에는 그 담당업무와 보관문서 목

록을 작성하여 후임자 또는 상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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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근      무

제13조(근무시간 및 복장) ①직원의 근무시간은 주40시간으로 하고, 일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개정 2004. 7.21>

  ②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

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다.<신설 2013.11.20>

  ③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의 범위 내에서 근무시

간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7. 4. 1><전면개정 2019. 5.10>

  ④직원은 근무시간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14조(결근등) ①직원이 결근 또는 지참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에게 그 사

유를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근일수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연월차 휴가일수에 산입

한다.<개정 2013.11.20>

제15조(시간외근무등) ①원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 근무를 명령할 수 있다.<전

면개정 2019. 5.10>

  ②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 근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명령부

에 결재를 받은 후 근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다음 정상 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④18세 미만 직원 또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야간(22시~06시) 및 토요일⋅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18세 미만자 및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과 휴일에 근로하게 할 수 있

다.<신설 2017. 9. 1><개정 2018. 9. 6>

제16조(근무상황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상

황부에 의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질병, 기타 사유로 퇴근시간 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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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휴가, 공가, 병가, 외출, 출장 등을 하고자 할 때

제17조(근무수당) 직원이 시간외 근무,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하였을 때에는 보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비상근무) ①원장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등 각종 사고의 예방

과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전면

개정 2019. 5.10>

  ②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 3 장    휴일 및 휴가

제19조(휴일) 진흥원의 유급휴일은 정부의 각종 기념일 및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전면개정 2019. 5.10>

  1. 국경일 및 공휴일

  2. 진흥원 설립기념일, 근로자의 날<개정 2004.12.22><전면개정 2019. 5.10>

  3. 기타 정부가 임시휴일로 정한 날

제20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차휴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개

정 2004. 7.21>

제21조(연차휴가일수) ①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를 준다. 다만, 근무년수가 1년미만의 직원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직원에 대

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개정 2004. 7.21><개정 2006.12.22>

<개정 2015.12.24><개정 2018. 5. 3>

  ②3년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근속년수 매 2년에 대하여 

제①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단,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

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개정 2006.12.22><개정 2011.12.27>

제22조(연차휴가의 허가) ①원장은 직원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휴가를 신청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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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에는 업무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04. 7.21><전면

개정 2019. 5.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휴가를 허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일수에 해당하

는 연차수당을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 7.21><전

면개정 2019. 5.10>

제23조(병가) ①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 내에

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거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까지로 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9. 5.10>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근무가 불가능할 때

  2. 전염병의 질환으로 인하여 그 직원이 출근할 수가 없거나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

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공가)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9. 5.10>

  1. 병역이나 기타법령에 의하여 징병검사, 동원 또는 훈련 등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련하여 행정기관 기타 국가기관의 소환이 있을 때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4.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요청에 의하여 행사 등에 참여할 때

  6.「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

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신설 2015.12.24>

  7.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한 건강검진<신설 2017. 9. 1>

제25조(특별휴가) ①원장은 직원이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제1호]의 기준에 의

한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9. 5.10>

  ②임산부 근로 보호를 위해 부여하는 휴가는 다음호에 따라 출산⋅육아⋅유산⋅사

산 휴가를 부여한다.<개정 2015.12.24><개정 2018. 9. 6>

  1.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에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복무규정

- 214 -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신설 2018. 9. 6>

  2.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으로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

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신설 2018. 9. 6>

  3.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

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

절 수술(「모자보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유산⋅사산휴가의 청구방법은 「근로기준법 시

행령」제43조에 따른 휴가를 주어야 한다.<신설 2018. 9. 6>

  ③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5일의 범위안에서 특별휴

가를 허가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9. 5.10>

  1. 상훈법의 규정에 의한 훈장이나 표창을 받은 때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장관표창 이상의 표창을 받을 때

  3. 중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④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 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을 추가로 부여한다.<신설 2017. 

4. 1>

   ⑤근로기준법 제73조의 대상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보건휴가를 주어야 한다.<신

설 2017. 9. 1>

  ⑥자녀가 있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2일(자녀가 셋 이

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7. 9. 1><전

면개정 2019. 5.10>

  1.「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

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

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전면개정 2019. 5.10>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

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신설 2019. 

5.10>

  ⑦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직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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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17. 9. 1><전면개정 2019. 

5.10>

  ⑧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

다.<신설 2018. 9. 6>

제26조(결근에 따른 보수삭감등) 직원이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이후 결근한때에는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보수월액에서 삭감한다.<개정2004. 

7. 21><개정2011.12.27><개정 2018. 5. 3>

제27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①휴가기간 중의 공휴일(토요일포함)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휴일(토요일 포함)을 산입한다.<개정 2006.10.11><개정 2015.12.24>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휴가일수에 공제한다. 

  1. 무단 결근일수,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

를 제외한 휴직일수

  2. 지참, 조퇴, 외출 및 반일휴가를 누계시간으로 계산한 일수(8시간을 1일로 한다.)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의사의 진단서가 첨

부된 병가일수는 제외한다.)

제27조의2(휴가기간중의 보수) 이 규정에 의한 휴가 중 여성보건휴가를 제외한 휴가기

간은 유급으로 한다.<신설 2015.12.24>

제28조(휴가의 신청) 직원이 제21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휴가를 득하고

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원장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 4 장    출장 및 교육

제29조(출장) ①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장신청서를 기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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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전면개정 2019. 5.10>

  ②직원이 출장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출장복명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다

만, 경미한 사항이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③원장은 임신한 직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제

한할 수 있다.<개정 2017. 9. 1><전면개정 2019. 5.10>

제30조(출장여비) 출장하는 직원에게는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제31조(교육훈련) ①원장은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전면개

정 2019. 5.10>

  ②원장은 소속 직원의 자질 및 업무처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교육훈련기관

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9. 5.10>

제32조(교육훈련경비) 원장은 교육훈련을 받는 직원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9. 5.10>

제 5 장    복리후생 등

제33조(보건 및 체력증진) 원장은 직원의 건강관리와 체력증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운동경기 및 체육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9. 5.10>

제34조(피복지급)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속 직원에게 피복을 지급할 수 있

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9. 5.10>

제35조(건강진단) ①원장은 직원에 대하여 2년에 1회이상 건강 진단을 실시할 수 있

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9. 5.10>

  ②건강진단결과 치료를 요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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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진흥원은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을 성실하게 준수한다.<개정 2019.10.29>

제37조(내규)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

다. 

부      칙<2003.  9. 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7. 21>

이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2. 2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9. 2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0. 1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22>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 2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1. 2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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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5. 12. 24>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4.  1>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9.  1>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5.  3>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9.  6>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5. 10>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0. 29>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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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개정 2005. 9.29><개정 2011.12.27><개정 2015.12.24><전면개정 2019. 

5.10>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 인 5일

자 녀 1일

출 산 배우자(처) 10일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일

입 양 본인 20일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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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수 규 정

제정 2003.  6. 30

개정 2004.  1. 13

개정 2004.  7. 21

개정 2004. 12. 22

개정 2005.  3.  4

개정 2005.  9. 29

개정 2005. 12. 22

개정 2006.  3.  8

개정 2006. 10. 11

개정 2006. 12. 22

개정 2007. 12. 27

개정 2008. 12. 26

개정 2009. 12. 29

개정 2010.  6. 22

개정 2010. 12. 28

개정 2011.  3. 28

개정 2011. 12. 27

개정 2011. 12. 27

개정 2013. 11. 20

개정 2013. 12. 26

개정 2014.  3. 26

개정 2014. 12. 24

개정 2015. 12. 29

개정 2016.  3. 29

개정 2016. 12. 29

개정 2017.  4.  1

개정 2018.  2. 12

개정 2018.  3. 20

개정 2018.  9. 11

개정 2018. 12. 20

전면개정 2019.  5. 27

개정 2019. 12. 19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부천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임원과 직원

(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면

개정 2019. 5.27>

제2조(적용범위) 임직원의 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내규로 정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봉”이라 함은 1년간 받기로 계약된 보수액으로써 기본연봉, 수당, 복리후생비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여 실비 보상적인 여비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7. 4. 

1>

  2. “보수월액”이라 함은 기본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7. 4. 1>

  3.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

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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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봉 산정 및 실비보상

제4조(기본연봉) 임직원의 ‘기본연봉표’는 [별표 제4호]와 같다.<개정 2007.12.27><개

정 2009.12.29><개정 2010. 6.22><전면개정 2019. 5.27>

제5조(연봉책정) ①연봉의 계산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당해 

연도 부가호봉액은 군경력과 진흥원 근무경력 등을 가산한 부가호봉에 호봉단위액을 

승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부가호봉은 군 의무복무기간 경력과 진흥원 근무경력을 

합산하여 최대 5년까지 적용하되 진흥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상임이사

는 부가호봉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호봉단위액은 제4조 ‘기본연봉표’와 같다.<개정 

2005. 9.29><개정 2006. 3. 8><개정 2007.12.27><개정2009.12.29><개정 2010. 

6.22><개정 2013.12.26><개정 2016. 3.29><전면개정 2019. 5.27>

  ②연봉책정은 제4조의 ‘기본연봉표’해당하는 기본연봉액에 부가호봉액을 가산한 금

액으로 책정한다. 단, 기본연봉액은 전년도 기본연봉액에 당해 연도 지방공무원 보

수 인상율을 반영한다.<신설 2006. 3. 8><개정 2007.12.27><개정 2008.12.26><개정 

2009.12.29><개정 2010. 6.22><개정 2018. 3.20>

  ③신규임용, 승진, 승급, 복직, 감봉, 직위해제 등의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

할 계산한다.<개정 2006. 3. 8><개정 2017. 4. 1><개정 2020. 1. 1>

  ④<삭제 2017. 4. 1>

제6조(보수변경지급) 재직 중 직위해제, 징계처분 등을 받은 자는 인사규정 제38조에 

의하여 준하여 보수를 감하여 지급한다.<개정 2008.12.26>

제6조의2(휴직기간중의 급여) 업무상 질병의 치료를 위해 휴직한 경우 그 기간 중 연

봉월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단, 산재보험 휴업급여는 진흥원에 반납한다.<신설 

2011.12.27><전면개정 2019. 5.27>

제7조(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일때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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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연봉외 실비보상) ①임직원의 각종 수당 지급 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로

기준법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하고, 근로기준법에 그 지급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04. 7.21><개정 2007.12.27><개정 2014. 3.26><전면개정 2019. 

5.27>

  1. 일반직1급 : 일반직 공무원 5급<신설 2012.12.27>

  2. 일반직2급 : 일반직 공무원 6급<신설 2007.12.27><개정2012.12.27>

  3. 일반직3급 : 일반직 공무원 7급<신설 2007.12.27><개정2012.12.27>

  4. 일반직4급 : 일반직 공무원 8급<신설 2007.12.27><개정2012.12.27>

  5. 일반직5급 이하 : 일반직 공무원 9급<신설 2007.12.27><개정 2012.12.27><개정 

2014. 3.26>

  ②국⋅도비 등 외부지원사업에 대한 실비보상은 관련사업규정이 있을 시 그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 9.29><개정 2008.12.26><개정 2014. 3.26><전면

개정 2019. 5.27>

  ③파견공무원이 파견근무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하는 제수당은 본청 같은 직급의 유

사업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액을 특별수당으로 지급한다.

  ④임직원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 발표 후 당해년도에 한해 지급한다. 

임직원의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는 매년 정부 지침에 의한다.<개정 2004. 

7.21><개정 2005. 9.29><개정 2005.12.22><개정 2006. 3. 8><개정 2006.10.11><개

정 2016. 3.29><전면개정 2019. 5.27>

  ⑤연차휴가 보상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그 산출방법

은 “12월31일(퇴직일 전일) 현재의 통상시급 × 8시간 × 연가보상일수”로 한다.<신

설 2005. 3. 4><개정 2007.12.27><개정 2018. 3.20><개정 2020. 1. 1>

  ⑥<삭제 2017. 4. 1>

  ⑦자녀학비 보조수당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임직원에게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1.12.27>

  ⑧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비를 정액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12.29>

  ⑨정액급식비와 가족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임직원



보수규정

- 223 -

에게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12.29>

  ⑩이사장에 대하여는 품위유지를 위한 직책수행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

다.<신설 2018. 9.11>

  ⑪이사와 감사가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0. 1. 1>

제9조(임직원외실비보상)①<삭제 2017. 4. 1>

  ②임직원이 아닌 자가 진흥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거나 연구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9. 5.27>

  ③임직원외 실비보상지급기준을 [별표 제1호]와 같이 정한다.<전면개정 2019. 5.27>

  ④국⋅도비 등 외부지원사업에 대한 여비 및 수당지급기준은 관련사업규정이 있을 

시 그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신설2005. 9. 29><전면개정 2019. 5.27>

제 3 장    퇴 직 금

제10조(퇴직금) 퇴직금은 임직원으로 1년이상 근속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11조(지급기준) ①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

한다.<개정 2008.12.26><개정 2013.11.20>

  ②제1항의 평균 임금의 범위는「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적용한다.<신

설 2013.11.20>

제12조(가산금지급) ①임직원이 공상으로 사망한 경우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

급여액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금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

다.<개정 2008.12.26><전면개정 2019. 5.27>

제13조(근속기간의 계산) ①근속기간의 계산은 임용된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 일할 

계산한다. 다만, 고용계약 임직원으로서 고용계약기간 만료 후 재고용될 때에는 근

속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11.20><전면개정 2019. 5.27>

  ②<삭제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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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퇴직금의 지급) 퇴직금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11.20>

제15조(수령자) ①퇴직금은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사망이나 기타사유로 본

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지급한다. 

  ②유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의 제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삭제 2011.12.27>

제17조(퇴직금의 설치 및 조성) ①퇴직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서 퇴직기금(이

하“기금”이라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기금부담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한다.

제18조(기금부담금) ①진흥원은 퇴직금 재원으로 필요한 기금을 부담하여야 한다.<전

면개정 2019. 5.27>

  ②기금부담금은 근속기간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 추계

액을 연 1회 이상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7><개정 2013.11.20>

  ③<삭제 2013.11.20>

제1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의 운용은 최대의 수익이 발생하는 방법으로 안정성

을 고려하여 관리하되 원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9. 5.27>

제20조(기금운용상황보고) 원장은 기금운용상황을 결산보고서와 별도로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9. 5.27>

부      칙<2003.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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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4.  1.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4년 1월 1일부터 이 규정 시행일 이전의 보수 및 수당에 관한 업

무처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4.  7.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2. 2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3.  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9. 2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2. 2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3.  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0. 1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22>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27>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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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8. 12. 26>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2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6. 22>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연봉책정) 중 원장 호봉제 폐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 28>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3. 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 2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2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1. 2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26>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3. 26>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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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4. 12. 24>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2. 29>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3. 2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2. 2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4.  1>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연봉 인상률의 적용) [별표 제4호]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  3. 2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9. 1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연봉 인상률의 적용) [별표 제4호]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보수규정

- 228 -

부      칙<2019.  5. 2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2. 19>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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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개정 2008.12.26><개정 2015.12.29><개정 2018.12.20><전면개정 2019. 

5.27>

임직원 외 실비보상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대  상 지급액(상한)

위 원 회

기술심사평가위원회 200,000원

기타 각종 위원회 및 회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초    청
강 사 료

(내 국 인)

중앙공무원교육원 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초    청
강 사 료

(외 국 인)

A 급 강 사
(저명인사, 박사급)

700,000원

B 급 강 사
(석사급)

500,000원

C 급 강 사
(기타자격소지자 등)

300,000원

※ 초청강사의 원고료에 대해서는 중앙공무원교육원 또는 지방행정연수원 강사수당 지

급기준을 적용한다.<신설 2005.12.22><개정 2015.12.29>

※ 강사의 교통비, 숙박비 등 실비보상은 여비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이 가능함  <신설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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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삭제 2016. 3.29>

[별표 제3호]<삭제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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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신설 2011.12.27><전면개정 2019. 5.27>

징계처분자의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시 근무평정점수 

감점기준

분류
훈계

(3회이상)
직위
해제

경징계 중징계 비고

점수 -1 -2 -3 -5

※ 근무평정결과 총점에서 감하며, 징계기준은 최초 징계요구 사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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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규정시행내규

제정 2007. 12. 27

개정 2008. 12. 23

개정 2010.  6. 22

개정 2011. 12. 27

개정 2013. 12. 30

폐지 2017.  3. 24

부      칙<2007. 12. 27>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23>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29>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6. 22>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 23>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30>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3. 24>

이 규정은 2017년 3월 24일부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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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규정

제정 2004.  4.  8

개정 2004. 12. 22

개정 2006.  3.  8

개정 2006. 12. 22

개정 2008. 12. 26

개정 2015. 12. 24

개정 2016.  7.  1

개정 2017.  3. 24

개정 2017.  9.  1

전면개정 2019.  5. 10

개정 2019. 10. 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부천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정관 제28

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이 진흥원의 업무수행을 위

하여 출장 등 여행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국내 여비와 국외 여비로 구분하되 그 내용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국내 여비는 운임⋅일비⋅식비⋅숙박료로 구분한다.

  2. 국외 여비는 항공임⋅일비⋅식비⋅숙박료⋅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3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순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의한 여행이 곤란할 때에는  그 실지 경과한 

노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4조(여행일수의 계산) ①여행일수는 업무로 소요되는 일수에 의한다. 다만, 업무로 

출장지에 체재하는 일수 및 여행도중 천재지변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

한 초과일수는 포함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 경우에는 1일 미만의 나머지가 생길 때에는 이를 1

일로 계산한다.

제5조(여비의 변경) 여행도중 여비에 관한 규정이나 직급의 변경에 의하여 여비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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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다만, 당해 임직원이 이동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제6조(여비지급의 예외) ①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2인이상의 임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동행자중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받는 자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의한 여비의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경우

에는 여비의 정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진흥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흥원의 규정 

또는 규칙에서 정한 위원회의 위원, 정원외 임직원 및 진흥원 외부인도 진흥원의 임

무를 수탁받아 여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제1호]내지 [별표 제2호]

의 등급구분을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진흥원 외부인의 등급구분은 

[별표 제1호]내지 [별표 제2호]의 범위안에서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6.12.22><전면개정 2019. 5.10>

제7조(국내여비의 지급) ①국내여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제1호]에 의한 금액으

로 지급한다. 다만, 업무수행상 진흥원의 업무용 차량 또는 자가용 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9. 1><전면개정 2019. 5.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차량으로 출장시 [별표 제1호]에 의해 지급한다.<개

정 2015. 9. 1><전면개정 2019. 5.10>

  ③일비 및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진흥원의 업무용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일비는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전면개정 2019. 5.10>

  ④숙박료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⑤<삭제 2015.12.24>

제8조(운임의 구분 및 지급) ①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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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임은 철도외의 육로여행에 각각 지급한다.

  ②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은 [별표 제1호]에 의한 실비로 지급

한다. 다만, 전철구간에 있어서 철도운임이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을 때

에는 철도운임에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로 

한다.<개정 2017. 9. 1><전면개정 2019. 5.10>

제9조 <삭제 2017. 9. 1>

제10조(일비등의 감액) ①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 및 숙박료는 그 곳

에 도착한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

액의 1할, 3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2할, 6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3할에 상당한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장기체재기간중 일시 다른지역에 출장하였을 경우에는 그 출장기

간을 공제하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한다.

제11조(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 ①근무지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

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0,000원을 4시간미만인 자에 대하

여는 1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

하며, 진흥원의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00원을 감하여 지급한

다.<개정 2006. 3. 8><전면개정 2019. 5.10>

  1. 위 지급액 이외에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등 별도의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

다.<신설 2019.10.29.>

  ②제1항의 경우 “근무지내 출장”이라 함은 부천시 내에서의 출장 또는 여행거리가 

왕복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개정 2015.12.24>

  ③여행목적지가 다른 시⋅군에 위치하면서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라도 

교통여건(전철, 버스 등)을 고려하여 근무지내 국내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5.12.24>

  ④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에는 실비로 지급한

다.<신설 2017. 9. 1>

제12조(국외여비의 지급) ①국외여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제2호]에 의한 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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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급한다. 다만, 동일지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여비는 그 곳에 도착한 날

부터 기산하여 그 일수가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할, 

6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3할에 상당한 액을 감액 지급

한다.<전면개정 2019. 5.10>

  ②60일을 초과하는 장기 체재자에 대한 국외여비는 2개월에 1회씩 소요액을 송금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초청자 부담으로 외국에 출장하는 때에는 진흥원에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초청자 일부부담으로 외국에 출장하는 때에는 [별표 제2호]의 기준에 의한 차

액을 진흥원에서 지급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9. 5.10>

제13조(준비금) ①국외 출장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준비금을 실비로 지급한다.<개정 

2008.12.26><개정 2015.12.24>

  ②제1항에 따른 준비금 지급대상 항목은 비자발급비(비자면제프로그램의 경우 관련 

수수료),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를 말하며, 동 경비

에는 비자발급 대행수수료 등 준비금 지급대상의 목적물을 실현하기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를 포함한다.<개정 2015.12.24>

  ③준비금을 지급받으려는 임직원은 출국 전 또는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기

산하여 2주일 이내에 준비금의 세부 사용내역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국외여비 정산 시 회계관계직원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5.12.24>

제14조(휴직 또는 퇴직자의 여비) ①휴직 또는 퇴직된 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정리 

등으로 근무하였을 때에는 본직 또는 전직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근무지외로 출장중에 휴직 또는 퇴직된 자의 여비는 출장지로부터 근무지 또는 

구임지 까지의 본직 또는 전직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형사사건으

로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에 의한 자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징계대상

에서 제외되거나 법원의 무죄선고가 되면 여비는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5조(출장중 사고) 여행시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부득이 연장체재하였을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기타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에 한하여 국내의 경우에는 일비 

및 숙박료, 국외의 경우에는 여비를 추가 지급한다. 이 경우에는 원장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9.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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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출장중 사망자의 여비) 출장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출장지로부터 거주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한 여비의 배액과 사체운반비를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부      칙<2004.  4.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것은 이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

다.

부      칙<2004. 12. 2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3.  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22>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26>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2. 24>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7.  1>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3. 24>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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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7.  9.  1>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5. 10>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0. 29>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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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개정 2006. 3. 8><개정 2006.12.22><개정 2016. 7. 1><개정 2017. 9. 

1> <전면개정 2019. 5.10>

국내여비
(단위 : 원)

등급구분
운    임

일비 식비 숙박료
항공 철도 선박 자동차

이사장, 원장 실비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20,000 25,000 실비

그 외 임직원 실비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20,000 20,000

실비(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주 : 1. <삭제 2017. 9. 1>

    2. 운임 및 숙박료란의 실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3호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

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본다.<개정 2017. 9. 1>

    3. 단, 국비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별도의 여비지급기준이 있을 경우 수행사업 관련규정

을 따라 지급한다.<신설 2006.12.22>

    4. 공무여행으로 적립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임직원은 일

비의 50%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총액은 항공마일리

지로 절약된 항공운임 범위로 한다.<신설 2017. 9. 1>

    5.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

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신설 

2017. 9. 1>

    6.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별표]의 등급구분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

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7. 9. 1>

    7.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신설 2017.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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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개정 2006.12.22><개정 2016. 7. 1><개정 2017. 3.24><전면개정 2019. 

5.10><개정 2019.10.29.>

국외여비

(단위 : 미 달러화($))

직위/직급 항공임 등급 일비 식비
숙박료

실비(상한액) 할인정액

원장
1등
정액

가 35 107 실비(223) 190

나 35 78 실비(160) 136

다 35 58 실비(130) 111

라 35 49 실비(85) 72

본부장, 실장 및
전임계약직 “가”급

2등
정액

가 30 81 실비(176) 150

나 30 59 실비(137) 116

다 30 44 실비(106) 90

라 30 37 실비(81) 69

팀장 및 전임계약직 
“나”급 이하

2등
정액

가 26 67 실비(155) 132

나 26 49 실비(123) 105

다 26 37 실비(90) 77

라 26 30 실비(77) 65

※ 단, 국비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별도의 여비지급기준이 있을 경우 수행사업 관련규정을 따

라 지급한다.

※ 숙박료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이하 “할인정액”

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정산하지 않는다.

※ 공무여행으로 적립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임직원은 일비의 

50%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총액은 항공마일리지로 절약

된 항공운임 범위로 한다.<신설 2017. 9. 1>

주 : 등급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4]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을 따른다.

1.<삭 제>

2.<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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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여행규정

제정 2015. 12. 24

개정 2017. 11.  1

개정 2018.  5.  3

전면개정 2019.  5. 10

개정 2019.  8. 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부천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임원과 직원

(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개정 2018. 5. 3><전면개정 2019. 5.10>

제2조(적용대상) ①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진흥원의 임직원으로 한다. 단, 해외연수 또

는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5. 3><전면

개정 2019. 5.1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외연수 또는 국외에 파견된 임직원은 제14조에 따른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공무국외여행 허가) ①제2조에 따른 공무국외여행은 진흥원의 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전면개정 2019. 5.10>

  ②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임직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원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9. 5.10>

  1.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해외여행자 수칙[별지 제2호 서식]

  3. 항공운임 증명서

  4. 공무국외여행 방침결재문서 및 그 밖의 증빙서류

  ③공무국외여행 방침은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전면개정 2019. 5.10>

  ④제3항에 따른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는 개인정보 등의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후 진

흥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신설 2019.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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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신청서류의 보완 등) ①원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공무국외여행 허가신청 서류

에 대하여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9. 5.10>

  ②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보완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9. 5.10>

제5조(사전협의) ①공무국외여행을 하려는 임직원의 소속 부서장은 공무국외여행 방침

을 수립할 때에 복무담당 부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상급기관 등의 계획에 따라 공무국외여행에 참가하거나 해외에서 실시되는 행사에 

공무로 참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급기관 등과의 참가 협의 초기 단계부터 복무담당 

부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외국기관 공식방문에 따른 재외공관 협조사항에 대하여는 여행 출발 40일 전까지 

부천시를 경유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제6조(공무국외여행 심사) ①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진흥원 공무국

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17.11. 1><전면개정 

2019. 5.10>

  ②심사위원회는 [별표]의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에 따라 공무국외여행(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흥원 외의 기관⋅단체⋅개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타

당성을 심사한다.<전면개정 2019. 5.10>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생략할 수 있

다.

  1. 시장⋅부시장⋅의장 또는 부의장을 수행하는 경우

  2. 국제자매(우호)도시 간 교류업무의 추진

  3. 임직원 상호파견 협정에 따른 파견

  4. 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요청에 따른 경우

제6조의2(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심사위원회는 5인 이내로 구성하고 내부위원은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진흥원 본부장 및 감사부서장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2명

으로 한다. 단, 위원의 소속 직원이 포함된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할 때에는 해당 위

원을 제외한다.<전면개정 2019. 5.10><개정 2019. 8.30>



공무국외여행규정

- 243 -

  ②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업무 담당 본부장이 그 직무

를 수행한다.

  ③심사위원회 간사는 복무업무 담당자로 한다.

  ④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⑤외부기관 요청에 의해 긴급한 출장 등의 사유 외에는 서면 심사를 제한한다.<신설 

2017. 11. 1><개정 2019. 8.30>

제7조(허가의 변경 및 취소) ①공무국외여행 허가 후 특별한 사유로 여행자, 여행일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임직원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원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9. 5.10>

  ②국가에 재난ㆍ재해 및 대규모 감염병, 환율급등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직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취소 신청 하거나 허가권자의 권한으로 취소할 수 있

다.

제8조(대행사 선정 및 항공운임 지급) ①공무국외여행 대행사를 선정할 경우에는「여

비규정」에 따라 산출한 경비 중 대행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공개경쟁의 방

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어 복수의 견적 비교를 실시하는 경우 

원장 심사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9. 5.10>

  ②항공운임은 출장자 개인별로 지급하는 지출 방식 외에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 직

접 송금하거나 기관 카드로 결재할 수 있다.

제9조(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여행 등 금지) ①임직원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ㆍ단체ㆍ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과 공무 또는 개인적인 국외여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써 원장의 심사를 거쳐 직무

상 이해관계자와의 공무국외여행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면개정 

2019. 5.10>

  ②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한 사람에게는 여행목적, 여행 세부일

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여행경비 등에 대해 점검ㆍ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 외에는 계약·용역에 포함된 국외 출장을 제한한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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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2019. 8.30>

제10조(소양교육) 공무국외여행 대상자는 여행 전에 해당 공무국외여행 담당부서에서 

실시하는 여행자 수칙 등 해외여행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

여행 대상자의 해외여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소양교육을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귀국보고서 등의 제출) ①임직원이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전면개정 2019. 5.10>

  ②원장은 국제협력업무의 발전 및 해외여행 경험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도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9. 5.10>

  ③임직원이 귀국보고서를 기일 안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승인된 귀국보고서는 개인정보 등의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후 진흥

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신설 2019. 8.30>

제12조(사후관리 등) ①원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임직원에 대하여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전면개

정 2019. 5.10>

  ②원장은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진흥원 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여행 보고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여행을 마친 

임직원에게 보고회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9. 5.10>

부      칙<2015. 12. 24>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1.  1>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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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8.  5.  3>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5. 10>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8. 30>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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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전면개정 2019. 5.10>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제6조 관련)

1. 여행의 필요성

  가. 공무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여행은 자제하고, 진흥원 이

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여행을 우선

      ※ 해외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 단순목적의 국외여행 억제

  나.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여행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하고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 수립

      ※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 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

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여행의 필요성⋅타당성을 판단하여야 함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

    - 중복⋅집중 방문으로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방문국⋅방문기관과 사전에 협의, 수집할 자료목록 및 방문기관 질의내용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

3. 여행자의 적합성

  가. 여행자의 담당업무와 여행목적의 적합성을 고려, 여행인원은 필수인원으로 한정하며, 참여자 간의 명

확한 업무분장

  나. 여행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여행자 선정의 적합 여부

4. 여행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

  나.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등을 감안, 적절한 시기를 선택

      ※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피하도록 함

5. 여행경비의 적정성

  가. 여비규정에 따른 여행경비 산출⋅지급 여부

  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항공료⋅체재비 등의 

과다 여부

    - 타 기관(기업) 등과 동행하는 경우 타 기관(기업)에 비용전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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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1. 여행개요

여행목적

여행기간   20  .  .   ～  20  .  .     ( 일간)  

여 행 국     

방문기관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연 령

여 행 경 비(천원)

금 액 부담기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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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행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2명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3. 여행경비

성  명 계
항  공
운  임

체  재  비
준비금 교육비 그 밖의 사항

일 비 식 비 숙박비

4. 여행효과

※ 출장목적 및 성격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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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해외여행자 수칙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

2. 직무상의 보안을 유지하며, 국가보안을 누설시키는 일이 없도록 보안유지를 철저히 한다.

3. 여행목적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철저히 하며, 귀국 후에 귀국 보고서 등 모든 보고서를 

정해진 기일 안에 제출한다.

4. 여행일정을 충실히 지키고 사사로운 여행을 삼가며, 여행경비를 최대한 절약한다.

5. 여행 중에 물품을 최소한으로 하고 분수에 넘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한다.

6.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

상)은 귀국 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한다.

                                          년      월      일

여행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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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Ⅰ.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여행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 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승차권 등 첨부자료는 가급적 스캔 또는 디지털카메라 접사 촬영하여 보고서에 첨부하며, 개인정보 노출

에 유의(필요한 부분은 삭제한다)한다.

※ 출장목적 및 성격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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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맞춤형 복지 운영 규정

제정 2011. 11. 27

개정 2016.  7.  1

개정 2018.  5.  3

전면개정 2019.  5. 10

개정 2019. 10. 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부천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임원과 직원

(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의 맞춤형복지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임직원의 복리증진과 업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맞춤형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임직원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

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기본항목”이란 맞춤형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임

직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3. “자율항목”이란 맞춤형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선

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4.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임직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

라 선택할 수 있도록 임직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5. “복지점수”란 맞춤형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

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6. “기본복지점수”란 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7.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임직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점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진흥원 제규정에서 정의한 임직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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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개정 2019. 5.10>

  ②기타 제외 대상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진흥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9. 5.10>

제4조(맞춤형복지제도의 항목) ①맞춤형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

항목으로 구성 한다.

  ②기본항목은 진흥원 조직의 안전성을 위하여 임직원 모두가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전면개정 2019. 5.10>

  ③자율항목은 임직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건강관리⋅자기개발⋅여가활용⋅가정

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5조(포인트 배정기준) ①개인별 포인트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

  1. 기본포인트 : 적용대상에게 1,000포인트를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2. 근속포인트 : 근속 1년당 10포인트씩 최고 300포인트까지 배정한다.

  3. 가족포인트 : 배우자(100포인트), 부모(4인까지)는 50포인트씩 배정한다. 자녀 중 

첫째자녀는 100포인트, 둘째자녀는 200포인트, 셋째자녀부터는 1인당 400포인트를 

배정한다.<개정 2016. 7. 1><개정 2018. 5. 3>

  4. <삭제 2019.10.29.>

  ②제1항2호에 따른 근속포인트의 근속기간은 최근입사일로부터 기산한다.

  ③제1항3호에 따른 가족포인트의 근거가 되는 가족의 범위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가족수당)의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에 따른 개인별 포인트는 설계일 기준(전년도12월 말일)으로 확정되며, 설계

이후 발생하는 근속기간 및 가족상황의 변동사항은 그 해당연도의 포인트에 반영하

지 아니한다.

제6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개인별 복지점수 산정 기준일은 전년도 말일을 기

준으로 하여 연초에 연 단위로 부여하며, 적용 기간에 근속연수 변경 등 기타 사유

로 복지점수의 증감사유가 발생할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②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

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제2조에 의한 비 지원 대상자가 신분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복지 점수를 새로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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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말까지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④임직원의 신분 변동(전직, 직위해제, 면직, 해임, 파면,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 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⑤복지점수의 계산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신분 변동일 기준 미사용 점수는 

소진시키고, 초과 사용 점수는 정산하여 환수한다. 

제7조(회계처리 및 특례) 복지점수의 회계처리는 진흥원 회계규정을 준용하되,  복지

점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운용협약을 체결하고 금용

기관의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

화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9. 5.10>

제8조(복지점수의 관리 등) ①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하고자 하

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운용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당해 규정에서 정하

지 않은 사항은 운용협약서를 통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9. 5.10>

  ③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의 복지점수 사용 실태를 금융기관의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9조(복지점수의 사용 및 제한 항목) 복지점수의 사용 및 제한 항목은 [별표 제1호]

와 같다. 단, 세부항목은 제7조에 의한 금융기관과 체결한 운용협약서로 협의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9. 5.10>

부      칙<2011. 12. 27>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7.  1>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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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8.  5.  3>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5. 10>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0. 29>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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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신설 2011.12.27.><전면개정 2019. 5.10>

복지점수 사용항목 및 지급제한

분야별 사용항목 지급제한항목

자기계발 - 학원수강, 도서구입

건강관리
- 검진비(통원치료비), 헬스/수영장 등 

건강시설, 안경/보청기 구입

레저 및 취미
- 여행비용, 콘도 및 스포츠 등 레포츠 

활동 놀이시설 이용 등

문화생활
- 공연(영화/연극/콘서트) 관람 박물관/

동물원/유적지/문화행사 참여 관람

- 유흥비(노래방, 카지노, 유흥주점, 사우
나 등)

가족 관련
- 미취학 자녀의 보육 시설 이용비 및 

교육비, 효도관광, 가족여행비, 기념일
(꽃배달) 등

기타 - 전통(재래)시장 사용 등

- 현금 또는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불가
(상품권, 주유권, 증권 등)

-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서
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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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제정 2016. 10. 19

전면개정 2019.  5. 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부천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임금피크

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 대상자는 진흥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직원을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한다.<전면개정 2019. 5.10>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2. 임금피크 감액률 적용 전‧후의 기본급이 생활임금의 150% 이하인 직원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금피크제”라 함은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정년까지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

를 말한다.

  2. “임금조정기간”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 1차년도 : 정년퇴직일 3년 전부터 1년간

    나. 2차년도 : 정년퇴직일 2년 전부터 1년간

    다. 3차년도 : 정년퇴직일 1년 전부터 1년간

  3. 전호에서 “1년간”은 6월30일 퇴직예정자는 7월1일부터 익년 6월30일까지, 12월 

31일 퇴직예정자는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피크임금” 이라 함은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기준연봉을 말한다.

  5. “생활임금”이라 함은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시간급을 월 

209시간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직무관리)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 대하여는 경력, 능력 등을 감안하여 기존직

무 또는 별도 직군으로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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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감액률)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기준연봉 감액률은 피크임금을 기준으로 [별표 

제1호]의 기준연봉 감액률을 적용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6조(임금계약)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은 임금조정기간 별로 조정된 임금계약서를 작

성한다.

제7조(정원관리) ①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는 별도정원으로 관리하며 별도직군 정원

과 초임직급 정원으로 구분한다.

  ② 별도정원 반영일자는 정년 1년 전의 날로 잔여 근무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초임직급 정원 : 정년 1년 전

  2. 별도직군 정원 : 정년 3개월 전

  ③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중 초임직급 정원은 임금피크제 적용 전 직급, 직책, 보

직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직군 정원은 인사관리상 필요에 따라 진흥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별도 새로운 직무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관

리 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9. 5.10>

제8조(호봉승급 및 승진)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의 호봉승급 및 승진에 관한 사항은 

진흥원 인사규정에 따른다. 다만, 별도정원의 별도직군 정원으로 구분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는 승진할 수 없다.<전면개정 2019. 5.10>

제9조(절감재원 관리) ① 임금피크제 절감액으로 신규 채용인원의 인건비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절감된 재원으로 신규 채용 인건비를 충당되지 못할 경우 총액 인건비 범위내에

서 충당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절감재원을 신규 채용인원의 인건비로 충당 후 잔여 재원이 발생

될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의 복리증진 및 처우개선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퇴직금) ① 임금피크제 대상직원의 퇴직금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중간정산 

한다.

  ②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에는 매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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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지원)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는 퇴직 전 교육⋅전직지원 과정에 필요사항을 지

원할 수 있으며, 지원방법 등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전면개정 2019. 

5.10>

부      칙<2016. 10. 19>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5. 10>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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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전면개정 2019. 5.10>

기준연봉 감액률

구 분
정년 잔여기간(감액차수)

비 고
3년(1차) 2년(2차) 1년(3차)

감액률 8% 11% 14% 33%(3년)





제5편  재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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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규정

제정 2003.  9. 23

개정 2003. 12. 22

개정 2005.  9. 29

개정 2010.  6. 22

개정 2010. 12. 28

개정 2011. 12. 27

개정 2012. 12. 27

개정 2013. 11. 20

개정 2016.  7.  1

개정 2017.  9.  1

개정 2017. 12. 22

개정 2018.  9.  6

전면개정 2019.  5. 10

개정 2019. 10. 29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부천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정관 제29

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 결산과 재무회계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개정 2010.12.28><전면개정 2019. 5.10>

제2조(적용범위) 진흥원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령, 기타의 규정이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3조(회계처리원칙) 진흥원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원칙에 의한

다. 다만, 설립초기의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관청회계원칙에 

의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9. 5.10>

제4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기간) ①진흥원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로 한다.<전면개정 2019. 5.10>

  ②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개정 2016. 7. 1>

제5조(회계관계인의 직명지정) ①예산 및 재무회계업무의 처리를 위해 회계관계인 직

명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개정 2004.12.22>

  1. 징수책임인 : 진흥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분임징수책임인 : 본부장 

<개정 2004.12.22><개정 2010. 6.22><전면개정 2019.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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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리책임인 : 원장, 분임경리책임인 : 본부장 <개정 2004.12.22><개정 2010. 

6.22><전면개정 2019. 5.10>

  3. 지출원 : 소관부서장 <개정 2016. 7. 1>

  4. 채권관리책임인 : 원장 <개정 2010. 6.22><전면개정 2019. 5.10>

  5. 채무관리책임인 : 원장 <개정 2010. 6.22><전면개정 2019. 5.10>

  6. 수입금출납원 : 소관부서장 <개정 2016. 7. 1>

  7.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소관부서장 <개정 2016. 7. 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관계인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장이 개별 

임명한다.

  ③회계관계직원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진흥원의 정

관 및 이에 대한 제규정과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6조(징수책임인의 직무위임) 징수책임인은 분임징수책임인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

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2010. 6.22>

  1.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제7조(경리책임인의 직무위임) 경리책임인은 분임경리책임인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

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2010. 6.22>

  1. 추정금액이 5,000만원 이하의 제조⋅용역⋅공사⋅매입⋅수리⋅운반의 예산집행

에 관한 사항<개정 2011.12.27>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

금, 기타 법령정관 및 제규정에 따른 의무적경비의 지출과 임시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항으로 추정금액 5,000만원 이하인 경우 <개정 

2011.12.27>

제8조(회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 ①회계관계 직원(회계사무보조자를 포함한다)은 재정

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②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재정보증보험 한도액은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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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진흥원에서 지급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9. 5.10>

<개정 2019.10.29.>

제9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 2 장    예      산

제10조(예산안의 작성) ①원장은 예산 성질과 목적에 따른 출연금, 자체수입금, 보조

금, 수탁사업 예산을 [별지 제1호의 1서식] 및 [1호의 2서식]에 의한 예산편성요구

서를 작성하여 시 담당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 6.22><개정 2010.12.28><개정 2011.12.27><전면개정 2019. 5.10>

  ②제1항의 수입지출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

  1. 사업계획서

  2. 수입지출예산사항별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6. 7. 1>

  3. 수입결산총계표[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6. 7. 1>

  4. 전년도 지출결산총계표[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6. 7. 1>

  5. 채무부담행위조서

  6.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제11조(예산안의 의결 및 승인)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수입 지출예산안은 

회계연도개시 2월전까지 진흥원 이사회의 의결 및 승인을 거쳐 시장 및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에게 제출한다.<개정 2010.12.28><개정 2016. 7. 1><개정 2017. 9. 1><개

정 2018. 9. 6><전면개정 2019. 5.10>

제12조(추가경정예산안) ①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수입지출예

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추가경정 예산편성요구

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6>

  ②제1항의 추가경정예산편성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적용

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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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지출예산의 이월) ①지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명시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3.11.20><개정 2016. 7. 1>

  ②지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다.<신설 2010.12.28><개정 2013.11.20>

<개정 2016. 7. 1>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

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비

  ③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

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3.11.20>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3.11.20>

제14조(예산의 정리) 원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예산원부를 비치하여 예산의 변동 

및 배정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15조(지출예산의 집행품의) 이사장은 원장에게 추정금액 5000만원이상, 본부장에게

는 5천만원미만의 제조⋅용역⋅공사⋅매입⋅수리⋅운반의 예산집행을 위임하며, 기

타 집행에 관한 사항은 본부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2005. 9.29><개정 

2010. 6.22><개정 2011.12.27><개정 2016. 7. 1><개정 2017. 9. 1><전면개정 

2019. 5.10>

 

제16조(지출예산의 집행) ①세출예산의 지출집행품의와 집행은 예산배정 범위안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장은 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 운반 등에 관하여는 원장에

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전면개정 2019. 5.10>

  ③각 부서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분기별 집행계획서에 의해 [별지 제9호 서

식]에 의한 예산배정요구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세출예산배정서에 의해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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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집행 한다.<개정 2016. 7. 1>

제17조(집행의 제한) ①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에는 그 지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16. 7. 1>

  1.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조금, 기부금 기타 특정 수입에 의하는 경우에 있어 

해당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할 때

  2. 타 기관의 허가승인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3.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의 집행중지 요청이 있

는 경우<신설 2010.12.28>

  ②제1항 제1호의 수입이 수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

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신설 2010.12.28><개정 2016. 

7. 1>

제18조(예산의 전용) ①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을 필요로 할 때에

는 예산전용요구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9. 5.10><개정 2017. 

9. 1><개정 2018. 9. 6>

  ②원장은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19조(예비비 지출요구) ①각 부서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 

지출요구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개정 2018. 9. 6><전면

개정 2019. 5.10>

  ②원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타당성이 있을 때에는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다만, 인건비예비비 및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우선 

집행 후 사후 보고한다.<개정 2007.12.27><개정 2017. 9. 1><전면개정 2019. 5.10>

  ③원장은 예비비를 집행하였을 때에는 임시이사회 또는 정기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

다.<전면개정 2019. 5.10>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보조금에 대하여는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신설 2010.12.28>

제20조(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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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8><개정 2017. 9. 1><전면개정 2019. 5.10>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신설 2010.12.28>

  2.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신설 2010.12.28>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신설 2010.12.28>

  ②제1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0.12.28>

제 3 장    결      산

제21조(결산) ①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을 기준하여 모든 수입과 지출을 총정리하

여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9. 5.10>

  ②원장은 전항의 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이사장의 결재를 얻

어야 한다.<전면개정 2019. 5.10>

  1. 당해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업무현황, 재산목록, 감사결과보고서포함)

  2.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와 그 부속명세서<개정 2017. 9. 1>

  3. 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4. 현금잔고증명 및 검사의견서

  5. 재산목록

  6. 기본출연재산 및 기금으로 적립한 내역, 기본재산등

  7. 기타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22조(결산보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결과는 당해 사업의 출납폐쇄 후 80일이

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검사보고서에 의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 및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1>

제23조(잉여금의 처리) 진흥원의 각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순으로 처리한다.<전면개정 2019. 5.10>

  1. 이월 손실금의 보전

  2. 다음연도 목적사업 운영비용으로 이월

  3. <삭제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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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재      산

제24조(재산) ①진흥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전면개정 2019. 

5.10>

  ②진흥원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전면개정 2019. 5.10>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설립 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 및 개인의 출연금 또는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3. <삭제 2016. 7. 1>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결산상 잉여금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

입하도록 의결한 재산

  ③진흥원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시의 지원금, 기금적립금 및 기금운용과 관

련한 이자수익금, 위탁사업수입금, 진흥원사업 수입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구성하

며, 진흥원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충당한다.<개정 2016. 7. 

1><전면개정 2019. 5.10>

제25조(재산의 평가) 진흥원의 재산평가는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에 의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26조(재산의 관리) ①원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진흥원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9. 5.10>

  ②원장이 기본재산을 양도, 증여,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을 경유하여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7. 9. 1><전면개정 2019. 5.10>

제27조(기금) ①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기금을 설치한다.<전면개정 2019. 5.10>

  ②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부천시의 출연금

  2.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저촉되지 아니한 금융기관 및 기업등 민간의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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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 기본재산의 운용 및 진흥원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전면개정 2019. 

5.10>

  ③진흥원은 기금의 원금을 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

다.<개정 2016. 7. 1><전면개정 2019. 5.10>

  ④진흥원은 기금의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전면개정 2019. 5.10>

  ⑤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

다. 

제 5 장    수      입

제28조(수입결정) 징수책임인은 세입의 수입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

의 수입결의서에 따라 [별지 제15호 서식]의 수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0. 

6.22>

  ②착오, 그밖의 사유로 수입결정의 취소결정 또는 결손 처분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

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의서에 따라 [별지 제15호 서식]의 수입부

에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2011.12.27>

제29조(수입금의 처리) 현금수표 등의 수입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입당일에 진

흥원의 거래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30조(금전출납보관책임) ①수입금출납원은 금전출납 및 보관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②수입금출납원의 손망실 등의 사고발생시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

면개정 2019. 5.10>

  ③수입금 출납원과 지출원은 재무회계규정시행내규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의한 세

입⋅세출일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11.12.27><전면개정 2019. 5.10>

  ④수입금 출납원은 매월말일을 기준하여 재무회계규정시행내규 [별지 제3호의3 서

식]에 의한 수입월계표를 작성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27><전면개정 2019. 5.10><전면개정 2019. 5.10>

  ⑤지출원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재무회계규정시행내규 [별지 제3호의4 서식]의 세

출월계표를 작성한 후 은행의 잔고 증명을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장에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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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여야 한다.<신설 2011.12.27><전면개정 2019. 5.10>

제31조(반납금의 여입)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전도자금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

용액 또는 잔액을 여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여입결의서에 따라 

여입을 결정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의  반납고지서를 작성하여 10일이내에 여입하

여야 한다.

제32조(과오납금의 반환) 원장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과오납금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심의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의 과오납금 반환결의서에 따라 반환

하고 [별지 제20호 서식]의 과오납금 정리부에 정리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 6 장    지      출

제33조(지출의 원칙) ①지출원이 지출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출기한이 도달

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출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의 모든 지출행위는 회계관계법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4조(지출원인 행위) ①모든 지출원인행위시에는 관계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21호의1 서식]부터 [별지 제25호의2 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경리책임인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 6.22>

  ②경리책임인이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지출원인행위

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0. 6.22>

제35조(선급금 또는 개산급) ①여비, 운임 등 업무의 성질상 선급금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선급

금 또는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선급금 또는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용건 종료후 5일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지출) ①지출원은 제33조의 지출의 원칙을 준수하여 지출결의서의 기재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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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한 후 채주의 청구에 의해 채주에게 입금시켜야 한다.

  ②지출원은 10만원 이상의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

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항에 의한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건비

  2. 보상금(단, 토지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

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개정 2010.12.28>

  3. <삭제 2010.12.28>

  4. 특수활동비

  5. 법령, 기타 규정에 의한 의무적 경비

  6. 복리후생비

제37조(채주의 영수인) ①채주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

만,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改印)을 신청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개인을 할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38조(현금출납부) 수입금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이하 “출납원” 이라 한다)이 

현금을 취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현금출납부에 출납할 때마다 이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39조(현금의 보관) ①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진흥원의 세입금 거래은행에 예치하

여야 한다.<전면개정 2019. 5.10>

  ②기본재산으로 조성된 기금은 별도 기금관리규정에 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이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 

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진흥원의 세입금 거래은행을 선정하여 출납사무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7. 9. 1><전면개정 2019. 5.10>

제40조(사금혼합금지) 출납원은 그 취급에 속한 현금을 사금(私金)과 혼합 사용하여서

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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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42조(인계의 절차) ①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는 인계전일로서 현금출납부를 마감

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1>

  ②인계자는 예금잔고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 조서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

류의 목록을 각 3통씩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원장에게 제출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 7 장    계      약

제43조(계약원칙) ①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8>

  ②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경쟁계약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③계약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장(계약의 

방법)을 준용한다.<신설 2012.12.27>

  ④경리책임인 또는 분임경리책임인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같

이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개정 2017. 9. 1>

제44조 <삭제 2012.12.27>

제45조 <삭제 2012.12.27>

제46조 <삭제 2012.12.27>

제47조 <삭제 2017.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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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삭제 2017. 9. 1>

제49조 <삭제 2017. 9. 1>

제50조 <삭제 2017. 9. 1>

제51조 <삭제 2017. 9. 1>

제52조 <삭제 2017. 9. 1>

제53조 <삭제 2017. 9. 1>

제54조 <삭제 2017. 9. 1>

제55조 <삭제 2017. 9. 1>

제56조 <삭제 2017. 9. 1>

제57조 <삭제 2017. 9. 1>

제58조 <삭제 2017. 9. 1>

제59조 <삭제 2017. 9. 1>

제60조 <삭제 2017. 9. 1>

제61조 <삭제 2017. 9. 1>

제62조(관계법규)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3조를 적용하되, 입찰방법 및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

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하는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법규를 준용한다.<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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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1>

제 8 장    계산증명

제63조(두서금액의 표기)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8>

  ▸ 예시 :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제64조(금액, 수량 등의 정정) ①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은 약품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한

다.

  ②제1항의 기재사항 중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상위에 정정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65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기타 “서명”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66조(지출계산서) ①원장은 매월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별지 제33

호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보관한다.<전면개정 2019. 5.10>

  ②제1항의 지출계산서에는 은행의 잔고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9 장    물품관리

제67조(직명지정) 이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 관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물품관리책임인 : 본부장<개정 2010. 6.22>

  2. 물품출납원 : 계약업무담당부서장<개정 2010. 6.22><개정 2016. 7. 1>

  3.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부서장<개정 2010. 6.22><개정 2016. 7. 1>

제68조(물품매입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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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서식]의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의하여 경리책임인에게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6.22>

제69조(물품구매) 경리책임인은 제68조에 의한 물품매입요구서를 검토한 다음 물품구

매계약서 또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구입과 지출결의서에 따라 물품을 구매해야 한

다.<개정 2010. 6.22><전면개정 2019. 5.10>

제70조(물품검수) ①물품검수를 위하여 검수원을 둔다.

  ②보통물품의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원이 되고 중요물품에 대하여는 경리

책임인이 따로 검수원을 지정한다.<개정 2010. 12.28>

  ③물품의 검수에 있어서 특히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

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검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경리책임인은 제2항의 검수

자 이외의 자 또는 당해 전문가나 검사 기관으로 하여금 당해검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0. 12.28>

제71조(검수절차) ①검수원은 계약서, 사양서 또는 송장과 대조하여 검수물품의 규격, 

품질, 수량, 파손여부, 납품일 등을 점검해야 한다.

  ②중요물품의 검수에는 원장이 지정한 입회원이 입회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9. 

5.10>

  ③검수원은 중요물품 검수시 [별지 제28호 서식]의 별도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2조(기증품의 취득)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에 대하여 취득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관

계대장에 등재 후 관리하여야 한다.

제73조(보관의 구분) ①물품은 이를 재고품, 공용품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공용품 중 각자가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 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

다.

제74조(보관책임) ①각 부서별 공용품은 분임물품출납원이, 전용품은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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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일로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제75조(물품의 망실훼손에 대한 변상책임) 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가 그 보관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

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76조에 의한다.

제76조(불용품의 처리) ①원장은 물품 중 노후훼손, 사용가치의 상실, 기타 불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용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6. 7. 1><전면개정 2019. 

5.10>

  ②불용으로 결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매각처분하여야한다. 다만, 불용결정 한 물품 

중 매각하는 것이 진흥원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매각할 수 없

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 처리한다.<개정 2010. 6.22><개정 

2016. 7. 1><전면개정 2019. 5.10>

제76조의2(불용품의 양여) 불용품을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지방공

기업법」에 따른 교육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보훈관련단체,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지역주민, 그 밖의 

공익기관에 양여 할 수 있다.<신설 2016. 7. 1>

제77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78조(인계의 절차) 제77조에 의한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 10 장    장      부

제79조(징수책임인의 장부) 징수책임인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22>

  1. 수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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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과오납 정리부

제80조(경리책임인의 장부) 경리책임인은 [별지 제26호 서식]의 지출원인행위부를 비

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 6.22>

제81조(지출원의 장부) ①지출원은 현금출납부(전산상의 현금출납장), 지출부, 세입세

출외현금출납부(전산상의 현금출납장) 등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2>

  ②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로 겸

용할 수 있다.

제82조(물품출납원의 장부) 물품출납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30호 서식] 내지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한 전산입력시에는 대장을 

비치한 것으로 본다.

  1. [별지 제30호 서식]의 비품출납부

  2. [별지 제31호 서식]의 도서대장

제83조(보조부의 비치) 이 규정이 정한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

할 수 있다.

제84조(장부기재상의 주의) ①장부에는 세입세출결산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

는 것에 의하여 기재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장부의 기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각 계좌에 색인을 붙임.

  2.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입하여서는 아니됨.

  3. 매월 말에 월계를, 2월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월계⋅누계를 기입 

  4. 잔액의 난에 기입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영”을 흑서로 기재하고,  예산액에 대

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그 두부에(+)의 기호를 붙임

  5. 장부의 상단 첫 난에는 “전엽에서 이월”을 기재하고 하단 마지막 난에는 “차엽으

로 이월”을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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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회계관계 담당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문서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개정 2016. 7. 1>

제 11 장    보      칙

제86조(지방자치단체규정의 준용) 이 규정 및 정관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03.  9.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된 회계처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

으로 본다.

부      칙<2004. 12. 2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9. 2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6. 22>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 28>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 2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2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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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3. 11. 2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7.  1>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9.  1>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 22>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9.  6>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5. 10>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0. 29>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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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의1 서식]<개정 2017.12.22>

예 산 편 성 요 구 서
 세입                                                                   (단위: 천원)

과    목 예  산

요구액(A)

전 년 도

예산액(B)

증  △ 감
산출근거

예산 비율(A/B)관 항 세항 목(세목)

(주) 세입 목별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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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의2 서식]<개정 2011.12.27.><개정 2017.12.22>

예 산 편 성 요 구 서
세출                                                                   (단위: 천원)

과    목 예  산

요구액(A)

전 년 도

예산액(B)

증  △    감 산 출 근 거

관 항 세항 목(세목) 예산 비율(A/B)

(주) 세출 목별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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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수입지출예산사항별설명서

     년도 예산회계 수입지출 예산은

          수입                     원

          지출                     원이며

이를 전년도 (기정) 예산액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 예산액

(기       정)

당해연도예산요구액

(추경예산요구액)

비   교 
비   고

증 감

그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음

1. 

2. 

(주) 1. 수입지출별로 과목의 순서에 따라 요지를 기술한다. 

    2. 추경시에는 기정예산액과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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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1.12.27.><개정 2017.12.22>

명시이월조서(요구서)
                                                          (단위: 천원)

과    목
이    월    액 사              유

관 항 세항 목(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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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7.12.22.>

년도 세입결산총계표
(단위: 천원)

과 목 세  입

예산액

수  입

예산액
수입액

과  오

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입액

비고
관 항 세항 목(세목)

(1) (2) (3) (4)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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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1.12.27.><개정 2017.12.22>

년도 지출결산총계표
(단위: 천원)

과 목 수  입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 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익년도

이월액
불용액

비고
관 항 세항 목(세목) (1) (2) ((3)=(1)+(2)) (4) (5) ((3)-(4)=(6))

(주) 1. 예산성립후 증감액의 내역은 비고란에 기재하되

 ① 전년도 이월액     ② 예산전용액     ③ 예비비사용액

 ④ 예산이용액        ⑤ 예산이체액으로 구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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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11.12.27.><개정 2017.12.22>

년도 제  회 추가경정예산요구서
(단위: 천원)

과    목 추경예산

요구액

(1)

기    정

예산액

(2)

증감

((1)-(2)) 재원내역  비   고

증 감관 항 세항 목(세목)

(주): 1. 수입‧지출 공히 목별로 작성한다. 

     2. 예산요구명세서를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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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개정 2017.12.22.>

수입예산 분기별 징수계획서
(단위: 천원)

과 목
예산액 재원별 제1분기 제2분기 제3분기 제4분기

관 항 세항 목(세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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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개정 2011.12.27.><개정 2017.12.22>

지출예산 분기별 집행계획서
(단위: 천원)

과 목
예산액 재원별 제 1분기 제 2분기 제 3분기 제 4분기

관 항 세항 목(세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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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개정 2011.12.27.><개정 2017.12.22>

예 산 배 정 요 구 서
부서명:                                                                       (단위: 천원)

과 목
예 산 액 기배정액

금    회 

요 구 액
배정잔액 비  고

관 항 세항 목(세목)

비고란에는 상세요구내역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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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개정 2011.12.27.><개정 2017.12.22>

지출예산배정(재배정)서
   년   월   일                                                               (단위: 천원)

과  목 예산액 기배정액
금  회

배정액

배정액

누  계
배정잔액

비 고

관 항 세항 목(세목) (1) (2) (3) ((2)+(3))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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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개정 2011.12.27><개정 2017.12.22>

예    산    원    부
관  항  세항  목(세목)                                                         (단위: 천원)

월일 적요

예  산  현  액

배정액 잔 액 당초

예산

추경

예산

전년도

예 산

예산

전용

예비비

사 용

예산

이용․이체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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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개정 2011.12.27><개정 2017.12.22><삭제 2018. 9. 6>

[별지 제13호 서식]<개정 2011.12.27><개정 2017.12.22><삭제 2018.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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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 서식]<개정 2011.12.27.><개정 2017.12.22>

수 입 결 의 서
증제    호

징수책임인 (인)

발  의 20  .   .   .  (인)

수입부기재 20  .   .   .  (인)

출 납 부 기 재 20  .   .   .  (인)본부장 (인)

실ㆍ팀장 (인) 금융기관예치 20  .   .   .  (인)

(관)
(항)

(세항)
(목)

           년도

           회계

금                    원

(금                      원)

납 입 자 성 명

적          요

주) 각 계정별로 수정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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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 서식]<개정 2017.12.22.>

수    입    부

(관)       (항)       (세항)       (목)                                           (단위: 원)

년 월 일 적    요 채주 예 산 액 수입결정액 수입액 누  계



재무회계규정

- 296 -

[별지 제16호 서식]<개정 2011.12.27><개정 2016. 7. 1><개정 2017.12.22.>

여 입 결 의 서
증제       호

실ㆍ팀장 본부장 경리책임인     년도 세출 담당 지출원

회계

발   의  20 . . (인)

관  발의 20 .  . 인

항  지출부등기 20 .  . 인

지출원인

행위부등기
 20 . . (인)

세항
 지급명령

 발행부등기
20 .  . 인

목(세목
)

               금                              (₩                  )

지출일자       년  월  일  인 고지서발행      년  월  일     인

지급명령

번    호
    제        호  인 납부기한      년  월  일     인

반납고지서

번      호
    제        호  인 납    부      년  월  일     인

 반납자 성명           인

주관부
 반납사유:

취급자

(인)

실ㆍ팀장

(인)

(주) 주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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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 서식]<삭제 2011.12.27>

[별지 제18호 서식]<개정 2011.12.27><개정 2017.12.22>

과 오 납 금 반 환 청 구 서

과  목

납기
납기

년월일

기납

부액

정당

납부액

과오

납금

반환

가산금

계산일수

반환

가산

금액

납입자

주  소

성  명관 항 세항 목(세
목)

 사유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를 청구함

                                                                      년   월   일

                               주소

                                                      청구자성명              (인)

 징수책임인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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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 서식]<삭제 2017.12.22>

[별지 제20호 서식]<개정 2011.12.27><개정 2016. 7. 1><개정 2017.12.22>

과 오 납 금 반 환 결 의 서
증지 제    호

징수책임인 발              의 년   월   일 (인)

본부장 수  입  부  등  기 년   월   일 (인)

실ㆍ팀장 과오납금정리부등기 년   월   일 (인)

년도

회계

반 환 명 령 발 행 년   월   일 (인)

반환명령발행번호 년   월   일 (인)

관 항 세항 목

   금                           원

₩ ( 금                           원 )

채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과오납 반환 사유

(주) 회계별로 수정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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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의1 서식]<개정 2011.12.27><개정 2016. 7. 1><개정 2017.12.22>

지 출 결 의 서 
  증제      호

실⋅팀장 본부장 경리책임인 년도

회계

담 당 지출원

세 출 과 목

발    의 20  .  .  . (인) 관 발 의 20 . . . (인)

원인행위부등기 20  .  .  . (인) 항 지출부등기 20 . . . (인)

계    약 20  .  .  . (인) 세항
지급명령   

발행부등기
20 . . . (인)

검    수 20  .  .  . (인)
목(세목

)
지급명령

번    호
제     호

금           원(금        원)

적  요

채  주

주소

상호

성명

계좌입금(        )예금

            은행     지점

계좌번호

영  수

상기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           (인)

주  관  부

진흥원금고 지불필인
취급자 실⋅팀장

(인) (인)

(주) 전도자금 출납원이 전도자금을 지급할 때 사용결의서는 본 서식을 수정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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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의2 서식]

명                   세

금      액 적      요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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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의1 서식]<개정 2011.12.27><개정 2016. 7. 1><개정 2017.12.22.>

인 건 비 지 출 결 의 서 
 증제      호

실⋅팀장 본부장 경리책임인 년도
회계

담당 지출원

세출과목

발       의 20   .  .  . (인) 관 발 의 20 . . . (인)

원인행위부등기 20   .  .  . (인) 항
지출부
등  기

20 . . . (인)

세항
지급명령발행

부등기
20 . . . (인)

목(세목)
지급명령
번    호

제     호

     계 금                        원(금                 원)
     소득세 금                        원(금                 원)
     지방소득세 금                        원(금                 원)
     소득세(정산) 금                        원(금                 원)
     지방소득세(정산) 금                        원(금                 원)
     건강보험료 금                        원(금                 원)
     국민연금 금                        원(금                 원)
     고용보험 금                        원(금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금                        원(금                 원)
     학자금상환 금                        원(금                 원)
     끝전모으기 금                        원(금                 원)
     공제계 금                        원(금                 원)

적  요       년     월분  인건비

채  주

영  수
상기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명           (인)

주 관 부 

취급자 실⋅팀장

(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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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의2 서식]

년    월분급여명세서

번호 성명 급호봉 급여액

공  제  액

실수령액 (인) 비고
소득세 주민세

고용

보험료

의료

보험료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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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의1 서식]<개정 2011.12.27><개정 2016. 7. 1><개정 2017.12.22><전면

개정 2019. 5.10>

여 비 지 출 결 의 서
증제     호

실⋅팀장 본부장 경리책임인 년도

회계

담 당 지 출 원

세 출 과 목

발   의   20  .  .  . (인) 관 발 의  20 . . . (인)

원인행위부등기   20  .  .  . (인) 항
지출부

등  기
 20 . . . (인)

세항
지급명령

 발행부등기
 20 . . . (인)

목(세목
)

지급명령

번    호
제    호

 개산급에 대한 정산 개 산 액
     년  월  일

정 산 액  ₩
  ₩

금                        원

(금                        원)

   년  월  일 청구자 성명 (인)
 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

부서명 직급
영수자

성  명
(인)

주관부
용    무 출장지

취급자

(인)

실⋅팀

장

(인)

 위 금액의 지급(송금)을 명함

         20    .    .    .   

(재)부천산업진흥원

 



재무회계규정

- 304 -

[별지 제23호의2 서식]

여 행 명 세 서

월 일 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거 리 와 요 금

일 수 야 수 비고
종별 거리 요금

여 비 명 세 서

종별 내                    역

철도임 등실비 ₩ 등실비 ₩

선임 등실비 ₩ 등실비 ₩

차마임 km km 당 ₩ ₩ km km 당 ₩

식비 일 1 야당 ₩ ₩ 일 1 야당 ₩ ₩

숙박료 일 1 야당 ₩ ₩ 일 1 야당 ₩ ₩

현지교통비 일 1 야당 ₩ ₩ 일 1 야당 ₩ ₩

이전료 ₩ 부임수당 ₩ 가족이전료 ₩

합   계

출장명령부

대  조  필
(인)

청구금액 이외에는 

포기함
(인)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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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의1 서식]<개정 2011.12.27><개정 2016. 7. 1><개정 2017.12.22.>

구입과 지출결의서
증제     호

실⋅팀장 본부장 경리책임인 년도

회계
담 당 지 출 원

세 출 과 목

발   의   20  .  .  . (인) 관 발 의  20 . . . (인)

원인행위부등기   20  .  .  . (인) 항
지출부
등  기

 20 . . . (인)

주   문   20  .  .  . (인) 세항
지급명령

 발행부등기
 20 . . . (인)

납   품   20  .  .  . (인) 목(세목)
지급명령
번    호

제    호

검   수   20  .  .  . (인)

물품출납부등기   20  .  .  . (인)

금                원(금            원)

  적   요

본 계약에 있어서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상호
성명              

 계좌입금(                  )예금

             은행            지점

계좌
번호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인)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

주 관 부

취급자 실⋅팀장

(인) (인)

(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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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의2 서식]<전면개정 2019. 5.10>

물  품  명  세  서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승 낙 사 항

1. 20  년  월  일까지 본 센터에 납품할 것으로 그 납품 중 검사중 불합격품이 있을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

환할 것

2. 납품기일내에 완납치 못할 때에는 그 지체일수에 대하여 1일당 미납품 대가의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일 경과후 10일까지 완납치 못할 때나 납품물품이 시방서 견본등에 적합지 않을 때 

또는 본 진흥원에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을 해체하여도 이의신청 또는 하등의 

청구를 못한다. 

4. 전호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해제물품의 대가에 대하여 납부기일내 일때에는 

100분의 5, 납부기일수 일때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 

5. 제 1호와 전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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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의3 서식]<신설 2011.12.27><개정 2016. 7. 1><개정 2017.12.22.>

공사(용역) 집행과 지출결의서

증제     호

실⋅팀장 본부장 경리책임인 년도

회계
담 당 지 출 원

세 출 과 목

발   의   20  .  .  . (인) 관 발 의  20 . . . (인)

원인행위부 
기재

  20  .  .  . (인) 항
지출부

등  기
 20 . . . (인)

계   약   20  .  .  . (인) 세항
지급명령

 발행부등기
 20 . . . (인)

준   공   20  .  .  . (인) 목(세목)
지급명령

번    호
제    호

공사대장
기재

  20  .  .  . (인)

금              원(금           원)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상 호  
                         성 명             (인)

적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인)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

「작성요령」

  1.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면기재사항 승낙란 및 이면기재사항 생략이 가능함.

  2. 운반⋅수리⋅임차에 대한 지출 시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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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의4 서식]<신설 2011.12.27><개정 2017. 9. 1>

공  사(용  역)  명  세  서

명  칭 품  질 규격용량 단위칭호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승    낙    사    항

1. 시방서 및 도면(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따르면  년  월  일 기공(착수)하고 201 년 월 일까지 완전히 완

료하겠음.

2. 관서의 형편에 따라 일시 공사(용역)를 중지하거나 또는 공사(용역)의 설계(과업)를 변경하는 일이 있다 할

지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하등의 청구를 못할 것. 다만, 설계(과업)변경으로 인하여 도급금에게 증감이 

생길 때에는 명세의 단가로서 증감하고 그 단가에 따라 어려울 때에는 관서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가

에 따를 것.

3. 기간 내에 공사(용역)를 완성하지 못할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도급금액의 1,000분의 (   )에 상당

하는 지체상금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

4. 도급금은 전 공사(용역)완료 검사 후(  일) 청구받은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함.

5. 도급자는 공사(용역)준공 인도일로부터 (  )년간 공작(용역)물의 흠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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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의1 서식]<개정 2011.12.27><개정 2016. 7. 1><개정 2017.12.22>

운반과 지출결의서
증제    호

실⋅팀장 본부장 경리책임인 년도

회계

담 당 지 출 원

세 출 과 목

발  의   20  .  .  . (인) 관 발 의  20 . . . (인)

원인행위부등기   20  .  .  . (인) 항
지출부

등  기
 20 . . . (인)

출   고   20  .  .  . (인) 세항
지급명령

발행부등기
 20 . . . (인)

도   착   20  .  .  . (인)
목(세

목)

지급명령

번    호
제    호

현품수령   20  .  .  . (인)

금              원(금           원)

  적   요

본 계약에 있어서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상호
성명              

 계좌입금(                  )예금

             은행            지점

계좌번호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인)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

주 관 부

취급자 실⋅팀장

(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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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의2 서식]

운반물품명세서

발송지 도착지 품명 포장종류 개수 용적중량 딘가 금액 비고

 

승낙사항

1.    년  월  일까지의 지정한 장소에 운반할 것.

2. 천재 기타 불가항력의 원인에 의하지 않고 화물도착 예정기일내에 운반을 완료치 않을 때에는 명세서

에 의하여 미도착 화물의 운임을 산출하여 지체상금으로서 지체일수 1일당 그 운임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

3. 천재 기타 불가항력의 원인에 의하지 않고 적하 또는 운송중 화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함. 

4. 화물의 인도를 받았을 때에는 지시에 의하여 적하를 하고 관계자의 검사를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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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6호 서식]<개정 2011.12.27><개정 2017.12.22>

지 출 원 인 행 위 부 (경리책임인용)

관   항   세항   목(세목)

년

적요 채주

예산

현액

(1)

예산

배정액

(2)

지출원인행위액 잔  액

월 일
전도 

자금
지급액

계

(3)

예산액

(1)-(3)

배정액

(2)-(3)

(주) 예산현액란에는 추경, 이체이용, 예비비로 사용, 전년도 이월등 증감액을 포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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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7호 서식]<개정 2017.12.22>

현 금 출 납 부

회계일자 적요 채주 입금 출금 잔액

(주) 반환은 주서로 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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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8호의1 서식]

물 품 검 수 조 서

품 목 수 량

납 품 자

계 약 금 액

계약체결년월일

납 품 기 한

검수년월일

검 수 장 소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입회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주) 두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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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8호의2 서식]

물 품 검 수 내 역 서

물품 규격 단위 단가
계약상의

수량

전회까지의

납품수량
금회검수량 미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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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9호 서식]<개정 2011.12.27><개정 2016. 7. 1><개정 2017.12.22>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및 요구서

건명:

결

재

담당 실⋅팀장 본부장 경리 
책임인

관 항 세항
목

(세목
)

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코자 합니다.

제조

물품관리책임인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

물품분류

번    호
품   명 규   격

단위

명칭
수   량 단   가

소용경비

추 정 액
용   도

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20  년   월   일

물품출납원성명            (인)

    물품관리책임인 귀하



재무회계규정

- 316 -

[별지 제30호 서식]

등록번호

비  품  출  납  부  
                                                                    (물품출납원용)

정부물품

분류번호

품 명 규  격 단  위
회계(계정)

분류
정     수 내용년수

년 년 년 년
년

결  재

년

월

일

정 

리

구 

분

적 요 단 가

수입 출급 보관 운용 운용부서별현황

현재량

누  계

 물     품

출 납 원   

   (인)

물 품

관리관
부  장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별지 제31호 서식]

도  서  대  장  

결    재
수 입

년월일

관리

번호
부서명 도서명

저자또는

발행기관
출판사

출  판

년월일
규  격 구입처 가   격주  관

부  장

분임물품

출 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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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2호 서식]

예 정 가 격 조 서

                                                                년   월   일

예정가격 입찰건명

자       료

구  분 금      액 기        초

설계금액

사정금액

절 감 액 설계금액에 대하여 %

  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실시함

                           년   월   일

  작성자

                          경리책임인 성명           (인)

(주) 1. 결정자는 자필로 기입하고 날인(사인)한다.

    2. 단가 입찰일 때에는 예정가격에 단가를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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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3호 서식]<개정 2017.12.22.>

지 출 계 산 서

과   목 예산배정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관 항 세항
목

(세목)
본월분

본월까지의

누계액(A)
본월분

전월까지의

누계(B)

본 월

여입액

본월과목

경 정 액

차  감

누계액(C )

예산배정대

( A - C )

자금배정대

( B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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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규정 시행내규

제정 2003.  9. 23

개정 2005.  1. 19

개정 2006.  1. 19

개정 2010.  6. 22

개정 2011. 12. 23

개정 2016.  7.  1

개정 2018.  9.  6

전면개정 2019.  5. 1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시행내규는 재단법인 부천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재무회계

규정(이하 회계규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규정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 2 장    재무회계서식

제2조(예산서식) 회계규정 제2장의 규정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사업별분기별예산집행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예산원부[별지 제2호 서식]

  3. 예산집행실적분석보고[별지 제3호 서식]

  4. 이월조서[별지 제4호 서식]

  5. 예비비사용조서[별지 제5호 서식]

  6. 예산전용요구서[별지 제6호 서식]

제3조(회계장부등) 회계규정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다음과 같

이 정한다. 다만, 회계업무의 전산처리 시에는 전산출력양식으로 회계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총계정원장[별지 제7호 서식]

  2. 은행장[별지 제8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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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현금출납부[별지 제9호 서식]

  4. 자금운영계획서[별지 제10호 서식]

  5. 자금운영계획대집행실적보고[별지 제11호 서식]

제 3 장    물품관리

제4조(분류) 물품은 그 사용기간 및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유형고정자산 : 재무회계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

  2. 비품 : 개당 취득가격 5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서 내용년수 1년 이상의 물품. 다

만, 고정자산 또는 물품일부를 구성하는 재료는 예외로 한다.

  3. 소모품 : 제1호, 제2호 이외의 물품 및 취득가격 2만원 미만의 소모성 공기구, 

재료등과 이에 준하는 모든 물품

  4. 불용품 : 내규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이 결정된 물품

제5조(물품의 상태구분) 물품의 상태분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신  품 : 신규로 취득한 물품

  2. 중고품 : 사용된 것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물품

  3. 요수리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4. 폐  품 : 수리할 수 없거나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제6조(물품관리책임인) ①물품의 효과적인 관리와 사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물품관

리책임인을 둔다.<개정 2010. 6.22>

  1. 총괄책임인 : 총괄책임인은 본부장이 된다.<개정 2010. 6.22>

  2. 관리책임인 : 관리책임인은 각 부서장이 된다.<개정 2016. 7. 1>

  3. 출납책임인 : 출납책임인은 각 관리책임인이 지정하는 직원이 된다.

  ②관리책임인은 고정자산(물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출납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인은 물품의 출납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불

구하고 물품출납원(이하 분임출납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7조(분류번호부여) 총괄책임인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에 

분류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재무회계규정 시행내규

- 321 -

제8조(조달절차) 물품의 조달은 소관부서장이 수요부서의 구매요구서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수량을 선정 구입한다.<개정 2016. 7. 1>

제9조(조달통제) 총괄책임인은 조달신청 된 물품의 사용 목적, 사용 시기, 재고수량 등

을 검토하여 조달수량, 조달 시기 등을 조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

다.<개정 2011.12.23>

제10조(사용통제) 관리책임인은 물품사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의 물품사

용현황을 수시 파악하여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출납) ①물품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물품청구서

를 총괄책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총괄책임인은 청구물품의 용도, 청구수량의 적정여부등을 검

토한 후 출납책임인에게 출납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물품에 대

하여는 사용부서의 구두청구에 의하여 물품을 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괄책임인

은 지체없이 관계서류를 구비토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반납) ①출납책임인은 소관물품 중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될 수 없다

고 인정되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관리책임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인은 제1항의 보고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괄책임인

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불용물품보고) 관리책임인은 소관물품 중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

다고 인정되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총괄책임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불용 및 처분결정) ①총괄책임인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물품보고를 받

은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불용처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진흥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불용 및 처분의 결정을 

할 수 있다.<개정 2011.12.23><전면개정 2019. 5.10>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 또는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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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규격 또는 형태가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시설물에서 철거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5. 훼손 또는 마멸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6. 수리를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7.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불용 및 처분결정

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총괄책임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불용 및 처분이 결정된 때

에는 매각, 해체활용,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정기재물조사) 총괄책임인은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물조사를 실시한다.

  1. 정기재물조사 : 매년 1회

  2. 수시재물조사 :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

제16조(재물조정) ①총괄책임인은 재물조사의 결과, 물품의 증감이 발견된 경우 그 원

인이 사무상의 착오임이 명백한 것으로서 동류의 품목 상호간의 증감량이 발생한 경

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물품에 대한 재물조사 및 재물조정에 관한 세부처리절차는 진흥원 이사장이 정하

는 바에 의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17조(조사결과조치) 총괄책임인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결과 과부족, 파

손, 변질, 기타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고 변상,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11.12.23><전면개정 2019. 5.10>

제18조(변상) ①물품관리책임인은 관리 하에 있는 물품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태만히 하여 훼손 및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책임소재 및 변상의 방법은 제19조에 의한다.

제19조(변상의 기준) 본부장이 제19조에 의하여 변상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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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호에 의한다.<개정 2010. 6.22>

  1. 변상은 현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로 변상시키는 것이 불합리한 때에는 현

금으로 변상시킬 수 있다.

  2. 변상액의 평가기준은 훼손 및 망실의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야 

하며 그 발생시기가 불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3. 훼손 및 망실된 물품가격의 평가는 훼손 및 망실이 발생한 시기 또는 발생한 시

기의 당해 물품의 가액, 감가정도, 내용 년수, 수량 등을 엄밀히 조사한 후 가액

을 환산하여야 한다.

  4. 물품훼손 망실책임은 훼손 망실에 직접적인 원인을 초래한 당사자가 진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장부의 비치) 물품관리책임인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총괄책임인 : 고정자산(물품)관리대장

  2. 관리책임인 : 고정자산(물품)관리운용 기록부 및 보조부

제 4 장    고정자산관리

제21조(정의) 이 내규에서 고정자산이라 함은 진흥원이 관리하는 자산중 사용년수 5년

이상으로서 취득가액 50만원 이상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및 기타 자산으로 구분한

다.<전면개정 2019. 5.10>

제22조(형태의 분류) ①유형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토지, 건물, 구축물

  2. 기계장치

  3. 차량, 공구, 기구, 비품

  4. 예술품

  5. 미완성 시설(건설 중인 자산)

  6. 기타 고정자산

  ②무형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2. 기타 기업회계기준에서 무형자산으로 정한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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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과목분류) 고정자산의 과목분류는 원장이 정한다.<개정 2011.12.23><전면개정 

2019. 5.10>

제24조(총괄책임인) 고정자산의 총괄책임인은 본부장이 된다.<개정 2010. 6.22>

제25조(관리책임인)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관부서장은 관리책임인이 

된다.<개정 2016. 7. 1>

제26조(사용책임인)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보전을 위하여 각 부서장은 사용책임

인이 된다. 다만, 임원실의 사용책임인은 소관부서장이 된다.<개정 2016. 7. 1>

제27조(관장사업) ①총괄책임인은 고정자산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적

으로 관장한다.

  1. 고정자산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고정자산의 처분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고정자산의 계리, 감가상각(이하 상각이라 한다), 임대, 재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기타 고정자산의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관리책임인은 소관 고정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고정자산의 관리 및 기록에 관한 사항

  2. 기타 고정자산의 적정한 관리유지운용에 관한 사항

제28조(관리개시시간) 취득 또는 이동⋅변경된 고정자산의 관리개시 시기는 당해 고정

자산을 인수한 때로부터 한다.

제29조(장부의 비치) 고정자산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항상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1. 총괄책임인

    가. 고정자산(물품)관리대장 및 그 부속도면과 등기필증 또는 등기부등본

    나. 기타 고정자산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보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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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리책임인: 고정자산(물품)관리운용기록부

제30조(유지보수책임) 관리책임인은 소관 고정자산에 대하여 수리 또는 복구를 요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조속히 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업무상 장애 발생과 손

해액의 증대 및 부대사고의 병발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제31조(등기 및 등록) 총괄책임인은 등기 및 등록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취득 또는 처

분하였거나,  이동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유권 이전 및 취소등기와 기타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32조(대장의 등재) 고정자산을 신규로 취득한 때에는 단위, 규격 및 취득시기가 다

를 때마다 고정자산 개별대장에 신규등재하고 관계도면 및 등기부등본을 비치 보관

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시설에 연하여 증축하는 건물, 구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시기

에 불구하고 기존시설의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33조(대장대조) 매년 1회이상 총괄책임인과 관리책임인은 각각 비치하고 있는 대장

을 상호대조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34조(관리표찰) 공기구, 비품, 기계장치, 차량 등의 유형고정자산에는 고정자산 관리

표찰 [별지 제13호 서식]을 부착한다.

제35조(훼손 및 망실) ①관리책임인은 소관 고정자산의 훼손 및 망실의 사실이 발생할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전면개정 2019. 5.10>

  ②총괄책임인이 전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 사실을 진흥원의 이사장에게 보고하

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36조(훼손 및 망실에 대한 책임) ①고정자산의 훼손, 망실에 대한 책임은 훼손, 망실

에 직접적인 원인을 초래한 당사자가 진다.

  ②고정자산의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은 사용책임인, 관리책임인, 총괄책임인 순으로 

하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재무회계규정 시행내규

- 326 -

제37조(구입에 의한 취득) ①총괄책임인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형자산중 토

지, 건물, 구축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②기타 고정자산은 수급계획에 따라 취득한다.

제38조(기부채납에 의한 취득) 총괄책임인은 토지, 건물 또는 기타 고정자산의 기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누락자산의 처리) 총괄책임인은 관계장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누락자산을 

발견한 때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고 고정자산에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고

정자산이 기본재산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야 한다.

제40조(가액계산) 고정자산의 가액계산은 취득에 소요된 총액을 자산단위 마다 산정하

여야 한다.

제41조(기부자산의 가액)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자산의 가액은 양수가액을 직접비

로 하고 수수료, 여비 및 이에 준하는 간접비를 가산한 액으로 한다.

제42조(누락자산의 가액) ①누락자산을 고정자산에 편입하는 경우의 자산가액은 편입

당시의 평가액으로 한다.

  ②전항의 평가액 산출방법에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제43조(불용처분결정) ①관리책임인은 소관 고정자산이 파손, 노후 등으로 사용가치가 

감소되었거나 용도의 소멸로 보고나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 고정

자산의 불용처분을 총괄책임인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총괄책임인은 전항의 불용처분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동 고

정자산의 불용처분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전면

개정 2019. 5.10>



재무회계규정 시행내규

- 327 -

제44조(매각) ①총괄책임인이 용도폐지된 고정자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제22조제

1항제1호에 해당되는 자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기타의 용도폐지된 고정자산의 매각은 자체처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

다.

제45조(폐기) 총괄책임인은 용도폐지된 고정자산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원

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처분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9. 5.10>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에 미달될 것으로 인정되는 자산

  2. 매각 및 계속관리가 불리하거나 부적당하여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

  3.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전면개정 2019. 5.10>

제46조(삭제가액) 고정자산을 용도폐지한 때의 대장의 삭제가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

다.

  1. 전부 삭제의 경우: 대장의 삭제가액은 현재액으로 하고 충당금의 삭제가액은 누

계액으로 한다.

  2. 일부 삭제의 경우: 대장의 삭제가액은 단가(현재액을 수량으로 제한액)에 삭제수

량을 승한 액으로 하고 충당금의 삭제가액은 누계액에 자산실재가액 비율을 승한 

액으로 한다.

제47조(감가상각시기) ①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이

하 상각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장의 지시에 의하여 분기별 또

는 추정 상각을 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9. 5.10>

제48조(상각대상) 상각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상각자산으로서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제49조(상각방법) ①고정자산 상각의 계산기초는 개별상각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상각에 있어서의 잔존가액산출은 취득가액 또는 재평가에 정율을 승한 

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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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상각액 기록) ①유형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의 회계처리와 기록방법은 간접법

에 의하고 대장에는 자산가액에서 상각액 누계를 차인하여 실재 자산액을 산정 기록

한다.

  ②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이라도 사용가치가 존속하는 것은 그 잔존가액을 계속 대

장에 기록 유지한다.

부      칙<2003.  9. 23>

제1조(시행일) 이 내규은 이사장이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이전의 재무회계관련 업무처리는 이 내규에 의한 것

으로 본다.

부      칙<2005.  1. 1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2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6. 22>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 23>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7.  1>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9.  6>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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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9.  5. 10>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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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1.12.23>

사업별⋅분기별 예산집행 계획서

(단위 : 천원)

분     류

예산액

예  산  집  행  계  획

정책
단위

세부
사업

편성목 제1분기 제2분기 제3분기 제4분기

계

[별지 제2호 서식]

예     산     원     부
(단위 : 천원)

월일 적요

예    산    현    액

배정액
배정액

누계
잔액

당초

예산

추경

예산

전년도

예산

예산

전용

예비비

사용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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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1.12.23>

예산집행실적 분석보고(  년  월 현재)
(단위 : 원)

분     류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비고정책
단위

세부
사업

편성목

계

[별지 제3호의2 서식]<신설 2011.12.23>

수입⋅지출일계표
(단위 : 원)

회계별

수  입 지  출

수입액 수수료 반환액 잔액
(①)

지급액 반환액 차액
(②)

잔액
(①-②)

합계
일계

누계

일계

누계

[별지 제3호의3 서식]<신설 2011.12.23>

수 입 월 계 표
                                           (단위 : 원)

회계별 전월계
수입액

누계 비고
수입액 수수료 반환액 과목 경정액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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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의4 서식]<신설 2011.12.23>

지 출 월 계 표
(단위 : 원)

회계별 전월계

수입액

누계
자급
잔액

비고
지급액 반납액 과목 경정액 차액

[별지 제4호 서식]

이 월 조 서(요구서)
(단위 : 원)

분     류
이월금액 이월사유 비고

장⋅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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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8. 9. 6><전면개정 2019. 5.10>

예 비 비 지 출 요 구 서
(단위: 천원)

과  목 예산액 지출액 예산잔액
금후 

소요액

예비비

지출요구액 비 고

관 항 세항 목(세목) (1) (2) ((1)-(2)) (3) ((3)+(1)-(2))

 예비비 지출사유

                                                              년   월   일

                                                     본부장           (인)

 부천산업진흥원 원장 귀하

(주)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별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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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전면개정 2019. 5.10>

예산전용요구서

     년도                                                                     (단위: 천원)

과  목
예산액 기지출액

예 산

잔 액

금 후

소요액

전용요구액 전 용

사 유관 항 세항 목(세목) 증 △감

                                                                 년    월    일

                                                     본부장                  (인)

 부천산업진흥원 원장 귀하

㈜ 전용사유란에는 예산부족사유를 상세히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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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총계정 원장
계정과목                                                     (단위 : 원)

일  자 차  변 대  변 잔  액

[별지 제8호 서식]

은  행  장
자금종류 : 예)기금예치금, 퇴직충당예치금                      (단위 : 원)

일  자 적  요 차변(수입) 대변(지출) 잔액

[별지 제9호 서식]

현 금 출 납 부
 (단위 : 원)

일자 적  요 거래처명 입  금 출  금 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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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자금운영 계획서(      분기)
(단위 : 천원)

자금분류

(자금종류)
자금액 예상수익 자금 운영 계획(구체내용)

총    계

기금예치금 계

운영자금 계

기타자금 계

[별지 제11호 서식]

자금운영계획 대 집행실적 보고조서(      분기)

자금분류

(자금종류)
운영자금 당초 예상수익 집행실적

당초예상 대

집행실적(%)

총    계

기금예치금 계

운영자금 계

기타자금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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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물품청구 및 출급증

수신 :

발신 :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물      품

관리책임인
인

인

일련번호 품      명 규     격 단위 청구수량 출급수량 용   도 비  고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

물품총괄책임인 인

물품출납책임인 인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수    령    자 인

  영수 및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 물품관리담당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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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서식]

고정자산관리표찰

분       류 관 리 번 호

품       명 단       위

규       격 취 득 일 자

상       태 위       치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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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 서식]

고정자산(훼손⋅망실) 보고서

         년     월     일                 보 고 자 :               (인)

아래와 같이 고정자산이 훼손⋅망실되었기에 보고합니다. 

관리번호 품    명 규    격 수   량

취     득
손해행원

상복구액
물품상태

년월일 금  액

사

고

원

인

및

내

용





제6편  업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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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관리규정

제정 2003.  9. 23

개정 2004. 12. 22

개정 2007.  3. 14

개정 2015. 12. 24

개정 2018.  5.  3

전면개정 2019.  5. 10

개정 2019. 10. 29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부천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정관 제29

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의 작성, 처리 및 통제와 그 보관⋅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문서사무처리의 능률화와 표준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2조(적용범위) 문서사무에 관한 기준은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문서라 함은 진흥원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업무상 작성 또

는 시행되는 문서와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여기에는 업무상 작성된 사진, 도

표, 필름, 테이프(CD포함), 디스켓, 도면, 슬라이드, 대장, 장부 등 기록 일체와 전자

문서시스템에 의해서 처리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개정 2007. 3.14><전면개정 

2019. 5.10>

  ②전자문서시스템이라 함은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

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문서의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을 말한다.<개정 2007. 3.14>

  ③서명이라 함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자필로 자

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전자문서

상에서 자동 생성된 자기의 성명을 문자나 이미지형태로 표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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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7. 3.14>

제4조(문서의 분류) 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 비치문

서 및 일반문서로 분류한다.

  1. 규정문서는 진흥원의 정관, 규정, 세칙 등 주로 규정사항을 정하는 문서를 말한

다.<전면개정 2019. 5.10>

  2. 지시문서는 지시, 명령서 등 각부서 및 하부기관 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3. 공고문서는 공고, 광고 등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

다.

  4. 비치문서는 비치대장, 비치카드 등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를 말한다.

  5. 일반문서는 규정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와 비치문서 이외의 문서를 말한다.

제5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①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당해 문서에 대한 서명에 의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07. 

3.14>

  ②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신자에게 도달됨으

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주무부서) 주무부서는 문서내용의 처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7조(사무처리의 원칙) ①모든 사무는 문서로 정확,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문서로 처리하지 못한 때에는 즉시 문서로 작성 

처리하여야 한다.

  1. 긴급하고 중요한 사항으로서 전화, 구술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

  2. 회의에서 합의된 경우

  3. 기타 후일의 업무처리에 관계되거나 참고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문서정리의 원칙) 각 부서는 문서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전자문서시스템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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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필요시 문서를 즉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 보

관하여야 하며, 일정한 기간 경과 후 폐기하기까지의 전과정을 이 규정의 정한 바대

로 정확히 수행하여 문서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 3.14>

제 2 장    문서의 작성 및 처리

제9조(문서의 규격) 문서의 작성에 쓰이는 용지의 규격은 가로 210미리미터, 세로 

297미리미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면, 통계표, 증빙서류, 기타 특수한 형식의 

문서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용지의 여백) 문서는 용지의 위로부터 3센티미터, 왼쪽 용지 끝으로부터 2센티

미터, 오른쪽 및 아래로부터 각각 1.5센티미터의 여백을 둔다. 다만, 규정 및 세칙은 

옆철 할 수 있도록 용지의 왼쪽 끝에서 3센티미터의 여백을 둔다. 이때 상단 및 하

단 오른쪽은 각각 1.5센티미터 여백을 둔다.

제11조(용지의 색깔)  문서의 용지는 원칙적으로 흰색을 사용한다.

제12조(문서의 용어) ①문서는 한글 정자로 맞춤법에 맞게 쓰되 가로쓰며, 표준말을 

사용한다. 다만, 이해가 곤란한 어구를 사용할 때에는 한글로 쓴 다음 괄호안에 한

자 또는 영자를 쓸 수 있다.

  ②문서에 사용하는 숫자는 아리비아 숫자로 한다.  

  ③문서에 사용하는 일시는 숫자로 표시하며, 년⋅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점(.)을 

찍어 년월일을 구분한다. 

  ④문서에 쓰는 시간은 24시간제에 의하며, 시⋅분의 문자는 생략하고 두점(:)을 찍

어 시분을 구분한다.

제13조(글의 색채) 도표를 제외한 문서에 기입하는 문자의 색채는 푸른색 또는 검은색

으로 한다. 다만, 수정 또는 주의환기 등 특별한 표시를 할 때에는 붉은색으로 사용

할 수 있다.

제14조(수정)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한 때에는 원안의 글자를 알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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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의 중앙에 두선을 긋고 삭제 또는 수정한 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문

은 삭제 또는 수정한 경우에는 문서의 여백에 삭제, 수정한 자수를 표시하고 직인으

로 날인하여야 한다.

제15조(면표시) 문서가 두장이상 계속될 때에는 문서의 하부 중앙에 그 면의 면수를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제16조(문서의 구성) ①일반문서는 서식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문

⋅본문⋅결문으로 구성한다.

  1. 두문은 발신기관명, 수신자, 경유를 기재한다.<개정 2007. 3.14>

  2. 본문은 제목 및 내용 및 첨부물 표시로 한다.

  3. 결문은 발신자명의, 수신자, 결재란, 시행 문서번호⋅시행일자, 접수, 시행기관, 

우편번호, 주소, 웹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전자우편주소, 공개여부를 기

재한다. 공개여부는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부분공개, 비공

개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별표 

11]에 의한 공개여부 구분번호를 선택하여 ()안에 표시한다.<개정 2007. 3.14>

  4. <삭제 2007. 3.14>

  ②문서의 두문중 수신기관의 표시는 경유⋅수신자 및 참조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

의 요령에 따라 기입한다.

  1. 수신자는 수신기관장 또는 수신부서장의 직명을 쓰며, 수신기관이 2이상일 때에

는 “수신자 참조”라 쓰고, 발신명 왼쪽 아래 수신자란을 설정하여 수신기관명 또

는 수신기호표시를 한다.<개정 2007. 3.14>

  2. 참조는 문서를 직접 처리하여야 할 수신기관의 주무부서장 직명을 쓴다.

  3. 경유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경유를 필요로 할 때에 그 경유하는 기관 또는 

부서장의 직명을 쓴다.

  ③문서의 본문중 제목은 문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명하게 표시하여야 하

며, 내용은 그 문서로서 표현하고자 하는 뜻을 쉬운말로 간략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④<삭제 2007. 3.14>

  ⑤서식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이용한다.<개정 2007.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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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문서번호) ①문서번호는 부서명과 문서등록번호로 구성한다.<개정 2007. 3.14>

  ②<삭제 2007. 3.14>

  ③문서등록번호는 전자문서시스템에서 부여하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개정 

2007. 3.14>

제18조(항목구분) 문서의 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나누어 표시한다.

  1. 첫째 항목의 구분은 1, 2, 3, 4 ……로 나누어 표시한다.

  2. 둘째 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 ……로 나누어 표시한다.

  3. 셋째 항목의 구분은 (1), (2), (3) ……로 나누어 표시한다.

  4. 넷째 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로 나누어 표시한다.

  5. 다섯째 항목의 구분은 1), 2), 3) ……로 나누어 표시한다.

  6. 여섯째 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 ……로 나누어 표시한다.

  7. 제2, 4, 6호의 경우에 “하”이상 더 계속될 때에는 거, 너, 더, 러 ……로 나누어 

표시한다.

제19조(끝표시와 첨부의 표시) 본문이 끝나면 한자 띄우고 “끝” 자를 쓰며 다음 각 호

의 요령에 따라 기입한다.

  1. 본문이나 첨부의 표시문이 오른쪽 한계선이 닿았을 때에는 다음줄 왼쪽 한계선에 

한자 띄우고 “끝”자를 쓴다. 다만, 첨부물이 2이상일 때에는 항목 구분을 해야한

다.

  2. 일괄 기안의 경우 “끝” 표시는 각 안마다 제1호의 요령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

다.

제20조(발신명의) 대외로 발신되는 문서는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흥원

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명의로 발송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21조(직인의 날인 및 생략) ①인사발령 통지서, 상장 및 각종 증명서류에 속하는 문

서와 대외로 발송되는 시행문서에는 직인을 날인한다.

  ②동일한 문서를 인쇄 또는 복사하여 여러 부처에 동시에 발송할 경우 경미한 문서

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문서에는 직인을 날인하지 아니하고 [별표 제3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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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생략의 표시를 시행문의 발신기관명 위쪽 가운데에 표시하여 시행한다.<전면개

정 2019. 5.10>

제22조(문서의 접수) ①<삭제 2007. 3.14>

  ② 문서는 주무부서에서 접수하여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하며, 별도의 문서처리란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문서처리인을 문서의 적당한 여백에 

찍는다.<전면개정 2019. 5.10>

제23조(문서분류 및 처리) 관할소관팀에서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문서내용의 

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에 이송하고 문서가 2이상의 부서에 관련될 때에는 가장 깊이 

관련되는 부서에 이송한다.

제24조(기안) ①기안은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함을 원칙으로 하여 기안란에 이

름을 쓰고 서명하며, 서식이 따로 정하여져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지 제3호 서

식]의 기안용지를 사용한다.<전면개정 2019. 5.10>

  ②내부문서로 별도 서식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도 기안용지를 사용할 수 있으

며 수신란에 “내부결재” 등의 표시를 한다.

  ③기안문에 첨부되는 계산서, 통계표, 도표, 기타 작성상의 책임을 밝힐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는 첨부물은 그 여백에 작성자가 서명 날인한다.

제25조(수정기안) 수신한 문서를 간단히 수정하여 기안하고자 할 때에는 수신한 문서

와 대조할 수 있도록 수정한 자구를 홍색 잉크로 수신한 문서에 기입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26조(일괄기안) 상호 관련성이 있는 문서로서 일괄하여 기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안⋅제2안등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기안용지에 기안할 수 있으며 

시행문을 작성할 때에는 각각 분리 작성한다.

제27조 <삭제 2007. 3.14>

제28조(장부에 의한 처리) 증명서 교부, 기타 관례적인 사무에 관한 문서는 따로 기안



문서관리규정

- 349 -

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관계 대장에 기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9조(협조) ①기안문의 내용이 다른 부서에 관련되는 것일 때에는 기안용지의 협조

자 서명란에 의하여 협조를 얻어야 한다.

  ②협조에 있어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명하여

야 하며, 동의할 수 없음을 이유로 서명을 거부하거나 문서의 회송을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③협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은 결재권자의 결정에 따른다.

제30조(결재) ①기안한 문서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②결재권자의 결재는 결재란에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하며, 결재일자를 표시한다.

  ③결재권자는 두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에 간인한다.

  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법률 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허가, 등록, 기타 민원사항에 관계되는 문서

  ④전항의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그 시행문에 이사장의 직인으로 문서통제자가 간인

한다.

  ⑤결재권자가 휴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

는 자가 대결할 수 있되,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 보고하

여야 한다.

제31조(위임전결) ①결재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재 권한의 일부를 하부에 위임하

여 시행할 수 있다.

  1. 대외기관이나 단체간에 의례적으로 왕복하는 문서<개정 2019.10.29.>

  2. 원칙이 이미 정해진 범위안에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정하는 문서

  3. 긴급을 요하는 문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 전결사항은 위임 전결규정에 의한다  

  ③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가능한 즉시 결재권자의 후결을 받아야 하며 만일 후결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때부터 문서의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제32조(발송) ①문서를 외부기관에 발송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소관팀의 확인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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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개정 2007. 3.14>

  ②<삭제 2007. 3. 14>

  ③문서는 보통우편으로 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등기

우편으로 한다.

  ④인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문서사송대장에 의하여 당해 문

서의 발송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9. 5.10>

  ⑤책자, 기타 간행물을 배부할 때에는 문서등록대장의 기록을 생략하고 필요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의 간행물 관리대장을 따로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9. 5.10>

제33조(문서의 등록) ①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문서는 당해 문서에 대한 결

재가 끝난 즉시 결재일자 순에 따라 주무 부서별로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

다.<개정 2007. 3.14>

  ②기안지에 의하여 작성하지 아니한 보고서 등의 문서는 그 문서의 표지 왼쪽 위의 

여백에 [별지 제6호 서식]의 문서등록 표시를 하여 내용을 기재한 후 등록하여야 한

다.<전면개정 2019. 5.10>

제 3 장    문서의 보관 및 보존

제34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관”이라 함은 문서의 처리 완결후부터 보존되기 전까지의 관리를 말한다. 

  2. “보존”이라 함은 보관이 끝난 문서를 소정의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 하는 것을 말

한다

  3. “인계”라 함은 완결된 문서를 문서보관부서로 또는 보관중의 문서를 문서보존관

리부서로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4. “문서보관부서” 또는 “문서보존부서”라 함은 문서를 보관 또는 보존하기 위한 부

서를 말한다.

제35조(보존기간) ①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 5종으로 구분한다.

  1. 영구보존 

  2. 10년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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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5년보존

  4. 3년보존

  5. 1년보존

  ②문서의 종별 보존기간은 [별표 제11호]와 같이 업무기능별로 정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36조(보존기간의 기산) 보존기간은 처리 완결된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한

다.

제37조(분류) 처리 완결된 문서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류방법에 따라 분류

한다.

제38조(문서의 편철) ①문서는 안건마다 그 발생⋅경과 및 완결에 관계되는 문서를 일

괄하여 발생순으로 표지를 사용하여 1건으로 합철한다.

  ②일건 문서는 매 건마다 관계되는 문서를 일괄하여 200매를 기준으로 하여 편철한

다.

제39조(편철방법) 완결된 1건문서는 보관철의 조견표가 있는 면에 완결일자순으로 최

근 문서가 상부에 오도록 철하고 그 반대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색인목록을 붙인

다.<전면개정 2019. 5.10>

제40조(보관철의 사용) ①편철이 된 문서를 보관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문서

보관⋅보관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전면개정 2019. 5.10>

  ②보관철 표지에는 기능명칭(제목), 생산년도, 부서명을 기재한다.

제41조(특수문서의 보관) 첨부물로 된 인쇄물이나 책자를 보관철에 합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표면에 관계 문서의 부서기호, 문서분류번호, 일자 및  제목을 기재하여 

따로 보관한다.

제42조(문서철) ①서류함 표면 기재내용은 [별표 제14호]에 의한다.<전면개정 2019. 

5.10>



문서관리규정

- 352 -

  ②완결된 문서는 서류함에 보관하고 서류함안의 보관철의 배열은 문서분류 번호순으

로 조견표의 기재사항을 용이하게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서류함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보관철 색인표를 비치 또는 부착한다.<전면

개정 2019. 5.10>

제43조(미결문서의 보관) 1건철로 완결되지 아니한 미결문서는 업무담당별로 미결문서 

보관철에 1건으로 가철하여 완결될 때까지 지정한 서류함 또는 서랍에 보관한다.

제44조(인계) ①주무부서는 매년 1월에 전년도 완결된 문서를 문서보존관리 부서에 인

계하여 정리 보존하게 한다. 다만, 수시로 열람할 필요가 있는 보관철은 3년까지 각 

주무 부서별로 보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문서를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보존문서 

인계⋅이관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인계 수령인을 받아 주무부서에 보관하고, 1부

는 인계될 문서에 첨부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45조(보존) ①문서의 보관철은 연도별, 분류번호별 및 보존기간별로 보존하여야 한

다.

  ②보존되는 보관철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보존문서 기록

대장에 보존기간별로 현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46조(보관철의 대출등) ①보존문서를 대출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보존문서

대출기록부에 대출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9. 5.10>

  ②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7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기간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보관철의 열람과 대출 및 복사는 직무수행상 필요한 직원에 한하고 소관팀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7조(보존기간 경과문서의 폐기) ①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는 보존문서기록대장에 붉

은 색으로 폐기일자를 기입하고 폐기한다.

  ②폐기되는 문서는 [별표 제19호]에 의하여 붉은색으로 날인한다.<전면개정 2019.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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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폐기문서의 인계) ①폐기문서의 인계는 다음에 의한다.

  1.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된 보존문서의 폐기는 관할팀에서 한다.

  2. 기타의 문서는 관할팀에 인계하거나 협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②문서의 폐기는 비밀문서 기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각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생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49조(회보) ①직원에 대한 주지사항 및 안내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이를 [별지 제13

호 서식]의 회보에 의하여 시행된다.<전면개정 2019. 5.10>

  ②회보에는 주요 인사사항, 지시사항, 연락사항, 공지사항 등을 구분 기재하되 항목

이 바뀔 때만다 제목을 표시한다.

  ③회보를 유인 배부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제50조(기록보고서) ①직원이 대외적인 회합, 또는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방문결과

의 복명을 위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의 기록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전면

개정 2019. 5.10>

  ②기록보고서에는 회의 또는 회합의 목적, 결과 및 발견한 문제점 등을 기재한다.

제51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2003.  9. 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2. 2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 14>

이 규정은 전자문서시스템을 운영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2. 24>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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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8.  5.  3>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5. 10>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0. 29>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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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삭제 2007. 3.14>

[별표 제2호]<개정 2007. 3.14><삭제 2019. 5.10>

[별표 제3호]<전면개정 2019. 5.10>

직  인  생  략
↑

1㎝
↓

←               3㎝               →

[별표 제4호]<삭제 2007. 3.14>

[별표 제5호]<삭제 2019. 5.10>

[별표 제6호]<삭제 2019. 5.10>

[별표 제7호]<삭제 2007. 3.14>

[별표 제8호]<삭제 2019. 5.10>

[별표 제9호]<삭제 2019.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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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삭제 2019.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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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1호]<개정 2007. 3.14><개정 2015.12.24><개정 2018. 5. 3><전면개정 

2019. 5.10><전면개정 2019. 5.10>

문서분류번호 및 보존기간

기능명칭 기능종별 보존기간

　

임 원 ◦임원임면 영구
　

홍 보 ◦홍보계획⋅지침 5년

◦홍보자료수집 3년

◦홍보⋅안내물⋅제작⋅발간원본 3년

◦기타 홍보⋅안내관계 일반 1년
　

감 사 ◦정기감사 10년

◦수시감사 10년

◦외부감사 10년

◦기타 감사관계 일반 10년

서 무 ◦대내외 일반행사 3년

◦대외기관에 대한 후원⋅협조 등으로 3년

  진흥원명의사용 승인 　

◦기타 서무에 관한 문서 1년
　

사무관리 ◦사무인계인수관계 5년

◦사무분장관계 5년

◦문서관리지침⋅방침 　

  - 중요사항 10년

  - 일반사항 3년

◦문서등록대장 10년

◦문서접수대장 3년

◦문서정리⋅이관⋅폐기 영구

◦보존문서기록대장 영구

◦공인관리 　

  - 공인대장,인영부,폐인대장 영구

  - 공인교부⋅개각⋅폐기관계 5년

  - 공인관리일반 3년

◦기타 사무관리 일반 3년

보 안 ◦문서 및 시설보안 3년

◦기타 보안에 관한 문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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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명칭 기능종별 보존기간

전 산 ◦업무전산화계획 10년

◦전산장비도입⋅설치관계 5년

◦전산업무개발 5년

◦기기운영 3년

◦전산자료관리

  - 전산자료관계일반 1년

  - 자료보존관계 3년

  - 업무개발⋅처리기록서 10년

  - 파일이력부 10년

민 원 ◦민원접수⋅처리문서 10년

◦단순민원사안 처리문서 1년

기 획 ◦기본정책⋅방침 영구

(사업계획 ◦업무추진지침⋅방침 10년

수립 및 조정) ◦중장기사업계획 30년

◦단기 사업계획 10년

◦연간 시행계획 3년

◦분기⋅월간 시행계획 1년

◦기타 사업시행계획 3년

◦각종 지시사항 3년
　

기 획 ◦예산편성기준⋅지침 10년

(예산) ◦예산편성관리 10년

◦예산집행계획 10년

◦예산배정 5년
　

예 산 ◦예산이⋅전용 5년

◦예산이월 5년

◦예비비 5년

◦계속비 5년

◦예산집행일반 5년
　

규 정 ◦정관⋅규정⋅세칙 등 원본 영구

◦규정관리 일반 3년

◦발령대장 영구
　

이사회및 ◦이사회소집(상정안건포함)⋅결과 및 회의록 영구

각종 위원회 ◦기타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  관련문서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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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명칭 기능종별 보존기간

　

인사관리 ◦인사발령원본 영구

(인사발령) ◦인사발령대장 영구

인사관리 ◦직원충원계획 3년

(임용) ◦채용후보자명부 10년

◦임용추천관계문서 10년

◦임용후보자등록원서 5년

◦특별임용관계문서 10년

◦승진후보자명부 10년

◦근무성적평정서 5년

◦특별승진관계문서 10년

◦승진관계 10년

◦강임관계일반 10년

◦겸임및파견관계문서 5년

임 용 ◦전직⋅전보관계일반 3년

◦휴직⋅복직 5년

◦직위해제⋅정직 10년

◦면직⋅퇴직⋅해임 10년

◦채용에 관한 기본방침 준영구

◦채용계획수립⋅협의 준영구

◦채용시행계획⋅공고문서 준영구

◦채용심사관계 준영구

◦기타채용일반 준영구

◦면접시험위원명부 준영구

◦응시원서접수부 준영구

◦면접 및 합격결정관계 준영구

◦면접채점표 준영구

◦응시원서 영구 

교 육 ◦기본방침 10년

◦교육훈련일반 3년

◦교육훈련계획조정⋅승인 5년

◦직장훈련관계 3년

◦정신교육관계 3년

◦국내외 문화예술행사 시찰관계 1년

◦장기해외훈련관계 10년

◦단기해외훈련관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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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명칭 기능종별 보존기간

복 무 ◦기본방침관계 10년

◦복무일반 1년

◦근무상환관계 일반 1년

◦근무상황부 1년

신분증 ◦신분증관계 10년
　

포 상 ◦기본방침관계 10년

◦포상관계 일반 3년

◦포상심의회의록 영구

◦각종 포상부 영구

◦포상자 인적사항⋅공적사항 10년

◦포상수여기록보관관계 5년

징 계 ◦기본방침관계 30년

◦징계의결요구서 처리대장 30년

◦징계의결서 30년

◦징계사건기록철 30년

◦징계위원회 회의록 30년

◦기타 징계관계일반 30년

조직관리 ◦조직진단계획 10년

(조직진단) ◦조직진단실시결과 10년

조직관리 ◦직제개정기본계획 영구

(직제)

기 구 ◦기구개편관계 5년

◦부서별기능분류현황관계 10년

정 원 ◦정원조정관계 5년

권한위임⋅위탁 ◦지침관계문서 5년

기금및회계 ◦관리원장 10년

(기금) ◦기금운용계획 및 품의서 10년

◦제증빙서 10년

◦기타 관계서류 5년

기금및회계 ◦제증빙서 10년

(금전출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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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명칭 기능종별 보존기간

기금및회계 ◦결산보고서 준영구 

(결산) ◦회계장부(주요부및보조부) 준영구

◦기타 관계서류 준영구

기금및회계 ◦세무에 관한 문서 준영구

(세무)

기금및회계 ◦중요계약 30년

(구매및계약) ◦물가조사관련서류 10년

◦소모품 조달 10년

◦기타 구매 및 계약에 관한  문서 10년

기금및회계 ◦자산관리대장 10년

(자산관리) ◦재물조사 10년

◦자산의 운용 10년

기금및회계 ◦자산의 보수 10년

(자산관리) ◦불용결정 및 처분 10년

◦자산의 보전을 위한 제보험(기간만료후) 5년

◦기타 자산관리에 관한 문서 1년

시설관리 ◦시설유지 및 관리 3년

◦용역 및 기타 3년

기업지원 ◦기술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

◦기술교육 문서에 관한 사항 삭제

◦기타관리 등에 관한 사항 삭제

◦벤처창업에 관한 사항 삭제

◦벤처창업에 관한 사항 삭제

◦벤처 문서에 관한 사항 삭제

◦기타 관리등에 관한 사항 삭제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 삭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

◦중소기업 기금에 관한 사항 삭제

◦기타 관리등에 관한 사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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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명칭 기능종별 보존기간

정보운영팀 ◦정보운영팀 관련 문서 10년

사업 ◦정보화지원사업 10년

◦현장재교육사업

  - 예산 및 사업계획수립 10년

  - 사업진행 및 신청서류 5년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 예산 및 사업계획수립 10년

  - 사업진행 및 신청서류 5년

◦이공계 연수

  - 예산 및 사업계획수립 10년

  - 사업진행 및 신청서류 5년

◦세일즈시티

  - 예산 및 사업계획수립 10년

  - 사업진행 및 신청서류 5년

◦청년취업인턴

  - 예산 및 사업계획수립 10년

  - 사업진행 및 신청서류 5년

◦인력구조고도화

  - 예산 및 사업계획수립 10년

  - 사업진행 및 신청서류 5년

◦전략분야인력양성사업

  - 예산 및 사업계획수립 10년

  - 사업진행 및 신청서류 5년

◦창직인턴사업

  - 예산 및 사업계획수립 10년

  - 사업진행 및 신청서류 5년

◦장년인턴 취업지원 사업

  - 예산 및 사업계획수립 10년

  - 사업진행 및 신청서류 5년

◦로봇융복합 산업인력양성

  - 예산 및 사업계획수립 10년

  - 사업진행 및 신청서류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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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명칭 기능종별 보존기간

사업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사업

  - 예산 및 사업계획수립 10년

  - 사업진행 및 신청서류 5년

알리미센터 ◦알리미센터 관련 문서 5년

전시장 ◦자산취득 10년

시설물관리 ◦전시장공사 5년

◦하자보수관리 5년

학예업무 ◦학예업무(과학관/박물관) 5년

◦경기공사립지원사업

  - 예산 및 사업계획수립 10년

  - 사업진행 및 신청서류 5년

◦전시해설사 10년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

  - 예산 및 사업계획수립 10년

  - 사업진행 및 신청서류 5년

◦에듀케이터 지원사업

  - 예산 및 사업계획수립 10년

  - 사업진행 및 신청서류 5년

◦KB박물관 노닐기 5년

◦로보파크 특별전 5년

교육 ◦경기과학멘토

  - 예산 및 사업계획수립 10년

  - 사업진행 및 신청서류 5년

◦유료교육

  - 예산 및 사업계획수립 10년

  - 사업진행 및 신청서류 5년

◦로봇팀-로파스

  - 예산 및 사업계획수립 10년

  - 사업진행 및 신청서류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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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생활과학교실

  - 예산 및 사업계획수립 10년

  - 사업진행 및 신청서류 5년

◦2012 창의체험교육

  - 예산 및 사업계획수립 10년

  - 사업진행 및 신청서류 5년

◦2012 민간문화지원사업

  - 예산 및 사업계획수립 10년

  - 사업진행 및 신청서류 5년

홍보/이벤트 ◦홍보 5년

◦정기이벤트 5년

◦특별이벤트 5년

◦경기과학축전 5년

로봇대회 ◦로봇댄스 경연대회

  - 예산 및 사업계획수립 10년

  - 사업진행 및 신청서류 5년

◦로봇 격투대회

  - 예산 및 사업계획수립 10년

  - 사업진행 및 신청서류 5년

◦로봇패션 퍼포먼스 대회

  - 예산 및 사업계획수립 10년

  - 사업진행 및 신청서류 5년

◦로봇경진대회

  - 예산 및 사업계획수립 10년

  - 사업진행 및 신청서류 5년

창업지원사업 ◦창업맞춤형사업사업화지원사업

  - 예산 및 사업계획수립 10년

  - 사업진행 및 신청서류 5년

◦창업아이디어지원사업

  - 예산 및 사업계획수립 10년

  - 사업진행 및 신청서류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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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사업 ◦신규창업기업지원
  - 예산 및 사업계획수립 10년
  - 사업진행 및 신청서류 5년
◦신규창업SOS지원사업
  - 예산 및 사업계획수립 10년
  - 사업진행 및 신청서류 5년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
  - 예산 및 사업계획수립 10년
  - 사업진행 및 신청서류 5년
◦창업기타문서 5년

지식재산센터 ◦계획수립 및 예산집행 10년
◦국내권리화지원 5년
◦해외권리화지원 5년
◦브랜드 개발지원 5년
◦지재권일반교육 5년
◦IP솔루션 5년
◦군장병/찾아가는 교육 5년
◦지재권집중교육 5년
◦선행기술조사지원사업 5년

국내외마케팅 ◦중국국제공업박람회 참가지원
지원사업   - 예산 및 사업계획수립 10년

  - 사업진행 및 신청서류 5년
◦인도산업자동화박람회 참가지원
  - 예산 및 사업계획수립 10년
  - 사업진행 및 신청서류 5년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 예산 및 사업계획수립 10년
  - 사업진행 및 신청서류 5년
◦하얼빈경제무역박람회 참가지원
  - 예산 및 사업계획수립 10년
  - 사업진행 및 신청서류 5년
◦무역촉진단 파견 사업
  - 예산 및 사업계획수립 10년
  - 사업진행 및 신청서류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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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명칭 기능종별 보존기간

국내외마케팅 ◦해외광고(동영상) 제작지원

지원사업   - 예산 및 사업계획수립 10년
  - 사업진행 및 신청서류 5년

◦국내전시회 개별참가지원
  - 예산 및 사업계획수립 10년
  - 사업진행 및 신청서류 5년

◦수출 보험료 지원

  - 예산 및 사업계획수립 10년
  - 사업진행 및 신청서류 5년

◦G-FAIR KOREA
  - 예산 및 사업계획수립 10년
  - 사업진행 및 신청서류 5년

◦국제부품소재산업전 참가지원사업

  - 예산 및 사업계획수립 10년
  - 사업진행 및 신청서류 5년

◦금형전시회 참가지원
  - 예산 및 사업계획수립 10년
  - 사업진행 및 신청서류 5년

◦조명전시회 참가지원

  - 예산 및 사업계획수립 10년
  - 사업진행 및 신청서류 5년

중소기업 ◦벤처/이노비즈인증
종합지원   - 예산 및 사업계획수립 10년

  - 사업진행 및 신청서류 5년

◦기업사랑한마당축제 5년

◦기업지원기관 협의회 5년
◦부천시 품질우수상품 영구

◦경영자문/구조고도화사업
  - 예산 및 사업계획수립 10년
  - 사업진행 및 신청서류 5년

◦유해물질수수료지원

  - 예산 및 사업계획수립 10년
  - 사업진행 및 신청서류 5년

◦기업지원종합설명회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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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명칭 기능종별 보존기간

벤처기업육성 ◦산학연관 교육세미나 5년

지원사업 ◦벤처기업기술교류 및 정보교환 5년

◦벤처촉진지구사업

  - 예산 및 사업계획수립 10년

  - 사업진행 및 신청서류 5년

기타종료사업 ◦SW역량강화과정

  - 예산 및 사업계획수립 10년

  - 사업진행 및 신청서류 5년

◦대한민국 브랜드 대전

  - 예산 및 사업계획수립 10년

  - 사업진행 및 신청서류 5년

◦하얼빈 한국주 참가지원

  - 예산 및 사업계획수립 10년

  - 사업진행 및 신청서류 5년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 예산 및 사업계획수립 10년

  - 사업진행 및 신청서류 5년

◦하바로프스크 건축박람회

  - 예산 및 사업계획수립 10년

  - 사업진행 및 신청서류 5년

IMT산업혁신 ◦IMT산업혁신클러스터 사업

클러스터   - 예산 및 사업계획수립 10년

  - 사업진행 및 신청서류 5년

국제로봇 ◦국제로봇올림피아드 

올림피아드   - 예산 및 사업계획수립 10년

  - 사업진행 및 신청서류 5년

로봇부품사업화 ◦로봇부품사업화지원사업

  - 예산 및 사업계획수립 10년

  - 사업진행 및 신청서류 5년

로봇융합부품고도화 ◦로봇융합부품고도화 기반구축 사업

기반구축사업   - 예산 및 사업계획수립 10년

  - 사업진행 및 신청서류 5년



문서관리규정

- 368 -

기능명칭 기능종별 보존기간

로봇부품 실증 ◦로봇부품 실증 시범 보급사업
시범보급사업   - 예산 및 사업계획수립 10년

  - 사업진행 및 신청서류 5년

로봇전시회 ◦로봇전시회
  - 예산 및 사업계획수립 10년
  - 사업진행 및 신청서류 5년

지역로봇산업지원 ◦지역로봇산업 지원
  - 예산 및 사업계획수립 10년
  - 사업진행 및 신청서류 5년

로봇공동연구센터 ◦로봇공동연구센터
  - 예산 및 사업계획수립 10년
  - 사업진행 및 신청서류 5년

산업융합연계형 ◦산업융합연계형 로봇인재양성 사업
로봇인재양성   - 예산 및 사업계획수립 10년

  - 사업진행 및 신청서류 5년

부천로봇포럼 ◦부천로봇포럼 5년

산학협력중심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대학육성사업   - 예산 및 사업계획수립 10년

  - 사업진행 및 신청서류 5년

신기술제품 ◦신기술제품 발굴지원사업
발굴지원   - 예산 및 사업계획수립 10년

  - 사업진행 및 신청서류 5년

지능형로봇 ◦지능형로봇 산기반 사업
산기반   - 예산 및 사업계획수립 10년

  - 사업진행 및 신청서류 5년

지역로봇기술지원 ◦지역로봇기술지원사업
  - 예산 및 사업계획수립 10년
  - 사업진행 및 신청서류 5년

광역경제권연계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
  - 예산 및 사업계획수립 10년
  - 사업진행 및 신청서류 5년

전략기획 ◦부천시 성장동력기획단 운영 5년
◦신규 정책사업 발굴 및 기획 5년

산업연구 ◦연구보고서 발간 5년
◦산업동향 및 경제지표 조사 분석 5년
◦기업지원정책 성과 분석 5년

부천IoT혁신센터 ◦부천IoT혁신센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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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2호]<삭제 2019. 5.10>

[별표 제13호]<삭제 2019. 5.10>

[별표 제14호]<전면개정 2019. 5.10>

관리책임자 기재요령

4㎝

관리책임자   2㎝ 210-230   문서분류번호(기능)

정:경영지원팀장 직.성명기재 2㎝
부:해당업무기재 담당 직,성명

   210-230

 서무,문서관리,영선

[별표 제15호]<삭제 2019. 5.10>

[별표 제16호]<삭제 2019.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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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7호]<삭제 2019. 5.10>

[별표 제18호]<삭제 2019. 5.10>

[별표 제19호]<전면개정 2019. 5.10>

폐   기   인

폐      기

.     .     . 0.7㎝ 5㎝

(재)부천산업진흥원

[별표 제20호]<삭제 2019. 5.10>

[별표 제21호]<삭제 2019.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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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전면개정 2019. 5.10>

기 록 물 등 록 대 장

문서

번호
등록
구분

결재
일자

제     목
시           행

비고
일자 수신처 방법 문서과확인

[별지 제2호 서식]<전면개정 2019. 5.10>

문 서 처 리 인

선

결

지

시
↑

접

수

일자

시간

.   .

:

결

재

공

람

번호 5.1㎝

처리과

↓담당자

←2,1cm→ ← 3.8㎝ → ←   2.6㎝  → ←2.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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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전면개정 2019. 5.10>

“부천시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Best 비즈니스 파트너”

①부 천 산 업 진 흥 원

②수신자

③(경유)

④제목 

1.v◦◦◦◦◦◦◦◦◦◦◦◦◦◦◦◦◦◦◦◦◦◦◦◦◦◦◦◦◦◦◦◦◦◦◦◦◦◦◦◦(vv는 2타

(한글1자), v는 1타(숫자1자)를 띄움)

vv가.v◦◦◦◦◦◦◦◦◦◦◦◦◦◦◦◦◦◦◦◦◦◦◦◦◦◦◦◦◦◦◦◦◦◦◦◦◦◦◦◦

vvvv(1)v◦◦◦◦◦◦◦◦◦◦◦◦◦◦◦◦◦◦◦◦◦◦◦◦◦◦◦◦◦◦◦◦◦◦◦◦◦◦◦◦

2.v◦◦◦◦◦◦◦◦◦◦◦◦◦◦◦◦◦◦◦◦◦◦◦◦◦◦◦◦◦◦◦◦◦◦◦◦◦◦◦◦◦◦◦◦◦

◦◦◦◦◦◦◦◦◦◦◦◦◦◦◦◦◦◦◦◦◦◦◦◦◦◦◦◦◦◦◦◦◦◦◦◦◦◦◦◦◦◦◦◦

붙임vv◦◦◦...........................................................◦vv. 끝.

발 신 명 의

수신자

담당 팀(실)장 본부장 원장

협조자   

시행 OOO팀-@N ( .  .  . ) 접수 ( )

우 420-734 경기도 부천시 평천로 655(약대동 193)
부천테크노파크 401동 1503호 / http://www.bizbc.or.kr

전화 070-7094-0000 /전송 (032)621-2088 /            @bizbc.or.kr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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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요 령>

 ① 기관명 : 부천산업진흥원(굴림체, 20point, 굵게)

 ② 수신자 : 수신자명 또는 수신자기호를 먼저 쓰고, 이어서 ( )안에 수신기관의 주무부서장의 직명을 쓴다. 수신

자가 2개 기관(2인)이상일 경우에는 “수신자 참조”라고 쓰고, 결문의 수신자란에 수신자명 또는 수신자기호를 

표시한다.

 ③ 경  유 : 경유문서인 경우에 경유기관장의 직명을 순차적으로 표기한다. 경유기관장은 제목란에 “경유문서의 

이송”이라고 표시하여 순차적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④ 제  목 : 문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표시하고, 내용은 그 문서로서 표현하고자 하는 

뜻을 쉬운 말로 간략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⑤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의 직위/직급 및 서명 : 직위가 있는 경우에는 직위를 온전하게 쓰고, 직위가 

없는 경우에는 직급을 온전하게 쓰며, 서명란에는 서명을 기재한다.

 ⑥ 시행 문서번호⋅시행일자, 접수 : 문서번호는 부서명과 문서등록번호를 기재하며, 시행일자와 접수일자란에는 

연월일을 각각 온점(.)을 찍어 숫자로 기재한다. 다만, 민원문서인 경우에는 시:분까지 기재한다.

 ⑦ 우/주소 : 우편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되 주소가 긴 경우에는 간략하게 기재

 ⑧ 웹주소 : 진흥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한다.

    (예) http://www.bipf.or.kr

 ⑨ 전화, 전송 :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를 기재하되 (  )안에는 지역번호를 기재한다.(기관내부문서의 경우에는 구내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⑩ 담당자 전자우편주소 : 담당자가 이용하는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한다.

    (예) bipf@bipf.or.kr

 ⑪ 공개여부 :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부분공개, 비공개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별표 11)에 의한 공개여부 구분번호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한다. 

 ※ 기안자(★), 보고자(◉)표시는 직위 또는 직급의 앞 또는 위에 한다.

   결재권자에게 직접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고자(◉)표시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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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전면개정 2019. 5.10>

문 서 사 송 대 장
  (처리과용)

일련
번호

시행일자 발   신 수  신 문 서 번 호
수신기관수령

일  시 서  명

  15012-03521비                                                     210mm×297

  91. 8.12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5호 서식]<전면개정 2019. 5.10>

간행물 관리대장

연번 배부년월일 간행처 배부처 제   목 부수
수    령

인계인 수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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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전면개정 2019. 5.10>

문 서 등 록 의 표 시

등 록 번 호

보 존 기 간
3㎝

보 고 일 자

공 개 구 분

4㎝

[별지 제7호 서식]<전면개정 2019. 5.10>

색  인  목  록
부서명:

페이지 월  일 문서번호 제   목 받 음 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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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전면개정 2019. 5.10>

문 서 보 관⋅보 존 철
(뒷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색인목록 인쇄)

      ⌢
      종
      료

       .

       .

       .
      ⌣
      보
 제  
      존 
            
    종
      
 목   료

⌃

뒷

면

에

인

쇄

⌄

관리번호

보 존
기 간 제    목

생산년도

생  산

년  도
보존기간

분류번호
생산년도

분 류

기 호
제    목

기 관 명기 관 명

[별지 제9호 서식]<전면개정 2019. 5.10>

보관⋅보존문서철 색인표

서류함

번  호

일련
번호

보존
기간

생산
년도

분류
번호 

문서철명
(수량)

일련
번호 

보존
기간 

생산
년도 

분류
번호 

문서철명
(수량)

※ 서류함 번호 기재 예시 : 5/1의 경우 5는 서류함번호, 1은 서랍번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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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전면개정 2019. 5.10>

보존문서인계⋅이관서
부서명:

일련번호 보존기간 생산연도
문    서    철

비  고
분류번호 제     목

받은날짜 받은사람 소속 :      직급 :       성명 :

[별지 제11호 서식]<전면개정 2019. 5.10>

보존문서기록대장
생산부서 :                            생산연도 :

일련

번호

보존

기간

문    서    철 보존장소

(서  고)

폐  기

(연월일)분류번호 제   목(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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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전면개정 2019. 5.10>

보존문서대출기록부

일련

번호

대출일자

(대출기간)

문  서  철 대출받은자
대출

사유

반  납

생산

연도

문서철

관리번호
제 목 직급

성명

(서명)
일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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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서식]<전면개정 2019. 5.10>

(재)부천산업진흥원 회       보
제          호

20  년   월   일

지      시      사      항

연      락      사      항

공      지      사      항

기                      타

( 발   신   명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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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 서식]<삭제 2019. 5.10>

기  록  보  고  서

  1.  제       목 

  2.  개       요 

  3.  일 반 사 항

  4.  세 부 내 용

      가.

      나.

      다.

      라.

                    보고자   직,      성명          (인)

 

※주 1) 개요란은 회의명을 기재하고 회의 목적사항 및 결과(결론)를 기재한다.

     2) 일부사항란은 주최자,회의일시,장소,참석자 및 인원수를 기입한다.

     3) 세부내용란에서는 가)센터측의 설명(주장)  나)상대방 설명(주장)  다)결론 또는 합

의사항 및 결정사항을 각 구분 기재하며 기타 문제점 등을 기록한다.

     4) 기록 보고서는 통산 1명으로 하나 부족할 경우에는 백지를 첨부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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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규 정

제정 2003.  9. 23

개정 2018.  3. 20

전면개정 2019.  5. 2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부천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정관 제29

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전면개정 2019. 5.27>

제2조(감사의 직무범위) 진흥원의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전면개정 

2019. 5.27>

  1.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2. 사업계획 집행상황의 감사

  3. 관련법령 및 진흥원의 정관이 정한 업무에 대한 감사<전면개정 2019. 5.27>

  4. <삭제 2018. 3.20>

제3조(감사의 구분) ①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한다.

  ②정기감사는 매년 진흥원의 사업실적 및 재무회계운영사항에 대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실시한다.<개정 2018. 3.20><전면개정 2019. 

5.27>

  ③수시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한다.<개정 2018. 3.20>

제4조(감사방법) 감사는 서면 또는 실지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 2 장    감      사

제5조(감사의 독립원칙)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된 위치에서 2인이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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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이사회 참여)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

회는 의결시에 감사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의 의무) 감사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감사는 독립하여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감사는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할 수 없다.

  3. 감사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령, 정관, 규정, 규칙 또는 지시사항등에 따라 사

실과 증거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의 권한) 감사는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제장부, 증빙서,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창고금고장부 및 물품등의 봉인

  4. 회계관계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요구

  5.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요구

제 3 장    감사업무의 수행

제9조(감사실시) 감사는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시기, 감사범위를 이사장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제10조(감사대행실시) 감사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사항의 성질,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공인회계사등에게 감사를 의뢰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정요구등) ①감사는 감사결과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1. 규정, 제도 또는 운영상의 모순사항에 대한 개선

  2.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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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관계직원의 징계 또는 변상

  4. 관계직원에 대한 교육

  5. 기타 필요한 조치의 요구

  ②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그 종류(파면,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를 명시하고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의 사유

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시정결과 통보) ①이사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서면으로 감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가 감사의 요구내용과 다르다고 판단될 때

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사장에게 재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③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재처리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월이내에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①이사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시정요구등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1월이내에 감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월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조치에 대하여 재차 이의가 있을 때에는 1

월이내에 감사에게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는 재심사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고

제14조(감사보고) 감사는 매년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

라 작성하여 익년도에 전년도 결산심의를 위하여 소집되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

다.<전면개정 2019. 5.27>

제15조(감사기록) 감사는 모든 감사실시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감사의 경

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감사일지를 비치하고 감사내용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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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재무보고서의 사전검토) 진흥원에서 타기관에 주요재무보고를 제출할 경우에는 

감사의 사전검토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9. 5.27>

제17조(사고의 보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위를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형사책임에 관련된 사고

  2. 감봉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사고

  3. 500만원이상의 변상책임에 해당하는 사고

  4. 500만원이상의 현금, 유가증권, 기타재산의 손망실 또는 훼손

제 5 장    보      칙

제18조(외부감사의 총괄) ①진흥원에 대한 외부감사업무는 감사가 총괄한다.<전면개정 

2019. 5.27>

  ②감사는 제1항의 외부감사내용을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2003.  9. 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3. 2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5. 2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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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정기감사실시계획서

분류번호 :

수    신 :                                     시행년월일    .    .    .

제    목 :                                           발신             (인)

감사대상

부    서

감 사 실 시 내 용

감사기간

(일   수)
감사인수 주 요 대 상 업 무



감사규정

- 386 -

[별지 제2호 서식]

종 합 감 사 보 고 서

분류번호 :                                    시행년월일 :   .    .    .

수    신 :                                    발      신 :

제    목 :                               

  1. 감사실시 계획 대 실적평가

  2. 주요지적사항 

사  례  명 사 고 원 인 분 석 개 선 방 안

  3. 감사실시에 따른 운영개선실적 

업  무  명 개 선 요 구 내 용 조 치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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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감  사  일  지

접수번호 일 자 건명 및 내용 소관부서 검토의견
감사의견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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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인 규 정

제정 2003.  9. 23

개정 2004. 12. 22

개정 2010.  6. 22

개정 2013. 10. 20

개정 2016.  7.  1

전면개정 2019.  5. 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부천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정관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공인의 규격, 관수방법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 사용) ①공인은 진흥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직

인과 의결기관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전면개정 2019. 

5.10>

  ②원장, 본부장, 각 부서장과 회계관계직원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개정 2010. 6.22><개정 2016. 7. 1><전면개정 2019. 5.10>

제3조(회계관계직원의 공인)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직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책임인, 

경리책임인, 물품관리책임인, 채권관리책임인, 채무관리책임인, 지출원, 물품출납원, 

수입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가로써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제1호]와 같다.<전면개정 2019. 5.10>

제5조(각인) 공인에는 기관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직원의 공인에는 

기관명, 회계명 및 회계관직명을 함께 각인 한다.

제6조(공인의 신조개각)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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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원장은 그 신청에 따라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

여 교부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7조(공인대장) 소관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신조개각 또는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

제8조(인영의 보존) 소관부서장은 매년 2월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

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

제9조(공고) 원장은 공인을 신조 각인하거나 폐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문서로 각 보조

기관 및 유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10조(공인의 관수자) 공인의 관수자는 소관부서장이 된다.<개정 2016. 7. 1>

제11조(공인의 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

제12조(공인의 날인) ①시행문에 대한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

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자의 명의표시 끝 글자가 가운데에 오도

록 찍어야 한다.

  ③이사장 직인은 이사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위촉장, 상장등과 각종 

증명서등에 날인한다.

  ④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

  ⑤사진등 첨부물에는 진흥원 철인을 압인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13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서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

다.

  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부서장과 협의한 후에 본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 6.22><개정 201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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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규정(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4. 인쇄공인의 규격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공인의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원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감시하

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인쇄물 원판과 인

쇄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소정의 파기조서를 작성한 후에 파기하고, 인수받은 

인쇄물은 소관부서장의 매수확인을 받아 사용부서에서 관리하되, 이를 사용할 때에

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

록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

다.<개정 2013.11.20><개정 2016. 7. 1><전면개정 2019. 5.10>

제14조(원장 직인날인의 기록유지) 원장 직인의 날인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직인

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15조(공인의 폐기) ①소관부서장은 공인의 개각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때에는 그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등재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0><개정 2016. 7. 1>

  ②소관부서장은 제1항의 공인을 소각 처분하여야 하며, 소각처분시에는 본부장이 지

명한 자로 하여금 입회감시하게 하여 공인의 유출사고를 방지하고 소정의 처분조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0><개정 2016. 7. 1>

제16조(공인의 사고보고등) 공인의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등의 사고

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

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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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3.  9. 23>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에 이미 비치사용한 공인은 이 규칙에 의하여 각인교부

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4. 12. 2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6. 22>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2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7.  1>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5. 10>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공인규정

- 392 -

[별표 제1호]<전면개정 2019. 5.10>

공인의 규격

공인의 구분 규    격

1. 이사장 직인 3.0㎝×3.0㎝

2. 청인(진흥원 원장) 2.7㎝×2.7㎝

3. 회계관계직원의 공인 2.1㎝×2.1㎝

4. 계인 타원형

5. 철인 Ø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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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전면개정 2019. 5.10>

공인의 신조⋅개각 신청서
1. 신청의 이유

2. 서체 및 규격

3. 공 인 명

4. 사용개시일

5. 비치처 및 관수자

6. 공인의 모형

                        위와 같이 공인의 신조⋅개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천산업진흥원 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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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3.11.20><개정 2016. 7. 1><전면개정 2019. 5.10>

실⋅팀장 본 부 장 원장
결

재

공  인  대  장

공 인 명

□
등
록
ㆍ
□
재
등
록
공
인

(인  영) 등  록  일
( 재등록일 )

년     월     일

새  긴  날 년     월     일

새 긴 사 람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최초사용일 년     월     일

재      료

등록(재등록)
사       유

비      고

폐 
기
공
인

(인  영)
등  록  일

( 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분 실 일 )

년     월     일

폐기사유 □ 마멸 □ 분실 □ 기타(       )

폐기방법  □ 소각  □ 기타(             )

폐  기  자
( 분 실 자 )

폐기자:직급   성명
입회자:직급   성명

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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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6. 7. 1><전면개정 2019. 5.10>

                                       

실⋅팀장 본 부 장 원장
결

재

인     영     부
부서명 :                                                          ( 20  년   월   일 현재)

공인명 공인의 인영 공인명 공인의 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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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직인날인기록대장

일자
분류기호

문서번호
발신 수신 제    목

날    인
부수

청구자 날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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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전면개정 2019. 5.10>

공  인  사  고  보  고  서

1. 사고공인명

2. 사고발생장소

3. 사고내용

4. 사고후의

  조치결과

5. 비  고

위와 같이 공인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인)

부천산업진흥원 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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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전면개정 2019. 5.10>

공 인 인 쇄 용 지 관 리 대 장

인쇄문서명

관  인  명 인쇄관인규격

일 자
인쇄량

(매)

사용량

(매)
사 용 내 역

잔여량

(매)

결     재

팀(실)장 본부장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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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시설 및 장비 운영규정

제정 2003.  9. 23

개정 2006.  6. 12

개정 2007.  3. 14

전면개정 2008. 12. 26

개정 2010.  6. 22

개정 2011. 12. 27

개정 2013. 11. 20

개정 2014. 11. 20

개정 2016.  7.  1

개정 2017. 11.  1

개정 2018.  5.  3

개정 2018.  9.  6

전면개정 2019.  5. 1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부천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정관 제29

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시설 및 장비(이하 “공용시설장비”라 한다)사용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2조(적용범위) 진흥원이 정하는 공용시설장비를 대상으로 하며, 공용시설, 장비 사용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조례,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시설”이라 함은 다중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회의실, 세미나실, 교육실 

등을 말한다.

  2. “장비”라 함은 제품의 생산, 연구개발등에 사용되는 각종분석, 측정, 검사 및 시

제품제작, 소프트웨어, O/A 등의 공용장비를 말한다.

  3. “위탁시설장비”라 함은 소형모터, 센서,계측기기 산업기반구축사업으로 구축된 장

비중 사업기간동안 위탁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장비를 말한다.

  4. “총괄책임자”라 함은 본부장을 말한다.<개정 2010. 6.22>

  5. “관리책임자”라 함은 담당부서장을 말한다.<개정 2016. 7. 1>

  6. “운용자”라 함은 진흥원의 장비전담 직원 또는 진흥원에서 승인한 산⋅학⋅연 관

계자로 해당 장비를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전면개정 2019. 5.10>



공용시설 및 장비운영규정

- 400 -

  7. “신청자”라 함은 진흥원에서 구축한 장비를 사용코자 장비사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기관, 단체, 기업의 대표를 말한다.<전면개정 2019. 5.10>

  8. “사용자”라 함은 장비를 사용코자 신청한 자 중에서 실제 장비를 운용⋅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총괄책임자의 책무) 총괄책임자는 공용시설, 장비구축, 사용기준 마련 등 공용시

설, 장비사용, 관리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무를 진다.

제5조(관리책임자의 책무) ①관리책임자는 규칙 제4조의 공용시설, 장비 운용부서의 

팀장이나 분임관리 직원으로서 해당 공용시설, 장비에 대한 운영⋅유지 관리하여 한

다.

  ②관리책임자는 장비사용에 따른 수입 및 지출 현황, 장비운용결과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공용시설장비사용

제6조(사용시간) 공용시설 및 장비 사용시간은 평일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근무

시간외 야간 및 휴무일을 포함하는 상시운영의 경우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

다.

제7조(사용절차) ①공용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용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의1 서식]에 따라 고용시설 사용신

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5. 

3><전면개정 2019. 5.10>

  2. 공용시설 사용 시에는 [별지 제9호의1 서식]의 공용시설 사용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9. 5.10>

  ②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장비사용신청서를 작성하

여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일정⋅사용방법⋅사용료⋅
기타 소요비용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3><전면개정 2019. 5.10>

  2. 장비 사용 시에는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장비사용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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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개정 2019. 5.10>

  3. 신청기업에서 장비를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장비사용 후 [별지 제7-2호 서식]의 

장비사용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11. 1>

  4. 장비사용료를 사용일지에 따라 부과한다.<전면개정 2019. 5.10>

  5. 시험결과서는 신청자(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리고 신청자(기관)가 지정하는 

기관으로 [별지 제11호 서식]의 시험결과서를 발행 할 수 있다.

  6. 신청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장비사용(회원제)계약서를 체결하여 장비를 사용

할 수 있으며 장비사용료 및 장비사용료 징수는 장비사용(회원제)계약서에 명기

하여 계약할 수 있다.

제8조(사용의 취소 등) 사용자가 사용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반 규칙을 

위반한 경우 사용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신청자 및 사용자의 의무) ①공용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효율적인 고용시설의 관

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용시설 사용자(신청자)는 안전사고 방지 및 안전한 공용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공용시설 사용절차 및 제반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공용시설 사용 중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신청자)

가 모든 책임을 진다.

  3. 공용시설 사용자는 공용시설 사용 후 관리책임자에게 공용시설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 받아야 하며, 공용시설 사용 중 발생한 고장 및 손상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와 사용자가 원상복구나 변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②장비를 직접 사용하는 자는 효율적 장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장비사용자(신청자)는 안전사고 방지 및 안전한 장비사용을 위한 주의를 다하여

야 하며, 장비사용절차 및 제반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장비사용 중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신청자)가 모

든 책임을 진다.

  3. 장비사용자는 장비 사용 후 관리책임자에게 장비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 받아야 

하며, 사용 중 발생한 고장 및 손상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와 사용자가 원상복구

나 변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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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장비사용자는 장비사용으로 취득한 자료를 논문⋅연구보고서⋅산업지적재산권 등

에 인용하는 경우 장비사용 사실을 명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책임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3 장    공용시설장비 운용

제10조(공용시설의 사용) 공용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 기관단

체 및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개정 2018. 5. 3>

  2. 시 외의 기업 또는 단체가 시 기업 또는 시민이 대상이 되는 설명회 등을 개최

하는 경우<개정 2010. 6.22><개정 2018. 5. 3>

  3. 기타 진흥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면개

정 2019. 5.10>

제11조(장비운영) ①장비구입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장비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

식]의 장비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장비활용 년도까지 보관⋅관리한다.

  ②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운용자에 의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

청자가 장비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검증된 사용자를 선임하여 사용하

고, 운영기간 동안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신청자가 그 책임을 진다.<전면개정 

2019. 5.10>

  ③제1항, 제2항에 의한 운영이 곤란한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은한 후 운영하여야 한

다.<개정 2018. 5. 3><전면개정 2019. 5.10>

제12조(운영인력) ①장비운영인력은 장비운영에 필요한 전문기능인으로 계약직 직원채

용규정의 자격요건에 불구하고 장비를 가동할 수 있는 기능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②채용인력의 급여는 사업기간내에는 사업비내 인건비로하고, 사업의 성과활용기간 

또는 사업의 종료시에는 장비 사용료로 기본급여를 지급하고 기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비가동상황에 따라 성과급을 매월 지급할 수 있다.

  ③외부인력을 이용한 제품을 가공할 시 가공비를 외부인력에 지급 할 수 있다.

제13조(장비의 유지 및 관리) ①장비별 교정⋅검사, 정기점검, 수리 등의 현황을 [별지 



공용시설 및 장비운영규정

- 403 -

제2호 서식]의 장비관리카드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장비운영 담당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매월 장비별 점검을 실시하고, 장비

의 고장 등 문제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사용빈도가 빈번한 주요 

장비에 대해서는 점검주기를 단축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11. 1>

제14조(장비대여 및 반출) ①관리책임자는 신청자가 대여장비에 대하여 장비를 반출⋅
입할 경우 [별지 제6호의1 서식]과 [별지 제6호의 2 서식]에 따라 반출⋅입시 장비

상태 등을 점검해야 한다.<전면개정 2019. 5.10>

  ②신청자가 장비만 지원 받는 경우와 반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신청자는 장비의 파

손 및 분실에 책임을 지며, 장비 파손 및 분실에 대한 처리는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한다.

  ③신청자는 사용 장비를 제3자에게 대여 할 수 없다.

제15조(장비 검⋅교정) ①외부공인인증서등을 발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장비

의 검⋅교정을 하여야 한다.

  ②검⋅교정주기는 장비에서 요구하는 주기를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장비의 이전) ①진흥원 이외의 기관(대학, 연구소, 기업 등)으로부터 장비를 이

전하여 활용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9. 5.10>

  ②이전한 장비는 진흥원 구축장비와 동일하게 운용하여야 하며, 장비소유기관과 순

이익금의 50% 이내에서 분배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9. 5.10>

  ③진흥원의 장비중 특수 환경을 요하는 장비는 외부기관에 설치운영 할 수 있다.<전

면개정 2019. 5.10>

  ④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보험 등의 가입) 보유 장비 중 구입금액 3천만원 이상인 장비에 대해서는 화

재, 수해 및 도난 등을 대비하여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 단, 소프트웨어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사용자의 자격)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직원 또는 기업체 및 유관기관의 연구개발 관련자 중에서 해당 장비에 대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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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식을 가진 자

  2. 기타 사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9조(장비사용) ①장비는 관리책임자의 책임 하에 운용자가 직접 운용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단, 제11조 규정에 따라 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전

면개정 2019. 5.10>

  ②장비사용 순서는 접수 순서를 원칙으로 하며 장비사용 신청이 중복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다음의 순서를 참고로 하여 신청자(기관)와 협의 한 후 조정할 

수 있다.

  1. 관내 중소기업         5. 창업준비자

  2. 관내 대기업           6. 개인연구 또는 개발자 등

  3. 관외 중소기업         7.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자<전면개정 2019. 5.10>

  4. 관외 대기업

  ③장비사용시간은 작업준비 및 후처리, 장비 시운전 및 시험 시간으로서 장비가동율 

산정 시 모두 포함한다.

제20조(공용시설 및 장비 사용료) ①공용시설 및 장비사용료는 시설 및 장비에 따라 

시간당 또는 일별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0. 6.22>

  ②장비사용료는 [별표 제1호]와 [별표 제2호]의 장비사용료 산출기준 및 [별표 제5

호]의 요율표를 기초로 하여 산출하며, 공용시설 사용료는 [별표 제6호]의 공용시설

사용료징수기준에 의한다.<개정 2010. 6.22><개정 2010. 6.22><전면개정 2019. 

5.10>

  ③관리자는 물가변동 및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제2항의 장비사용료 산출기준 및 요

율과 공용시설 사용료 징수기준은 원장의 승인을 얻어 매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0. 6.22><전면개정 2019. 5.10>

  ④공용시설 및 장비사용료 납부는 진흥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개정 2010. 

6.22><전면개정 2019. 5.10>

제21조(장비 사용료 감면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비사용료를 감면, 면

제 및 최소비용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의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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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또는 최소비용을 적용할 수 있다.

  2. 장비사용(회원제)계약서 체결 관내기업으로 장비사용시간이 분기별 300시간이상

사용시 5%, 500시간 이상사용시 10%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기업지원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에 대하여 장비사용료의 10%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단, 원

장의 승인을 득한 특정장비에 대해서는 추가 감면할 수 있으며 기업지원협약서는 

각 사업별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9. 5.10>

  3. 위 2호의 장비사용료 감면 시 중복적용은 하지 않는다.

  4. 장비 시험운전기간 중의 장비사용료는 면제 또는 최소비용으로 할 수 있다.

제22조(회원제 운영) 장비사용 및 효율적인 관리등을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으

며, 회원제 운영에 관해서는 장비사용(회원제)계약서 및 기업지원협약 등에 따른다. 

제23조(환경오염방지의 의무) ①운용자 및 사용자는 장비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

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장비사용으로 발생하는 폐수 및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을 관계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24조(비밀준수) 사용자는 장비이용 중 취득한 정보를 진흥원의 동의 없이 유출하여

서는 아니 된다.<전면개정 2019. 5.10>

제25조(신규장비의 등재) 신규 도입장비의 장비사용료는 제20조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장비사용료는 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등재해야 한다.<개정 2018. 5. 3>

<전면개정 2019. 5.10>

제 4 장    장비위탁

제26조(장비위탁) ①소형모터, 센서, 계측기기기반구축을 위한 산업기술기반사업으로 

조성된 장비관리는 첨단산업연구단지 운영 위탁협약기관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위탁

관리 한다.

  1. 계측기기공동연구센터에 구축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장비

  2. 센서 공동연구센터에 구축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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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형모터공동연구센터에 구축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장비

  ② 위탁장비의 관리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와 장비관리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7조 <삭제 2013.11.20>

제 5 장    장비 사용료 및 적립금 관리<신설 2013.11.20> <개정 

2018. 9. 6>

제28조(장비사용료 운용) ①제20조에 의하여 징수된 장비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목적

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장비실 운영과 관련된 제반경비

  2. 장비 운영에 따르는 관리비, 유지비, 재료비 등

  3. 장비 운영 전담인력의 인건비

  4. 장비실 및 장비 운영을 위한 적립금<개정 2018. 9. 6>

제29조(적립금 관리) ①제28조 제4호에 따른 적립금(이하 “장비적립금”이라 한다)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3개월 이내에 장비적립금 현황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

고 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30조(적립금 사용대상)장비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노후장비의 교체

  2. 신규장비의 구입

  3. 장비 및 장비실의 대수선

  4. 장비 운영인력의 인건비<신설 2018. 9. 6>

  5. 장비실 유지비(관리비 등)<신설 2018. 9. 6>

  6. 그 밖의 장비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1조(적립금 사용) ①장비적립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립금 사용계획을 수립

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장비적립금을 사용한 경우 원장은 당해 회계년도 종료 3개월 이내에 적립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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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을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 6 장    자체장비심의위원회<신설 2013.11.20>

제32조(자체장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장비관리 부서장은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

  2. 유휴⋅불용 장비의 처분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장비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산⋅학⋅연 관련 외부 전문가 5인 이상으로 위원을 구성한다.

  ③위원회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장비관리 부서장으로 한다.

제33조(준용) 연구시설‧장비 심의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

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2003.  9. 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6. 1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 1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26>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6. 22>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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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1. 12. 2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1. 2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7.  1>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1.  1>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5.  3>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9.  6>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5. 10>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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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별표 제1호 시간당 장비사용료 산출기준

별표 제2호 일별사용료 산출기준

별표 제3호 시간당 장비사용료 요율표

별표 제4호 일별 장비사용료 요율표

별표 제5호 장비사용료 요율표

별표 제6호 시설사용료 징수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장비관리 대장

별지 제2호 서식  장비관리카드

별지 제3호 서식  장비 점검표

별지 제4호 서식  고장발생 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  고장조치 결과 보고서

별지 제6호의1 서식  장비반출 확인서

별지 제6호의1 서식  장비반입 확인서

별지 제7호의1 서식  공용시설사용 신청서

별지 제7호의2 서식  장비사용 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장비사용 신청서 접수대장

별지 제9호의1 서식  공용시설 사용대장

별지 제9호의2 서식  장비사용대장

별지 제10호 서식   장비사용 결과서

별지 제11호 서식   시험결과서

별지 제12호 서식   장비사용(회원제) 계약서

별지 제13호 서식 <삭제 2019.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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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시간당 장비 사용료 산출기준

구  분 내    용

장비사용료
 산정기준

1. 시간당 장비사용료는 (연간운영비/연간장비사용가동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간운영비 :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 인건비, 일반관리비의 합계
     • 8시간(1일) × 5일(1주) × 52주(1년) = 2,080시간
2. 연간운영비는 인건비, 유지보수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로 산정한다.
  (1) 인건비
     - 인건비는 장비운용자의 연간 인건비 기준
  (2) 유지보수비
     - 구입가격의 15%/감가상각연수 내외로 책정 (장비별 장비유지비와 보수비를 산정 

책정)
     가. 장비유지비는 장비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전기료, 윤활유 등 장

비운영에 필요한 비용
     나. 보수비는 고장발생 및 검교정시 소요되는 각종 비용
  (3) 감가상각비
      - 장비 및 구축물의 내구연한 기준으로 연 (1/내구연한)로 정액 산정 
  (4) 일반관리비
    -  (감가상각비+유지보수비)의 15%로 책정 
   ※ 장비사용료는 시간기준으로 작성
3. 신청자가 장비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연간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제외함
4. 기타 
  (1) 재료비는 장비운용에 투입된 자재비를 실비로 정산
  (2) 장비운용에 소요되는 각종 공구류 및 유틸리티(Utility) 설계비, 지그(Jig)제작비, 특

수공구, 소재비 등은 실비로 정산
5. 감가상각 년한
  (1) 시험연구장비
    - 광학기기, 측정기기, 시험기기, 공구, 기타 시험연구용 설비 : 4년
    - 건물부속설비, 구축물, 기계장치 : 6년
  (2) 시제품가공장비 및 고가의 장비 : 8년
    ※고가의 장비는 1억원이상 장비

산정기준표

번호 항목 내용 금액(원) 수량 비고

1 인건비 장비별운영자인건비로 산정

2 유지보수비 　 구입가격의 15%/감가상각연수

3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년

4 일반관리비 　 　 (1+2+3)*15%

합계 연간운영비 1+2+3+4

※장비사용료 산정기준에 준하여 작성
※장비사용료 산정시 천원이하는 반올림 또는 반이하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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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일별 장비 사용료 산출기준

구  분 내    용

일별사용료
 산정기준

1. 일별(1일당) 장비사용료는 1일 8시간을 사용을 기준으로 시간당 장비사용료에 8시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시간당 사용료를 산정한 기초를 이용하여 연간운영비를 산정한다.

3. 인건비, 유지보수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및 기타 산정내용은 『시간당 장비사용료 

산정기준』에 준한다.

[별표 제3호]

시간당 장비사용료 요율표

순번 장 비 명
시간당 장비사용료(원/시간)

비  고
직접지원 장비지원

1

2

3

4

5

6

7

8

9

10



공용시설 및 장비운영규정

- 412 -

[별표 제4호]

일별 장비사용료 요율표 (직접지원)

순번 장 비 명
시간당 장비사용료(원/일)

비  고
1일미만 1일 15일 1개월 3개월

1

2

3

4

5

6

7

8

9

10

일별 장비사용료 요율표 (장비지원)

순번 장 비 명
시간당 장비사용료(원/일)

비  고
1일미만 1일 15일 1개월 3개월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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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전면개정 2019. 5.10>

시간당 장비사용료 요율표

장  비  명
시간당 사용료

비고
직접지원 장비지원

Motor Control Design Toolkit 12,036 3,703 

Rotor 용  Media Design Toolkit 11,515 3,182 

로봇운동해석Tool 33,699 25,366 

변위측정 시스템 12,597 4,264 

고속로봇형상 모델러 22,721 14,388 

로봇주행 제어용 S/W 13,869 5,536 

로봇 기구부 디자인 툴 14,199 5,866 

크린룸 18,039 9,706 

테스트 베드 11,058 2,725 

3D-Scanner 24,829 16,496 

Cosmos Works 13,535 5,202 

2축 직교좌표로봇 및 콘트롤러 9,567 1,234 

소형 선반 8,653 320 

CNC 소형 밀링 9,852 1,519 

임피던스측정기 16,252 7,919 

반도체회로실험장치 18,297 9,964 

휴대용유해불질분석기 13,996 5,663 

모션트랙커 26,524 18,191 

고속신호분석기 13,336 5,003 

베터리분석기 12,505 4,172 

전자파노이즈시험기 14,435 6,102 

DC Power Supply (300-20) 9,366 1,033 

DC Power Supply(80-75) 9,320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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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비  명
시간당 사용료

비고
직접지원 장비지원

DC Power Supply(wt210) 8,905 572 

휴대용 소음 및 진동측정기 14,542 6,209 

고속카메라 21,760 13,427 

열화상카메라 14,587 6,254 

Logic Analazer 16,444 8,111 

Motor Lob System 19,087 10,754 

CNC Hobbing Machine 29,215 20,882 

3D CAD/CAM 13,420 5,087 

석정반 8,333 -

범용선반 9,898 1,565 

범용밀링 10,681 2,348 

각가속도 측정기 21,511 13,178 

베어링진동측정기 11,598 3,265 

원통연삭기 11,714 3,381 

복합진동시험기 23,129 14,796 

정밀게이지시스템 20,453 12,120 

반도체 특성 분석기 22,050 13,717 

레이져 마킹기 12,397 4,064 

CNC 조각기 15,665 7,332 

오실로스코프(2.5GHz) 16,460 8,127 

CAM 12,704 4,371

평면연삭기 11,133 2,800

충격시험기 21,876 13,543

낙뢰시험기 18,665 10,332

레이져변위계 13,171 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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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비  명
시간당 사용료

비고
직접지원 장비지원

스펙트럼분석기 13,456 5,123

만능측정기 18,837 10,504

투영기 11,305 2,972

모션캡쳐시스템 18,268 9,935

정전기시험기 15,327 6,994

성형연삭기 10,089 1,756

프로브스테이션 13,071 4,738

ABS쾌속조형기 29,571 21,238

내전압시험기 11,250 2,917

AC 파워 14,086 5,753

열충격시험기 20,543 12,210

시그널제네레이터 21,255 12,922

네트워크 어날라이져 22,537 14,204

전력분석기 10,760 2,427

절연저항시험기 8,992 659

데이터로거 12,513 4,180

로봇부품3D시작품제작기 49,146 40,813

비접촉 광학식  3차원 측정기 21,208 12,875

로봇네트워크모션제어기 12,814 4,481

로봇부품레이저가공기 10,786 2,453

로봇부품정밀측정기 19,810 11,477

로봇부품환경성능시험기 19,857 11,524

IP(방진/방수)등급시험기 23,831 15,498

복합부식시험기 18,665 10,332

※직접지원은 진흥원 운영자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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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신설 2010. 6.22><개정 2011.12.27><개정 2014.11.20><개정 2017.11. 

1><전면개정 2019. 5.10>

시설사용료 징수기준
(단위 : 명 / 원)

구 분 수용인원
기본 사용료(2시간)

공공기관
관내기업 관외기업 비영리기관

401동 1503호
대회의실 80

20,000 50,000 10,000

무료

401동 1405호
교육1, 2실 20

401동 304호
교육1, 2, 4실 20

203동 102호
대회의실 35

부천IoT혁신센터
컨퍼런스룸 50

부천IoT혁신센터
세미나실(미팅룸1) 20

203동 102호
중회의실 15 10,000 30,000 5,000

203동 102호
소회의실 7 5,000 15,000 2,500

401동
전산교육장 30

50,000 100,000 50,000
부천IoT혁신센터

전산교육장(에듀팩토리) 20

부천IoT혁신센터
미팅룸2~8 4~8 무료 무료 무료

※ 2시간 이후 시간당 기본 사용료의 50%가산

※ 대회의실 및 기술교육전시관, 부천IoT혁신센터 공용시설(컨퍼런스룸, 세미나실)은 프로젝트 및 음

향시설 사용가능

※ 비영리기관 : 민법상 비영리 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및 연구기관

※ 공공기관 : 관공서, 부천시 출연기관 및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 로보파크 교육실, 부천IoT혁신센터 전산교육장은 진흥원 자체 교육일정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음

※ 부천시 전략산업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위탁협약을 진흥원과 체결한 경우 시설사용료 징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대비용으로 납부하여야 함<신설 2014. 11. 20>

※ 부천IoT혁신센터 미팅룸5~8은 해당공간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하되, 부득이한 사정으

로 미팅룸2~4 운영불가시 미팅룸5~8을 개방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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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장비 관리 대장

순번 관리번호 구분 장비명 모델/규격 용도 수량 제작사 구입연도 구입비 설치장소
확인
(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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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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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관리카드
관리번호 품   명(모델명) 수량 운 용 부 서 

취 득 가 격 취득년월일 제작국명 제작회사 장 비 사 진 용  도

주 요 부 품 명 규  격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관리 책임인

구분 지정년월일 성 명

정

부

교 정 현 황 수 리 현 황

년월일 교정기간 교 정 값
확  인

년월일 수리 내역 수리처 확 인
(정책임자)교정자 정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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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기  점  검  현  황

년월일
점 검

부 문
상 태 조 치

점검자

(주사용자)

확인자

(정책임자)
년월일

점 검

부 문
상 태 조 치

점검자

(주사용자)

확인자

(정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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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7.11. 1>

장비 점검표(20  년)
담당자 팀  장 본부장

장비명
관리책임자

정

관리번호 부

점검 항목 및 기준

순서 항 목 점검 방법 기 준

범례 : 양호(○)   이상(×)   조치(●)

월별 점검일자 점검결과 비고 담당자 팀장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문제 발생 조치 이력

일 시 문 제 점 조 치 내 용 및 결 과 처 리 자

주) 장비이상 발생시 (발견자 => 분임관리자 부 => 관리자 정) 즉시 조치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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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고장발생 보고서

담당자 팀  장 본부장

장 비 명

발생 일시 담당부서

보고 일시 보 고 자               (서명)

고 장

내 용

내

역

 

원

인

관련 사진

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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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고장조치 결과 보고서

담당자 팀  장 본부장

장 비 명

발생 일시 담당부서

보고 일시 보 고 자              (서명)

고 장

내 용

내

역

 

원

인

조치 내용

및 결과

특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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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의1 서식]<전면개정 2019. 5.10>

장비반출 신청서
담당자 팀  장 본부장

업 체 명 대표자 연락처

반 출 일 20   .     .     . 반입 예정일 20   .     .     .

장 비 명
관리번호

관리번호

장비상태
외관 및 구성품

확인자         (서명)
작동상태

   위와 같이 장비의 반출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위 :           성명 :            (서명)
 

(재)부천산업진흥원 원장 귀하

 --------------- 절 ---취 --- 선 ---------------

장비반출 승인서

업 체 명 대표자 연락처

반 출 일 20   .     .     . 반입 예정일 20   .     .     .

장 비 명
관리번호

관리번호

장비상태
외관 및 구성품

확인자         (서명)
작동상태

   위와 같이 장비의 반출을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인수자    직위 :           성명 :            (서명)
 

(재)부천산업진흥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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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의2 서식]<전면개정 2019. 5.10>

장비반입 신청서
담당자 팀  장 본부장

업 체 명 대표자 연락처

장 비 명
 관리번호

관리번호

반 입 일     20    .      .      . 

장비상태
외관 및 구성품

확인자        (서명)
작동상태

  위와 같이 장비의 반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위 :           성명 :            (서명)

(재)부천산업진흥원 원장 귀하

 --------------- 절 ---취 --- 선 ---------------

장비반입 확인서
담당자 팀  장 본부장

업 체 명 대표자 연락처

장 비 명
 관리번호

관리번호

반 입 일     20    .      .      . 

장비상태
외관 및 구성품

확인자        (서명)
작동상태

  위와 같이 장비의 반입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           성명 :            (서명)

(재)부천산업진흥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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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의1 서식] <전면개정 2010. 6.22><개정 2014.11.20><개정 2016. 7. 1><개

정 2017.11. 1><전면개정 2019. 5.10>

공 용 시 설 사 용 신 청 서
 신청일 (접수일) 20  년    월    일

결

재

담당 실⋅팀장 본부장 원장

 신청허가통보일 20  년    월    일

 사용료  납부일 20  년    월    일

 시 설 사 용 료       ￦

단  체  명 대표자 성명
          

  

단체소재지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행 사 명 칭
연락처
(전화)

사무실
휴대폰

사용기간
및

시    간

사용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간)

사용시간     시    분  ~     시    분 까지  참가인원              명

장    소
및

부대시설

장    소

401 동

15층  □ 대회의실        

14층  □ 제1교육실  □ 제2교육실

3층  □ 전산교육장  □ 제1교육실  □ 제2교육실  □ 제4교육실

203 동 □ 대회의실      □ 중회의실       □ 소회의실

부천IoT
혁신센터

        □ 컨퍼런스룸                □ 세미나실(M1)

        □ 미팅룸(M2~8)             □ 전산교육장(에듀팩토리)

부대시설  방송설비, 음향/영상

요청장비 장    비  □냉/난방,  □빔프로젝트,  □무선마이크
 ※ 요청장비의 사용은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하신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취소
및

변    경

일    자  20  년    월    일  취소 / 변경  
결

재

실⋅팀장 본부장

사    유

사후처리

위와 같이 부천산업진흥원 공용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신청자 성명 :                   (인)
                                              연락처 :
                                              e-mail : 
                                              대표자와의 관계 :

                                                           20   년      월     일

부천산업진흥원 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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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의1 서식(뒷면)]<신설 2010. 6.22><개정 2018.  5. 3><전면개정 2019. 

5.10>

◆ 공용시설사용 신청절차 ◆

시설사용
신청서 접수

▷ 전화 신청은 받지 않으며 방문, 팩스 신청만 접수합니다.
▷ 신청 시 첨부 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개인일 경우 신분증 사본 1부.
   단, 재신청일 경우 증명서류 미첨부

↓

사용료계산 ▷ (사용시간 × 시간당 사용료) + 부가가치세(10%)

↓

시설 사용 여부 통지

▷ 시설의 사용신청은 당월 및 익월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공용시설사용료를 진흥원의 지정한 계좌로 사용일 최소 1일전까지 입
금하여야 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 입금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시설 사용료의 입금사실을 시설대여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확인을 받은 시점부터 
사용허가를 득한 것으로 봅니다.

↓

시설 사용료 징수 및 
사용허가

▷ 신청 허가 통보 후 사용일 1일전까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
가가 취소됩니다.

▷ 사용자는 사용료의 미납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취소 될 경우 취소에 대한 손해
를 진흥원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부천산업진흥원 공용시설 및 장비운영규정 관련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셔야 합
니다.

▷ 사용목적, 기간 등 허가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
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 사용당일 사용자의 책임으로 공용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기 납부한 사용
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환불규정

▷ 사용일전 사용을 취소할 경우 다음과 같이 환불 합니다.

   - 1일전 : 70%,  2일전 : 80%,  3일전 : 90%,  4일전 : 100%

▷ 사용당일 사용자의 책임으로 공용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기 납부한 사용료
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용시설의 파손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기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환불하며, 그로 인한 손해를 진흥원에 청구할 수 없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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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의1 서식(붙임서식)]<신설 2010. 6.22><개정 2018. 9. 6><전면개정 2019. 

5.10>

◆ 공용시설사용 시 준수사항 ◆

 ●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무료주차는 불가하며, 주최자 및 이용자 차량은 부천테크노파크 2, 4단지 및 삼보테크노

타워 입주사지원본부의 규정에 의한 주차료를 부과합니다)

 ● 시설물의 구조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적정인원 을 초과하여 사용하실 경우 보조의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사용하시는 공용시설 이외의 구역은 부천 첨단산업 및 로봇산업 등의 기업체 등에서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간

으로 임의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 공용시설내로 식‧음료 반입이 안 됩니다. 단, 공용 복도 등에서 다과 및 음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능합

니다.

 ● 물품 판매는 할 수 없습니다.

 ● 행사 등에 필요한 장비반입, 이용 및 행사준비에 대해서는 사용일 5일전까지   협의 바랍니다.

 ● 반입한 장비는 행사종료 직후 철거하여 공용시설 밖으로 반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시는 진흥원이 대

신하여 철거, 보관(파손, 분실 시 책임 없음, 사용자가 철거실비 부담함)할 것이며, 7일의 보관기간이 경과되면 

임의처분하게 됩니다.

 ●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등을 망실, 훼손했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주최 측에서 팜플렛 등 유인물을 배부할 경우에는 진흥원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해야 합니다.

 ● 행사 안내포스터 등은 반드시 사전에 각 단지별 입주사지원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만 부착

하시고 사용 후 즉시 철거 바랍니다.

 ● 자체 안내원을 배치할 경우 그 인원을 진흥원에 사전 통보 바랍니다.

 ● 사용이 끝나시면 비품과 집기는 제자리에 정리 바랍니다.

 ●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정해진 장소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가 준수사항을 어길 시에는 사용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 사용시설신청절차 및 시설사용 시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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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의2 서식]<개정 2017.11. 1><전면개정 2019. 5.10>

장비사용 신청서
담당자 팀  장 본부장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전화번호(휴대폰)

사업자등록번호 E-Mail

사용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   시간)

사용내용 □직접지원  □장비지원  □장비대여

장 비 명
사용일시

(일시, 시간)
시간당 사용료 감면요율 소계 비고

합 계

사용목적
(협의내용)

장비 사용료
입금 안내

 입금은행 :       계좌번호 :        예 금 주 : 

 위와 같이 장비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위 :           성명 :            (서명)

(재)부천산업진흥원 원장 귀하

장비사용결과 확인
※ 범례 : 양호(○)  이상(×)

장비작동 이상 유무 장비외관 이상유무 장비관리자 확인

위와 같이 장비사용 결과 장비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사용자 직위 :              성명 :                (서명)

(재)부천산업진흥원 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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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장비사용 신청 접수대장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  청  인 장 비 사 용 신 청

비고
상  호 대표자 주    소 장 비 명 사용기간 사용내용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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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의1 서식]<개정 2010. 6.22><전면개정 2019. 5.10>

공용시설 사용대장

시설명  

일  자 시  간 목 적/용 도 업체명 사용자
(대표자) 사용금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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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의2 서식]<개정 2010. 6.22><전면개정 2019. 5.10>

장비사용대장

장 비 명  

일  자 시  간 목 적/용 도 업 체 명 사 용 자 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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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삭제 2017.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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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전면개정 2019. 5.10>

시험결과서
(TEST REPORT)

                                                                        No.             

신청인(Applicant )

회사명(Name)

주소(Address)

시험 규격/방법
(Test Standards/ Procedure)
접수일자
(Date of Application)

시험기간(Test Period)

시험품
Test Item

시험품명
(Name of Product)
모델/형식
(Model/Ref No)
제조자명
(Name)
기타 시험품 정보
(Remarks)

■ 시험조건(Test Conditions)

■ 시험결과(Test Results)

■ 시험장비(Test Equipments)

확  인
Confirmation

 시험자(Test by)
 직 위(Title) : 
 성 명(Name) :         (서명)

 승인자(Approved by)
 직 위(Title) : 
 성 명(Name) :          (서명)

 본 시험결과는 상기 신청인으로부터 제공된 시험품에만 적용되며, (재)부천산업진흥원

의 사전 승인 없이는 전부 혹은 일부를 복사하여 사용할 수 없다.

  The test results confirmed apply only to the test sample(s) supplied by the 

named applicant, and shall not be reproduced in full or in part without the 

written approval of Bucheon Industry Promotion Foundation in advance. 

20  .   .   .

(재)부천산업진흥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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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전면개정 2019. 5.10>

장비사용(회원제) 계약서

  (재)부천산업진흥원(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다

음과 같이 장비사용(회원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서는 “갑”과 “을”간의 효율적 장비 지원 및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본 계약 체결 시 “을”은  “갑”의 회원사 자격을 가지며 다음의 내용을 준수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일간)로 한다.

   2. 실제 장비사용 기간은 장비사용신청서에 준한다.

제4조 (장비사용료)

   장비사용료는 “갑”의 장비사용료 기준에 따르며, 사용료는 매월 또는 장비사용 후 

정산한다.

제5조 (장비소재지)

   1. 장비의 사용 장소는 “갑”의 장비 설치장소로 한다.

   2. “을”은 제1항의 소재지에서 다른 장소로 장비를 이동할 수 없다.

   3. 단, 대여장비인 경우 반출입 확인서를 작성하고 반출할 수 있다.

제6조 (장비관리)

   1. “을”은 “갑”의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장비사용자로서 안전 및 주의 의무를 다하

여야 한다.

   2. “갑”은 지원된 장비가 사용용도 이외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장비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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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할 수 있다.

   3. 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을”은 장비사용 전담직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전

담직원은 사용장비의 일일점검사항 및 안전예방조치사항 등을 숙지하고 준수하

여야 한다. 그리고 “을”은 장비사용이 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회사소개

서, 유사장비 보유목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을”은 “을”이 지정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장비사용 중 장비의 고장, 파손, 

도난, 화재 및 기타 각종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이

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단, 원상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그에 대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5. “을”이 NC 및 기타 프로그램 등을 제공 시 검증된 S/W로 확인을 하여야 하며 

제공한 프로그램의 오류로 발생되는 장비손실에 대하여는 “을”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

   1. “을”의 장비사용 전담직원은 반드시 산재(상해)보험에 가입된 자에 한하며, 장비 

사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을”이 책임져야 한다.

   2. “갑”의 요구시 “을”의 “기계(손해배상)보험”에 가입을 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갑”은 장비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계약내용 변경)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

다.

제9조 (계약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을”과의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을”이 계약사항 위반하였을 경우

   2. “을”이 관리태만 또는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지 않아 장비 고장, 사고 등이 빈번

한 경우

   3. “을”이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사용하게 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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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장비사용료를 3개월 이상 장기 체납하는 경우

제10조 (분쟁)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이를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협의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갑”이 정하

는 지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 종료)

   “을”은 계약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문서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간 계약연장으로 인정한다.

제12조 (해석)

   1.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

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2.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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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신설 2010. 6.22><개정 2011.12.27><개정 2014.11.20><개정 2017.11. 

1><삭제 2019.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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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신분증 시행내규

제정 2003.  9. 23

개정 2005.  1. 19

개정 2008. 12.  2

전면개정 2019.  5. 10

제1조(목적) 이 시행내규는 재단법인 부천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의 상근 

임원과 직원(이하 “임직원” 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2조(신분증의 규격⋅ 제식) 신분증에는 신분증번호, 소속, 직위, 인적사항 등을 기재

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제1호]와 같다.<전면개

정 2019. 5.10>

제3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임직원에 대한 신분증 발급은 원장이 한다.<개정 

2008.12.23><전면개정 2019. 5.10>

제4조(신분증의 휴대) 임직원은 항상 신분증을 지녀야 하며, 업무집행에 있어서 보여 

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신분증 발급권자가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

야 한다.

  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

어야 한다.

  ③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임직원

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신분증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3><전면개정 2019.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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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신분증의 반납) ①임직원이 퇴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전면개

정 2019. 5.10>

  ②소속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신분증을 일

시 반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이를 반환신청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9. 5.10>

  1. 30일 이상 외국에 여행을 하게 된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근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된 때

  3.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된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증을 반납하거나 반환하는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2003.  9. 23>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 19>

이 내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23>

이 내규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5. 10>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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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신설 2008.12.23.>

신분증 발급 대장

신분증
번호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일시 사     유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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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전면개정 2019. 5.10>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1. 소속 및 직위

2. 직        급

3. 성        명

4. 주민등록번호

5. 신분증 번호

6. 재발급신청사유

  첨부 : 사진 2매

           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인)

                                      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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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개정 2008.12.23><전면개정 2019. 5.10>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 전 면 )                             ( 후 면 )

홍 길 동
HONG GIL DONG

부천산업진흥원

①

②

③

④

5.5

 No. 1⑤ 

신  분  증
   소    속 ⑥
   직    위 ⑦
   직    급 ⑧
   성    명 ⑨
   생년월일  2009.   1.   1.

부천산업진흥원
☏(032)621-2080

 

8.5
 

  (주) 1. 위의 ①②③등의 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    진 (3㎝× 4㎝)

         ② 성    명 (국문)

         ③ 성    명 (영문)

         ④ 소속기관명 (부천산업진흥원)

         ⑤ 발급번호

         ⑥ 소    속

         ⑦ 직    위

         ⑧ 직    급

         ⑨ 성    명

         ⑩ 생년월일

         ⑪ 발급일자

         ⑫ 발급기관명 및 기관장인

     



부천로보파크 시행내규

- 444 -

부천로보파크 시행내규

제정 2005. 12. 22

개정 2006.  3.  8

개정 2006.  6. 12

개정 2006. 10. 11

개정 2006. 12. 22

개정 2010.  6. 22

개정 2015. 12. 24

개정 2017.  3. 24

개정 2018.  5.  3

전면개정 2019.  5. 10

제1조(목적) 이 시행내규는 재단법인 부천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직제 

및 정원규정 제7조(기구)에 따라 부천로보파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2조(적용범위) 부천로보파크의 운영에 관하여 직제 및 정원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

고는 이 시행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3조(부천로보파크 조직 및 정원) 부천로보파크 조직 및 정원은 진흥원 직제 및 정원

규정의 정원 내에서 운영한다.<개정 2010. 6.22><개정 2015.12.24><전면개정 2019. 

5.10>

제4조(입장료) 부천로보파크 입장료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6. 3. 8><개정 2017. 

3.24><개정 2018.  5. 3>
(단위 : 원)

대     상 입장료(4D영상관 포함)

만36개월 이상 ~ 초등학생 3,000원

중학생 ~ 고등학생 4,000원

일반(성인) ~ 65세 5,000원

할      인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제10조(입장료⋅관람료 
할인)에 해당하는 자

무      료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제9조(입장료⋅관람료 
면제)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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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 및 홍보 등과와 관련하여 진흥원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무료로 한다. 

<개정 2010. 6.22><전면개정 2019. 5.10>

※ 무료입장객 및 유지원 단체관람객 10명당 인솔자 1명, 초등학생이상

   단체관람객 20명단 인솔자 1명은 무료로 한다.<신설 2006. 6.12>

※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경우 진흥원의 원장이 할인행사를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06.12.22><전면개정 2019. 5.10>

제5조(운영시간) 부천로보파크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 6.22>

구    분 개장 폐장 정기휴관일 비  고

운영시간 10:00 18:00
매주 월요일, 자체휴관일 지정

(홈페이지 공고)

제6조(정기휴관일 지정) 매주 월요일과 1월1일, 설날 및 추석 전일과 당일로 한다.<개

정 2006.12.22>

제7조(임시휴관일 지정)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진흥원의 원장이 지정한 기간동

안 임시휴관 할 수 있다.<신설 2006.10.11><전면개정 2019. 5.10>

제8조(로보샵 판매제품 선정) ①로보샵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선정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을 판매하고자 제안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 적정성 

검토를 통해 판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5.12.24>

  ②판매 물품별 판매단가, 이윤 등 판매조건은 별도 내부방침을 받아 결정한다.<신설 

2015.12.24>

제9조(로보샵 제품 판매기간) ①물품 판매기간은 판매개시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되, 

판매실적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5.12.24>

  ②판매기간 만료 후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판매기간은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

다.<신설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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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5. 12. 22>

이 규정은 200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입장료를 2006년 3월 31일까지 50%할인한다.

부      칙<2006.  3.  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6. 1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0. 1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22>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6. 22>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2. 24>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3. 24>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5.  3>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5. 10>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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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삭제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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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차량관리규정

제정 2007.  8. 17

개정 2014.  3. 26

개정 2015. 12. 24

개정 2016.  7.  1

개정 2018.  5.  3

전면개정 2019.  5. 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부천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공용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말한다.

  2. “업무용차량”이라 함은 승용차량 중 업무용차량을 말한다.

  2의1. “전용차량”이라함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신설 

2014. 3. 26>

  3. “차량관리부서”라 함은 공용차량의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비”라 함은 공용차량을 단계적ㆍ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하고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5. “수리”라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

여 접합하거나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6. “직원자가운전제”라 함은 운전원이 아닌 임원과 직원이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

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차량의 구분 등)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 승합용, 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

하고 차량의 용도, 배정대상, 내구연한은 [별표 제1호]와 같다.<개정 2014. 3.26><전

면개정 2019.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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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차량교체)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차량의 운행기간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

인과 당해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총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이상인 경우(승용ㆍ소형승합차

(특수차) 및 소형화물차에 한한다)이거나 또는 경제적수리 한계가 초과되는 경우

  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관리부서의 지정) 진흥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주무부서를 지정하여 공용차량을 관리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6조(공용차량의 관리방법) 관리부서는 당해 공용차량에 대한 점검⋅정비⋅수리업무

와 직원자가운전자 차량사용교육과 그밖에 공용차량의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한다.

제7조(사용신청) 공용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용차량사용신청을 사용전에 차량

관리부서로 신청한다.

제8조(사용승인) 차량관리부서는 공용차량사용신청의 내용을 검토하여 지체없이 사용

승인여부를 통지한다.

제9조(유류의 구입등) 공용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

의 수급물량의 기준을 정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격을 단가계약하거나 또는 후

불정산계약ㆍ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10조(유류사용의 정산) ①공용차량의 관리담당자는 차량사용시에 전회에 지급한 유

류의 소모량 및 잔고량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차량관리담당자는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주행거리와 유류의 잔고량을 기록하

고, 직원자가운전자는 사용당일의 주행거리를 기록하여 관리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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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기록관리) 차량관리부서에서는 보유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

지 제2호 서식]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한다.

  1. 공용차량운행일지[별지 제1호 서식]

  2. 공용차량사용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3. 공용차량정비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공용차량정비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5. 그 밖에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12조(금지사항) 직원자가운전자는 공용차량 사용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음주행위

  2. 운전중의 흡연⋅식음 및 휴대폰의 사용행위

  3.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용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4. 공용차량의 열쇠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해당 공용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외의 지역으로 변경운행하는 행위

  6. 배차받은 운행시간외의 운행행위

  7. 배차되지 아니한 공용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제13조(안전운전의무) 직원자가운전자는 운전중에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운행을 한다.

제14조(사고보고) 직원자가운전자는 운전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

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량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한다.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자동차의 번호 및 운전원의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ㆍ가해자 또는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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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직원자가운전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직원자가운전자가 운행중에 불법주ㆍ정차

하거나 제한속도위반,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

범칙금 및 벌금 등은 직원자가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6조(운행종료) ①직원자가운전자는 공용차량에 비치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차량관

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하며, 공용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용차량을 반납할 

때에 알려서 정비ㆍ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한다.

  ②직원자가운전자는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시간내에 공용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로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운행시간의 연장 조치를 받아야 

한다. 

부       칙<2007.  8. 1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3. 2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2. 24>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7.  1>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5.  3>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5. 10>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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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개정 2014. 3.26><개정 2015.12.24><개정 2018. 5. 3><전면개정 2019. 

5.10>

공용차량의 차종별 내구연한 (제4조 관련)

용 도 차 형 배정대상 내구연한

승용
(전용)

중형 원장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하

고 최단 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승용
(업무용)

중형 진흥원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하

거나 최단 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소형 진흥원

경형 진흥원

승합용

대형 진흥원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8년을 경과

중형 진흥원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하

거나 최단 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소형 진흥원

경형 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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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6. 7. 1>

차량운행일지
담당자 실⋅팀장

결

재   
20   년    월    일  (    요일)

소 속

운

행

상

황

구분 운행거리

유
류
수
불
현
황

사용유류

전일잔량
전일누계

차량번호
금일

급유량

금일운행
소비량

보험 누   계 잔 량

사 용 자
용무

경유지 및

목적지

운행시간 운행거리(㎞)

소 속 성 명 출발 도착 운행전 운행후 실운행거리

구 분 점검내용 상태 구분 점검내용 상태

운행전

점검개소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양호

운행후

점검개소

 타이어 압력 및 트랙은? 양호
 라지에타 물은 채워져 있는가? 양호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양호 에어크리나(오일레벨)는? 양호

 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 양호  케이블 및 체인은? 양호
 타이어압력 및 트랙은? 양호

 정차시 고정장치는? 양호 브레이크 장치는? 양호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양호  정비 및 청소공구는? 양호
 연료 및 조향장치는? 양호

 자동차문은 잘 잠겼는가? 양호
운행중

점검개소

 각부와의 주설개소는 없는가? 양호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양호

 열쇠보관은? 양호 조정계통의 작동은(계기포함)? 양호

기타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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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8. 5. 3>

차 량 사 용 신 청 서

제  목

예약일

예약자

설비목록

사용일시   20  .   .   .  부터   20  .   .   .  까지

사용시간         :         부터           :      까지

반복일정

사용자

내  용

 ※ 용무 및 행선지, 탑승인원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차량의 사용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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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공용차량정비대장

     차명 :        규격 :        차종 :          등록번호 : 

차량

번호
차종

수리  

내역
부품대 공임 세액 수리비계 수리일시 지출일시 수리업체 비고



공용차량관리규정

- 456 -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6. 7. 1><전면개정 2019. 5.10>

공 용 차 량 정 비 신 청 서
 ○ 제          호 :

 ○ 차  량  번  호 :

 ○ 정비(수리내역) :

담당자 실⋅팀장 본부장
결

재

1 년

정 비 내 역 수  량 정 비 내 역 수  량

                                                      20   년   월    일

                                                       신청인 : 

공 용 차 량 정 비 확 인 서
 ○ 제       호 : 

 ○ 정비의뢰인 : 부천산업진흥원  공용차량관리자          (인)

 ○ 차 량 번 호 : 

 ○ 정비의뢰내역: 

정 비 내 역 부 품 대 공   임 수 리 개 비   고

                                           위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정비확인자

서   명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부천산업진흥원 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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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관리규정

제정 2008.  3. 25

개정 2014.  3. 26

전면개정 2019.  5. 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부천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정관에서 별

도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진흥원의 시행내규를 포함한 제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면개정 2019. 

5.27>

제2조(적용범위) 진흥원의 제규정의 제정, 개폐, 시행 및 기타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령, 정관 및 기타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전면개정 2019. 5.27>

제3조(규정화) 진흥원의 조직편제와 업무운용상 준거가 되는 제반 기준과 절차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문화함으로써 업무집행의 능률 및 통일을 기하도록 하여

야 한다.<전면개정 2019. 5.27>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이라 함은 진흥원의 기본조직, 경영활동의 질서, 직원의 권리와 의무, 제반 

업무수행 등에 관한 방침 및 기준으로서 체계적인 형식을 갖춘 진흥원 규범의 근

간이 되는 것을 말한다.<전면개정 2019. 5.27>

  2. “내규”라 함은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진흥원 업무 중 부분적이며 한정적인 사

항에 관한 사무처리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 것으로서 규정보다 하위인 규범을 말

한다.<전면개정 2019. 5.27>

  3. “주관부서”라 함은 진흥원의 제규정의 관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전면개정 

2019. 5.27>

  4. “중요규정”이라 함은 정관 제11조6호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규정으로 직제 및 정원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감사규정, 규정관리규정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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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신설 2014. 3.26>

제5조(효력) ①법령, 조례, 정관과 이사회 결의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②제규정은 정관, 규정, 내규 순으로 상하위의 순위를 가지며, 상위의 규정은 하위의 

규정에 우선한다.

  ③각 규정은 기능별 분류에 따른 소관사항의 것만을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동일순위의 규정 중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특별규정이 일반규정에 

우선하며 동일 특별규정과 일반규정간에는 신규정이 구규정에 우선한다.

제6조(절차) ①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및 개폐한

다.<개정 2014. 3.26>

  1. 중요규정의 제정 및 개폐<개정 2014. 3.26>

  2. 1호 이외의 규정에서 특별히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명시한 사항<개정 2014. 

3.26>

  3. 기타 진흥원의 원장이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신설 

2014. 3.26><전면개정 2019. 5.27>

 ②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규정 및 시행내규는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 제정 및 

개폐한다.<개정 2014. 3.26>

제7조(효력발생) ①규정 또는 내규는 시행일에 효력을 발생하고 시행일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이사회 의결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

  2. 그 밖의 사항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

제8조(소급금지) 규정은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하지 못한다. 다만, 그 적용을 받는 자에

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급 적용할 수 있다.

부       칙<2008.  3. 2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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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4.  3. 2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5. 2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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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적립금 운용 규정

제정 2013. 11. 20

전면개정 2019.  5. 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부천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 지원하

는 연구개발사업 수행결과 적립되는 기술료의 관리⋅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2조(기술료 징수계획 수립 및 적립) ①기술료사업 총괄책임자는 매년 당해 사업연도 

기술료사업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기술료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진흥원의 원장

(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9. 5.10>

  ②기술료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

제3조(기술료의 사용대상) 적립된 기술료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사업(이하 “기술료 사

업”이라 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1. 기술료 대상사업의 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

  2. 부천로봇산업 정책연구를 위한사업

  3. 부천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원장이 부천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전면개정 

2019. 5.10>

제4조(기술료 사용계획 수립 및 심의) ①원장은 적립된 기술료를 사용하여 기술료사업

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기술료사업 운영위원회의 심의

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전면개정 2019. 5.10>

  ②기술료사업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심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정 할 수 있다.

  1. 기술료 적립금액 현황에 따른 사업금액의 적정성

  2. 사업목표의 적정성 및 사업내용의 타당성

  3. 기타 부천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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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술료의 사용)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기술료는 해당 사업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 하여야 한다.

제6조(기술료 운용담당) 기술료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료 운

용담당을 둔다.

  ①기술료 운용담당 : 업무소관 팀장

  ②기술료 출납원 : 진흥원 재무회계 규정에 의한 소관팀장<전면개정 2019. 5.10>

제7조(기술료 실적보고) 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술료 적립 및 사

용실적을 기술료사업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8조(기술료의 해산) ①기술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기술료사업 운영위원회와 이

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기술료 해산 시 잔여재산은 진흥원에 귀속한다.<전면개정 2019. 5.10>

부      칙<2013. 1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적립된 기술료의 관리 및 사용은 이규정에 의

한다.

부      칙<2019.  5. 10>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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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사업비 집행 및 관리 규정

제정 2014.  3. 26

전면개정 2019.  5. 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부천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부천시 관

내 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면

개정 2019. 5.10>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진흥원의 기업지원사업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수탁

사업 중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전면개정 2019. 5.10>

제3조(책임과 역할) 진흥원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전면개정 2019. 

5.10>

   1.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2. 사업 수행기업 선정, 사업비지급 및 관리⋅감독, 사업홍보 및 예산확보

   3. 협약, 평가, 사업비 집행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4조(수행기업)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및 기관(이하 “수행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지침을 숙지하고, 지침에 정해진 바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

  2. 사업계획서상 사업의 성실 수행 및 완료

  3. 기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진흥원이 요구하는 사항, 자료 등에 대한 적극 협

조<전면개정 2019. 5.10>

제5조(지원금 지급 방식) 지원금의 지급은 사업특성에 따라 지급방식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업비의 관리) ①진흥원이 요구하는 경우 수행기업은 별도의 사업비 계좌를 개설

하여 운영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9. 5.10>

  ②사업비는 사업계획에 기재된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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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된다.

제7조(지도⋅감독) 진흥원은 수행기업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운영⋅관리에 관계되는 서

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담당자로 하여금 지원사업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

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9. 5.10>

부      칙<2014.  3.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5. 10>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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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정보 업무관리 시행내규

제정 2017.  3. 24

전면개정 2019.  5. 1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시행내규는 재단법인 부천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전산

정보 업무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정보시스템 운용의 안정성 및 신

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업무절차 및 방법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전면개

정 2019. 5.10>

제2조(관리담당)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전산정보 업무 관리 담당자(이하 “담당자”

라 한다)와 전산정보 업무 관리 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는 소관업무 담당자와 

해당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3조(업무) 담당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진흥원의 정보화 추진 및 계획 수립<전면개정 2019. 5.10>

  2.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설비 유지보수 및 유지보수 업체 관리

  3. 소프트웨어 관리

제 2 장    보안 관리

제4조(업무용 컴퓨터 보안관리) ①담당자는 진흥원의 업무용 컴퓨터 및 노트북을 외부

로 반출시 저장 내용에 대한 보안 취약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9. 

5.10>

  ②업무용 컴퓨터를 교체⋅반납하거나 고장으로 외부에 수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

에는 하드디스크에 수록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용자 계정 관리) ①사용자 계정(ID)은 비인가자 도용 및 정보시스템 불법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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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관리한다.

  1.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2. 외부 사용자의 계정 부여는 불허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책임자의 책임 하에 유

효기간을 한정하는 등 보안조치를 강구한 후 허용할 수 있다.

  3. 비밀번호가 없는 사용자 계정은 사용을 금지한다.

  ②담당자는 사용자 계정의 등록⋅변경⋅폐기 등을 책임자의 승인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③퇴직 또는 보직 변경 발생 시 담당자는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를 

신속히 삭제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번호 관리) ①비밀번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정한다.

  1. 숫자와 문자 등으로 6자리 이상으로 정하고 분기별 변경,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자 계정(ID)과 동일하지 않아야 한다.

  3. 개인 신상 및 부서 명칭 등과 관계가 없어야 한다.

  4. 일반 사전에 등록된 단어는 사용을 피해야 한다.

  5. 동일 단어 또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6. 사용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7. 동일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7조(바이러스 방지대책) ①악성 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

라 정보시스템을 운영, 관리한다.

  1. 출처⋅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은 바이러스 검색 프로

그램으로 진단 후 사용해야 한다.

  2. 익명으로 사용가능한 서비스를 제한해야 한다.

  3. 인터넷 등 상용 통신망으로 입수한 자료는 필히 바이러스 검색 후 사용해야 한

다.

  4. 바이러스 조기 발견을 위하여 최신의 백신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한다.

  5. 시스템이 작동할 때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부트섹터 및 메모리에 바이러스가 

감염되었는지 검색해야 한다.

  ②바이러스 감염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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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바이러스 감염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감염된 시스템을 사용 중지해야 한다.

  2.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바이러스를 퇴치해야 한다.

  3.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관련 사실 및 보안 조치사항을 즉

시 전달해야 한다.

제8조(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보안) ①웹서버는 방화벽을 네트워크 앞 단에 설치

하여 내부망의 정보자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제한하며 불필요한 계정들은 삭제 하여야 

한다.

  ③홈페이지 게재 내용은 개인정보 및 비밀 내용 등 중요자료가 공개되지 아니하도

록 하여야 한다. 

제 3 장    소프트웨어 관리

제9조(소프트웨어 구입 및 관리) 부서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구매부서를 통해 구매

하되, 구입한 소프트웨어는 상세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 소프트웨어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소프트웨어 점검) ①진흥원의 임원과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은 불법 소

프트웨어를 설치하지 말아야 하며, 불법소프트웨어 설치로 인한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

  ②담당자는 진흥원 내 불법소프트웨어 등 저작권 침해사유를 발견하였을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11조(임직원의 준수사항) 임직원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담당자의 승낙 없이 진흥원이 소유하는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서는 아

니 된다.<전면개정 2019. 5.10>

  2. 담당자의 승낙 없이 진흥원이 보유하는 소프트웨어의 원본 CD, 디스크 및 그 복

제물을 진흥원 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면개정 2019. 5.10>

  3. 담당자의 승낙 없이 개인이 소유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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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프트웨어 점검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부      칙<2017.  3.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5. 10>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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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정보화 지원대장

연번 접수일 접수자 지원내용
처리
여부

결재

담당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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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서버 관리 대장

연번 도입일
장비번

호
업무명 종료

제조
사

모델
명

규격
설치
위치

결 재

담당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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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소프트웨어 관리대장

순번 구입일 소프트웨어명 수량
결 재

담당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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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규정

제정 2018.  9.  6

전면개정 2019.  5. 10

개정 2019. 12. 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부천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부천시(이

하 “시”라 한다)로부터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위⋅수탁 협약서”(이

하 “협약서”라 한다)에 따라 위탁받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약서”라 함은 “부천시 공유재산관리 및 운영에 관한 위⋅수탁 협약서”를 말한

다.

  2. “위탁자”는 시이며, “수탁자”는 진흥원을 말한다.<전면개정 2019. 5.10>

  3. “임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의 행정재산을 수탁자인 진흥원이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것을 말한다.<전면개정 2019. 5.10>

  3. 본 규정상 “임대인”은 수탁자인 진흥원을 말한다.<전면개정 2019. 5.10>

  4. “임차인”라 함은 수탁자인 진흥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3조(관리대상) 진흥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공유재산의 대상은 시와 협약에 의해 정하

며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ㆍ감 조정 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9. 5.10>

  1. 부천테크노파크 201동 일부, 203동 전체, 401동 전체

  2. 대우테크노파크 A동 일부, B동 일부

  3. 부천테크노파크 쌍용 3차 301동 일부

  4. <삭제 2019.12.11>

  5. 한국금형센터 전체

  6. 원미어울마당(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4층 일부

  7. 부천IoT혁신센터(삼보테크노타워 2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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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모집) ①공유재산에 공실이 발생할 경우 진흥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공실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공개모집하여야 하고 평가를 통해 선정한다. 단, 지역 내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천시장의 추천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이 경

우「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정한 내용을 따른다.<전면개정 

2019. 5.10>

  ②입주업종은 시가 지정한 업종으로 하되 산업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변경 할 수 

있다. 

제5조(평가) ①입주업체의 평가는 신규평가와 재계약평가로 나누며 적합성 및 사업성, 

재무건실성, 기술성, 지역경제 기여도 및 가ㆍ감점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신규입주업체 선정평가는 1차 서류평가와 2차 평가위원회 평가로 구분한다. 1차 

서류평가는 평가기준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평가하고, 2차 평가는 적합성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이 평가하되 발표 또는 서면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신규 입주기업의 재평가는 입주 2년차와 4년차에 실시하며, 2년차에는 업종적합성 

유지, 불법전대 등을 점검하고, 4년차에는 평가표에 따라 재평가 실시 후 계약갱신 

또는 퇴거를 결정한다.

  ④본 규정 시행 전 입주한 기업은 2년 단위로 재평가를 통해 계약을 연장한다.

제6조(평가위원회) ①입주업체 평가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둔다.

  ②평가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며, 5인 이내로 구성

한다. 평가위원은 시 및 진흥원 공유재산 담당부서 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장

은 참석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한다.<전면개정 2019. 5.10>

  ③위원 중 부득이하게 회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④평가회의는 평가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평가 및 개의하며, 제3항 대리인의 참석

은 해당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평가 업체수가 적어 평가위원회 개최 실익이 없는 경우

에는 서면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⑦평가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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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입주업체 평가 및 재계약 평가

   나. 공유재산 관리 관련 의견수렴

   다. 기타 공유재산 관리상 중요하다고 위원장의 부의하는 사항

제7조(공유재산 사용허가) ①진흥원은 제5조에 의하여 선정된 입주기업에 대하여 결과 

보고일로부터 14일 이내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통보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9. 

5.10>

  ②공유재산 입주대상 기업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진흥원과 협의를 통해 지정된 

기일까지 입주를 완료하여한다.<전면개정 2019. 5.10>

  ③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주기일까지 입주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입주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본사이전) 본사 이전 대상인 신규기업은 입주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본사를 부천

으로 이전 하여야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3개월 한도 내에서 본사 이전 연기를 승

인할 수 있다. 

제9조(공유재산 사용기간) ①신규 입주기업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이후 2년 단위로 연장하되 최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첨단산업육성 및 로봇산업육성을 위하여 본 규정 시행 전 입주한 기업은 2년 단

위로 평가를 통해 계약을 연장한다.

  ③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추천을 통해 유치된 기업 및 기관은 법에 정한 내용을 

따른다.

제10조(임대보증금) ①<삭제 2019.12.11>

  ②<삭제 2019.12.11>

  ③<삭제 2019.12.11>

제11조(임대료) ①진흥원은 연 1회 인근지역 지식산업센터 실거래 임대료를 조사하여 

결정하고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9. 5.10>

  ②임대료는 1년 단위로 부과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 만기 정

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4회에 한해서 분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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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임대료는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진흥원이 부과 및 징수하며, 징수된 임대료 원금과 

이자는 각 분기 말 이후 10일 이내 시에게 이관한다.<전면개정 2019. 5.10>

  ④제4조제1항에 따라 입주한 기업 및 기관 등의 임대료는 법에 정한 내용에 따른다.

제12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반환) ①임대료는 체납 임대료 및 관리비, 공과금, 손해

배상채무 등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우선 정산한 후 일할 계산하여 환급하며 이자는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19.12.12>

  ②임대료의 반환은 우선 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료에서 상계처리 후 반환하되 

부족분이 있을 경우 시에 청구하여 반환한다.<전면개정 2019. 5.10>

제13조(임대계약의 해지) ①임차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입

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에서 정한 입주기한이 경과하도록 임대차 

물건의 사용을 개시하지 아니할 때 

    나. “진흥원”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료 또는 관

리비 등의 납부를 3회 이상 미납 하였을 때<전면개정 2019. 5.10>

    다. “임차인”이 파산 등으로 지급불능에 빠지거나 그의 채권과 채무변제를 목적으

로 하는 재산양도 또는 화해계약을 할 때

    라. “임차인”이 본 계약 또는 운영규정상 의무불이행에 대해 “진흥원”이 이의 시

정을 최고 하였음에도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을 때<전면개정 2019. 

5.10>

    마.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에서 정한 기한이 경과하도록 본사를 부천으

로 이전하지 아니할 때 

    바. 임차인이 임대공간을 제3자에 전대하였을 때

 ②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본 계약은 종료 한다.

    가. 본 계약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

    나. 본 계약의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다. 임대차 목적물을 재건축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

    라. 본 건물의 위∙수탁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마. 법 및「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상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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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재평가 결과 퇴거사유가 발생 할 시에는 평가위원회에서 계약연장, 유예, 퇴거 등

을 결정하여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제14조(협약서 준수) ①진흥원은 협약서에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협약서는 5년마다 갱신하며 협약서의 내용은 시와 진흥원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9. 5.10>

제15조(해석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따른

다.

부      칙<2018.  9.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계약 평가기간 조정) 기존 입주기업은 재계약 평가기간을 맞추기 위하여 

2018년 재계약 대상자에 대하여 최초3년 계약을 실시하고 이후 2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한다.

제3조(동별 계약 종료일 조정) 기존 입주기업은 효율적 입주관리를 위하여 계약종료일

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2019.  5. 10>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2. 11>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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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IoT혁신센터 시행내규

제정 2019. 4. 29.

제1조(목적) 이 시행내규는 재단법인 부천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직제 및 

정원규정 제7조(기구)에 따라 부천IoT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이 시행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조직 및 정원) 센터 조직 및 정원은 진흥원 직제 및 정원규정의 정원 내에서 운

영한다.

제4조(운영시간) 센터 운영시간은 진흥원의 원장이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내부지침으로 

정한다.

제5조(휴무일 지정) 명절(설날, 추석) 연휴를 포함하여 연결된 주말(토, 일), 휴일(토, 

일)을 제외한 국가공휴일, 근로자의 날, 창립기념일로 하고 대체휴무일을 포함 한다.

제6조(임시휴무일 지정)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우 진흥원의 원장이 지정한 기간 동안 

임시휴무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관리) 센터 운영 책임자는 센터 운영과 관련한 시설 및 사용자를 위한 안전

관리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      칙<2019.  5. 10>

이 시행내규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